




머 리 말

  현재 보건복지재정지출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지식경제의 도래, 세계화 등 사회경제의 여건변화로 인해 앞으로 

이 분야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현재도 경제의 저성장과 

재정압박으로 인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보건복지재정의 적정화를 위한 원

칙과 방향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의 보건복지재정에 관한 

문헌을 근본적으로 고찰하여 보건복지재정 적정화와 관련된 시사점과 이

론적 토대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시스템적 관점을 통해 보건복

지재정 적정화 문제의 내용을 서술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치재적 성격에 

의한 국가역할의 정립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계경제의 경쟁심화와 신사회

위험의 대두라는 여건변화, 우리나라 보건복지환경의 특수성이 적정화의 

원칙과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 

다음의 두 장에서는 OECD SOCX 자료를 통한 국제비교를 하여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 및 부담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판단, 기존추정치의 추계방

법과 실제치 및 적정치 구분을 통한 우리나라지출의 과소논쟁에 대한 판

단근거 제시, 소득변동에 따른 지출구조변동과 일정 원칙을 근거로 한 투

명한 적정수준 도출 과정의 제시 등을 하고 있다. 6장에서는 이전의 논의

를 종합하여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 방향 및 주요사업을 논의하고, 마

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유근춘 박사의 책임 하에 본 연구원의 고경환 



박사, 노대명 박사, 변용찬 박사, 윤석명 박사, 이태진 박사가 참여하였다. 

외부연구진으로는 유길상 교수, 윤조덕 박사, 윤홍식 교수, 정형선 교수가 

참여하였다. 본 연구원의 신화연 선임연구원은 연금과 유족부분을 공동집

필하였으며, 이수연 연구원과 임완섭 연구원은 자료처리와 기타 연구의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연구책임자가 집필하지 않은 6장 2절과 3절의 부

분은 주에 해당 집필자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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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dequacy of the Korea's 

Social Budget and related Policy Issues 

    The fact that, although the social-economic changes like low 

fertility rate, population aging, and knowledge-based economy bring 

about the increase of social budget demand, the financial means for 

social budget are and will be limited by the low economic growth and 

budget deficit, makes the present common problem of social budge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policy principles and directions 

that will improve the adequacy of the social budget and the related 

policy issues.

    This study reviews the related Korean literatures carefully and 

draws the implications for the study and some theoretical foundation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the systematic construction 

of the policy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budget adequacy. The starting point is the community values or 

preferences that are accepted by the individuals and give rise to merit 

or demerit goods. From this starting point that justifies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systematically considers the modification 

of the policy principles and directions through the chang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nd the related changes of the meaning 



of the social budget expenditures. 

    Another important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several empirical 

investigations for social budget adequacy judgement through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OECD SOCX data. They include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present(per capita GDP 18,000 US$) and 

future(per capita GDP 30,000 US$) public social expenditure and 

revenues, the judgement on the controversy over the social budget 

excess or deficit, and the systematic construction of the adequate future 

public social expenditure.



요 약

□ 보건복지재정의 원칙과 적정화 방향

 ○ 보건복지재정 적정화의 원칙과 방향의 의미

   ―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를 위한 원칙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

서 가장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 적정화 의사결정 시의 준거점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함. 

   ―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의 방향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본출발점에서 출발하여 여건과 변화

를 반영한 지출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보건복지 재정

투자의 적정화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함. 

   ― 보건복지재정 지출의 내용에 대한 결정은 결국 지출의 내용(항목), 

수준과 구성으로 표출이 됨.

 ○ 보건복지재정 적정화를 위한 원칙: 선택과 집중

   ― 현재의 보건복지 재정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상의 제

한이 보건복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유연화 

등에 의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수단이 거시경제적인 저성장과 

재정압박에 의해 제한되는 문제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이를 고려하면 가장 우선적인 의사결정 원칙은 전략적인 선택과 집

중이 될 수 있음. 효과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 중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가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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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으로 일단 공공에서 하기로 결정한 지출들에 대해서 재정지출

의 제한과 효과 및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범주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음.

    ∙ 첫째, 사회평화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보건복지지출의 기본

적인 두 가지 사회경제적 의미와 해당 수단 간에 적절한 균형이 

중요함. 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에서 사회평화 유지위한 전통적 지

출 가능한 낮게 유지하며 투자적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 

선택과 집중방향

    ∙ 둘째, 보건복지재정의 확대여력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의 범주를 생각해 볼 수 있음. 구조적인 경제재정 감소경향 

이용, 비중이 큰 연금(다층소득보장에 의한 기업과 개인역할 강조, 

비효율제거 연금개혁 등)과 건강보험(장기적으로 총액예산제 등 

지불보상제도 개편, 종합적 과잉보장 방지 틀 하의 민간보험 역할 

증대 등)의 재정건전성조치(기본방향은 가능한 재정부담 낮추고 

개인책임확대), 지출에 있어 효과적인 targeting을 주로 하되 효과 

확실한 투자적 지출은 보편적지출 허용 등

    ∙ 셋째, 사회평화 확보의 의미가 강한 지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투자적 지출 각각의 안에서도 적정한 선택이 이루어져

야 함. 

  ○ 보건복지재정의 적정화 방향

   ― 보건복지재정의 적정화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은 보건복지 관련 

재화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임.

   ― 보건복지 관련 재화는 생산과 소비를 위한 평가가 단순히 소비자 

주권이라는 규범(the norm of consumer sovereignty)에 의해 이루

어지지 않고 사회적 규범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가치재



요약 15

의 범주에 해당함. 이는 이 분야에서 국가의 필수적 역할이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국가의 필수적 역할 영역의 존재는 이를 위한 공공의 틀을 

확립하는 과제를 우리나라가 해결하고 있는가에 관한 판단을 우리

나라 보건복지재정 적정화의 판단을 위한 기본여건이 되게 함.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부문 재정에서 공공부문이 충분한 크기를 차지

한 적이 없었으면서 동시에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공공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복지발전

도상국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이는 우리나라가 시장우선의 영미형 복지선진국가들에서 보다도 

국가의 책임정도가 아주 낮고, 반면에 시장에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도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적정화 관련 보건복지 기본상황에 대한 논의가 본 연구에서 

갖는 함의는 적정성의 방향에 대한 일반적 방향 제시임. 

    ∙ 즉 복지발전도상국에서의 적정성은 전체 사회복지재정의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충분한 공공부문의 비중이 유지될 때 확보됨. 

    ∙ 이 때 형평성은 물론 비용효과성도 제고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

각됨. 

    ∙ 물론 이러한 판단에는 공공부문의 증대가 갖는 정부실패의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통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

려있음. 

   ―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공공재원과 시장도입 간에 벌어지던 기존

의 논의에서 얻어진 결과와도 상응함

    ∙ 즉 가장 중요한 정책성공요인 중 하나는 어떤 수준이든 이미 안정

된 보편적 공공체계를 확보하는 것이었음

   ― 이러한 복지발전도상국의 적정화 방향은 경제성장기에 보건복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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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공공부문의 기본틀을 충분히 확보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순차적

으로 효율성의 문제를 다루는 복지선진국과 다르게 후발국인 우리

나라는 공공부문의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와 지

출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서는 후발국으로서 

선진국이 이미 겪은 문제를 참고하여 좋은 점을 취하고 나쁜 점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지출의 성패는 얼마나 선진국의 경험에서 잘 

배워서 이를 창조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는 가에 달려 있다

고 볼 수 있음. 

    ∙ 이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잘 배우고 실증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실을 

잘 파악하여 보건복지재정지출의 선택과 집중을 잘함으로써 여러 

지출분야 간의 균형을 잘 잡아 실제 보건복지문제를 감당해 내면

서도 제한된 재원의 제약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 이는 복지선진국이 순차적으로 겪었던 경제 팽창기의 사회보장확대

와 세계화경쟁시대의 복지구조조정을 동시에 하여 압축적 발전을 함

으로써 짧은 시간에 현재의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는 과제를 달성하

는 것을 의미함. 

   ― 사회가치적인 가치재라는 기본출발점에서 시작하여 경제사회적여건

변화가 제기한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기본여건을 반영한 적정화 방

향이 어떤 구체적 보건복지지출의 내용(항목), 수준 및 구성을 보일 

것인가는 앞에서 언급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

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달려 있음.

□ 국제비교결과

 ○ 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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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소득과 연금제도 성숙도를 고려하는 국제비교 연구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2006년의 일인당 GDP 1만8천불대로 소득을 통제하고 국

제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는 시장우선의 기조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장우

선의 기조를 선택한 영미형의 약8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국가책

임을 보임.

    ∙ 동시에 이들 영미형 국가들 만큼 민간시장 부문에서 보건복지필요

를 충족할 정도로 관련 시장이 발전되어 있지도 않아 복지개발도

상국이라 할 수 있음.

○ 부담현황

   ― 부담수준은 지출수준과 같이 OECD 평균 복지선진국과 비교하면 

지출의 경우와 같이 크게 미달함(약 7/10수준). 

   ― 우리나라가 시장중심형에서 보다는 좀 더 국가의 책임을 더 요구하

는 방향으로 간다고 고려하면, 아직은 공적연금의 성숙도를 미리 

계산하여 부담에 더해도 선진국의 80%수준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부담과 지출을 함께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부담의 수준이 지

출의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담수준을 가지고도 선진국과 같은 보건복

지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과의 우선순위 조정을 닮아 간다면 현재

보다 더 높은 보건복지지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히 경제부문 재정지출의 비중 감소를 통

해 이룩될 수 있을 것임. 국방부문이 감소하는 것에는 우리나라 여건

의 특수성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지출전망

   ― 우리나라는 2013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을 현 제도의 자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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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과 일부 추가제도를 고려한 ‘비전2030’의 전망치(GDP 대비 

12.0%, 연금성숙도를 고려하면 16%)를 고려한다면 해당소득의 변화

기간에 4.17% 포인트의 변화가 있어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됨. 

    ∙ 이는 기존 복지선진국의 경험에 비교해 볼 때 더 짧은 기간에 더 많

은 증가를 하는 것이어서 경제의 부담능력과 재정적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양적으로는 주로 경제분야의 재정지출 비중

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질적으로는 제도적으로 후발국으로서 복지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것은 따르고 나쁜 것은 피하는 방

식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틀을 만드는 것을 통해 달성될 수 있

음. 

   ― 2030의 전망 추계치에 따르면 소득3만불 대에 이르는 2013년에는 

연금제도 성숙을 가정하면 저복지지출국인 3만불대의 영미형과 보

건복지지출 수준이 거의 같은 수준에 이름.

    ∙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중심의 복지철학

을 갖는 영미형 국가의 복지시장기반과 국가책임의 정도를 함께 고려

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 욕구를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

반이 덜 되어 있고, 국민정서 상 보건복지에 관해 시장보다는 국

가의 책임을 더 요구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지출 

수준이 양적으로 선진 영미형과 비슷해 졌다고 해서 단순하게 충

분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됨.

 ○ 부담전망

   ― 2006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5.7%(조세 20.3, 사회보장 5.4)이었

으므로 각각 소득 3만 불 대 영미형과 OECD 평균을 지향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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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필요한 국민부담률인 27.05%와 33.1%를 달성하기 위해선 각각 

1.35%p와 7.4%p의 부담 증가가 있어야 함. 

    ∙ 이는 ‘비전 2030’에 의한 지출증가분 4.17%p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이 29.87%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영미형 평

균의 부담보다는 크고, OECD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의 세입과 보건복지지출 간의 관계는 복지선

진국에 비해 동일한 보건복지지출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세입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영미형 평균은 감당할 수 있지만 OECD 평균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수준이라 판단됨. 

    ∙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의 분배에 있어 경제부문의 비중이 줄고 보

건복지부문의 우선순위가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문제로 

판단됨.

○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 전망치에 대한 과소판단

   ― 기존의 추정치 사이의 대소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연구 

고찰에서 얻은 시사점이 타당하다는 것임.

    ∙ 즉, 전망치에 있어 실제치와 적정치를 구분하여야 하며, 실제치는 

보험수리적이거나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정을 하고, 적정치는 

다른 특별한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없는 한 국제자료를 사용한 기

대치로서의 회귀분석의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음. 

    ∙ 적정치로서의 회귀분석 전망 추계치의 경우 저지출국과 고지출국

을 구분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저지출국의 추계식에 의한 

전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시사점이었음. 

    ∙ 그리고 회귀분석에 의해 기대치가 아닌 실제치를 전망하려고 하면 

과대추정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장기로 갈수록 그러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20

   ―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를 근거로 한 미래 전

망치를 가지고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과소를 논의한 기존의 대표적 

연구인 문형표 외(2000)에 대한 판단을 함 

    ∙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제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고령화, 국민소

득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출 수

준이 낮지 않다고 하고 있음.

    ∙ 또한 자동적으로 그리고 최소한 장기적으로 저지출 선진국이나 

OECD 평균수준에 이를 것이므로 양적확대를 지향하기 보다는 

각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우선순위 조정과 함께 정책효율성

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질적 개선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후반부의 질적 개선에 관한 결론은 전반부의 과소에 대한 판단과 

독립적으로 항상 추구될 수 있는 타당한 정책방향임. 

    ∙ 그러나 전반부의 양적확대를 부정하는 과소판단은 제도와 관련이 

적고 과대추계 경향이 있는 회귀분석에 의한 우리나라 미래의 실

제치에 대한 추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됨.

 ○ 우리나라 중장기 보건복지 적정 재정투자 수준과 구성 도출에 대한 

예시

   ― OECD 국가의 소득증가에 따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조변화를 살

펴보고, 이에서 구조적인 시사점을 도출함. 

   ― 복지철학과 함께 제도성숙도를 반영하는 복지국가유형도 구별을 

함. 복지국가의 구조변동은 OECD SOCX의 9개 사회정책의 변화로 

판단함.

   ― 전제 혹은 관점 그리고 대안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투명한 절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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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및 중점 지출분야의 선정

 ○ 구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분야

   ― 구 사회위험에 대한 대처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본적 초석으로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짐. 

   ― 이를 위한 사업 중 가장 중점적인 지출분야는 근로무능력자를 기본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며 이 부분에서 사각

지대 해소를 통한 내실화와 각종 전달체계 문제 해결 등을 통한 효

율화가 필요함.

    ∙ 기타 구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분야에서 중점적인 지출분야는 

그 지출비중이 가장 큰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분야가 된다고 생각

되며, 이 분야에서도 내실화와 효율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신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적인 지출분야

   ― 경제와 사회 양 측면 환경의 변화 모두에서 요구되는 보건복지재정

의 역할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하는 투자

적인 것임.

   ― 따라서 보다 투자적인 사회지출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들

에 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문헌 등에서 논의되는 것을 참조로 중점지출분야 선정

    ∙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주기적 사전예방적 투자는 앞에서 우리나

라가 부족하며 투자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가족분야에 속하면서도 

가장 투자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는 일과 가정양

립을 위한 투자적 조치도 속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 사전예방적 건강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역량형성은 앞에서 본 우리

나라가 부족한 비 의료적인 보건분야로서 역시 투자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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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비교해 차이가 컸던 분야로서 근

로무능력 관련 급여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 OECD에서 강조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능력제한자들의 역량

형성 및 근로보장의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타 투자적인 분야로서 자활사업개편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등이 주요사업으

로 언급되고 있음.

□ 중점분야 핵심정책과제의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 기초생활보장부문의 내실화와 효율화

   ― 중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성하는 각 급여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운

영체계를 구축하여 빈곤층의 다양한 욕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야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근

로능력 유무에 따라 생계급여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선 고용지원 후 소득보장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하면서 소득보장을 하는 방안

을 모색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주기적 사전예방적 투자

   ― 생애주기에 따른 투자기회를 이용하여 향후 세부과제를 위한 다양

한 정책이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하며, 보편적 역량강화와 빈곤취약

계층 자립자활기반구축의 두 가지 전략으로 실시함.

   ― 보편적인 역량강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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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역량 제고를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 아동․청소년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

    ∙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및 활동 프로그램지원 강화

    ∙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 위험에 처한 청소년 대책

    ∙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및 내실화: 가정해체, 학교부적응 등

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자원(상담, 의료지원, 법률

자문, 학업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청소년 발견에서 상담․보

호․자립까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내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

계 

 ○ 아동정책

   ― 아동에 대한 투자는 사회투자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핵심전략이며,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함.

    ∙ 첫째, 희망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의 

확대와 아동과 그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적극적 인간변화형 아동정책을 개발․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둘째, 아동복지정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등 기관 간에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

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 셋째, 장기적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고려하고 보육 등 아동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며, 이를 위해 아동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넷째, 위험에 처한 아동 들을 위한 사업, 예를 들어 국외입양 중단

을 위한 종합대책,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 및 가족 지원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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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등과 같은 사업도 이루어져야 함.

 ○ 보육정책

   ― 보육정책의 향후 과제는 좋은 품질의 보육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

달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임.

   ― 좋은 품질의 보육서비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장구조 개혁이 필요함.

    ∙ 첫째, 보육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 이를 보조하기 위해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은 참여율이 제한되어 있음.

    ∙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설계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취업부모의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지원이 필요

함.

 ○ 사전예방적 건강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역량형성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

회의 건강을 위한 지출구조를 투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투자 

효율적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됨. 

   ― 이는 투자재로서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즉 건강증진사업에 보

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핵심정책과제를 열거하면 다

음과 같음.

   ― 생애주기별 건강투자

    ∙ 영유아, 임신여성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 청장년에 대한 건강투자

    ∙ 노인에 대한 건강투자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체계화

   ― 예방의료 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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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으로 민간의료공급자들이 기초예방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구조 형성

    ∙ 기초예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

방 관련 서비스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확대함

    ∙ 당뇨병 등 만성관리질환 관리 담당 의사‧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성

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

 ○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능력제한자들의 역량형성 및 근로보장

   ― 국가적 사전개입을 통해 장애인의 발생확률을 줄이고, 발생한 장애

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여 수급자로 되는 것을 줄임. 

   ― 적시에 행해지면서 목표가 잘 겨누어진 그리고 접근이 용이하면서

도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수급자들이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갖도

록 함.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이동에 관한 장애를 제거하여 장애

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증진

   ― 장애인 정책의 기준을 의학적 기능손상 정도에 두기보다는 근로능

력 유무에 두어 정책입안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실

시함

   ― 개별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사례관리 실시

   ― 질병상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장애평가절차의 강화를 통하여 장

애급여 수급절차를 강화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자활지원정책

   ― 향후 취업애로계층 및 근로빈곤층 대상 고용지원정책의 개편방향 

중 기존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개편에 주력하는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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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

과계약방식과 공공부문사업위탁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함으

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환경을 조성해야 함.

   ― 개별 고용지원사업을 평가하여,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종합개편방안을 수립하는 장기 개편방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서비스가 수요자 친화적으

로 공급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임.

     ∙ 고용지원정책과 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간의 관계를 재설정함으

로써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해야 함.

   ―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촉진 프로그램의 개편: 민간부문의 밀

착형 취업알선사업의 높은 성과를 감안할 때, 취업알선 프로그램

의 민간위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직업훈련의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 수요에 

반응하는 효과적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활공동

체와 사회적 기업을 통합하여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과 ‘사회

서비스형 사회적 기업’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강화함으로

써 성과가 낮은 사업을 퇴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을 원

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재정에 관한 논의 중 가장 논쟁적인 것 중 하

나는 보건복지재정 지출 수준과 구성의 적정성이라 생각된다. 보건복지재

정 지출수준과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결정은 전체 보건복지 즉 사회복지

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결정과 연계되어 있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즉 어떻게 사회복지를 구성하고 어느 정도 지출하는 가의 결정에 따라 국

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

친다.1) 그러나 적정성을 논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합의

를 이루는 것은 지난한 과제라 생각된다. 이는 사회복지에 관한 적정성의 

논의가 상당부분 가치관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제한점을 인정하더라도 보건복지 적정성에 관한 합

의가 지금처럼 어려운 원인은 또한 논의가 가능한 것보다 덜 객관적 증거

를 기반으로 진행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가능하면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의 

적정화를 위한 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적정화를 

위한 방향이라 표현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국제비교 방법

을 통해서는 조작적 방법을 통해 증명적인 차원의 적정성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적정하다고 말 할 수 있는 범위정도는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는 인식에 근거한다.

1) 사회복지와 경제 간의 기본적인 상충관계(tradeoff)의 기본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Okun(1975) 참조.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해

서는 최준욱 외(2005: 88-104)와 고영선 외(2007: 86-9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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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보건복지재정의 적정수준이나 구성을 논의하는 방법에는 최소한 두 가

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서베이, 전문가자문 등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통해 적정 보건복지 재정지출 수준을 조작적 방법을 통해 증명

적으로 직접 유도해 내는 방법이다. 이는 영국의 NHS 등에서 의료자원배

분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방법론으로는 확립

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독자적인 기준의 제시를 통한 적정지출 수준에 대

한 논의는 시도하지 않고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른 하나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방법으로서 국제비교를 통해 상대적 적정위치를 

탐색하고 규정하는 방법이다.

  국제비교를 통해 상대적 적정위치를 알아보는 경우에도 복지재정 적정

규모의 개념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재정이 적정하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가

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제한다.

  첫째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복지문제 혹은 복지필요로 인식되는 것이 클

수록 적정규모는 커져야 한다. 이는 필요크기와 그 인식에 관한 객관적 

차원이다.

  둘째로 이념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복지필요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와 개인에게 맡겨지는 정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

한 합의는 적정성 논의의 구성요소로 보아야 한다. 이는 동일한 객관적 

필요와 그 인식에 대해서도 개입의 종류와 크기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관의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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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재정의 적정규모에 관한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가능한 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기준으로 

보건복지재정 규모의 상대적인 위치와 크기를 비교하여 적정규모에 대한 

범위나 방향을 규정할 수 있는 연구가 국제비교방법이라 생각된다. 복지

국가의 유형을 고려하는 것은 이것이 이념적인 적정성과 관련 복지에 대

한 사회의 철학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는 북구형과 대륙형을 고복지 철학유형으로, 그리고 영미형을 상대적인 

저복지 철학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렇게 복지국가유형을 나누어 같은 유형의 복지국가들을 비교할 때 유

의할 점은 비교 시 보건복지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고려하여 통제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건복지지출의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할 때 그 결정

요인이 동일한 경우에 비로소 지출의 과소에 대한 결과가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 지출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보건복지 결정요인 중 이념적인 측면은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여 논의에 반영하고 현실적인 보건복지필요와 관련된 요인은 보건

복지 지출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주로 거론되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

하겠다(문형표 외, 2000; 최경수, 2005; 최준욱·전병목, 2004; 한국조세연구

원,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첫째로, 보건복지필요와 그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한 국가의 소득

수준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 보건복지필요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노령화 정도가 있다.

  셋째로, 보건복지필요가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가 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연금보험이 사회보장제도 성숙도를 대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정요인을 고려하여 복지재정의 부담(국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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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그리고 복지재정의 지출수준과 구조(복지부문별 지출)의 측면에서 국

제비교를 하고 이에서 적정규모에 관한 판단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복지철학을 반영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국민부담률과 복지재정규모와 구조를 비교하고 특징을 찾아냄으로써 우리

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국민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우선 우리나라의 출발점을 이루는 국민소득

은 다른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2006년 소득수준인 1인당 GDP 

18,372불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1만 8천불 대에 도달한 시기의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과 복지재정규모 및 구조(‘공공사회복지지출의 대

GDP 비중’)와 비교하는 것이 국제비교의 출발점이 된다. 우리나라의 목표

시기의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로 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의 

국민소득 수준이 2만 불 대 수준이므로 다음의 목표로서 합당하다고 생각

된다.2) 따라서 3만 불대에 도달한 시기의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과 

복지재정규모 및 구조를 비교하여 한국의 복지재정 목표를 분석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가장 크며 정형

적인 연금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한다. 우리나라 연금성숙기를 2030년으로 

가정하면, 2030년의 공적연금지출 규모는 GDP 대비 5.2%로 전망된다. 한

편 2006년의 공적연금지출은 GDP 대비 1.2%이므로 2006년 현재와 연금

성숙 시에는 4%p의 차이가 있다(윤석명 외, 2006).

  본 연구에서 고령화율은 비교시점의 북구형과 대륙형 자료가 없어 명시

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다만 영미형의 자료가 있는 국가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지출수준은 연금성숙도를 고려하면 영미형의 평균에 접근하는 

결과를 보인다.

2) 본 연구가 가정한 여건을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2013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에 도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 이 연도는 변할 수 있으며, 이것이 본 연구

의 분석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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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먼저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 이와 

관련된 이론고찰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적정성 판단의 방향

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선행연구 고찰의 주목적이 되겠다. 3장에서

는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투자 적정화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기본적 전제

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보건복지시스템 관점을 바

탕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가치재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이어진 논의들은 이러한 가치재적 

관점에서의 기본적 국가역할이 직면 여건과 문제 변화에 따라 어떻게 조

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으로 보건복지재정투자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세계 공통의 여건변화 중 새로운 방향을 요구한다

고 생각되는 글로벌화에 의한 세계경쟁의 심화와 새로운 사회위험의 대두

라는 두 가지 여건변화를 다루고 이에 따른 새로운 보건복지재정 투자의 

방향을 도출해 본다. 이러한 세계 공통의 기본여건 외에 우리나라에서 보

건복지재정투자의 적정화 논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건과 문제를 다

음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하는 여건으로서 

공공의 기본틀정립과 구조조정이라는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

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아직 발

전도상에 있음을 제시하고 이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관련 기본여건 외에 

인구구조와 재정지출구조에 관한 여건변화에 관련된 중요한 보건복지 재

정투자의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 방향을 설정하

는데 참고로 하고자 한다. 4장과 5장에서는 본격적인 국제비교를 통해 우

리나라 보건복지재정투자의 적정성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지출과 부담이라는 양 측면에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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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복지제도의 성숙도를 반영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위치와 

앞으로의 발전방향 논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주로 우리나라 보건복

지재정 투자 수준이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면 부족한가 아니면 현재

로서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기존 논쟁에 대한 나름대로

의 판단제시가 논의의 주 초점이 되겠다. 또한 기존의 지출에 대한 회귀

분석적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얻어진 기본적 모형을 중심으로 OECD 

SOCX의 자료를 사용한 패널자료 분석을 하여 우리나라 기대전망치에 대

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비교될 수 있는 보험수리 중심의 

추계결과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지출전망

의 과소에 대한 가능한 비교를 하겠다. 5장에서는 소득과 복지제도의 성

숙도를 기본으로 하여 국제비교를 함에 있어 주로 소득변화에 따른 구조

변화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적정규모

와 구조를 구성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벤치마킹이 가능한 국가분석을 참

고하여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적정규모와 구조 결정에 참고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6장에서는 앞의 논의에서 도출된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정리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점분야와 핵심정책과제를 

제시한 후 OECD SOCX의 정책분야 분류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건복지 각 

정책영역에서의 정책과제를 짧게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우리나라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적정화 및 정책과제에 대한 결론과 정책과

제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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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행연구

  보건복지재정 적정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는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소수 

논문과 함께 주로 보건복지지출 추계와 국제비교에 관련된 논의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정부역할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에서 부수적으로 다

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로서 2000년 이후의 대표적 연구를 보면3) 박능후 외(2000), 

문형표 외(2000), 백화종 외(2003), 문형표(2004), 고영선(2004), 최준욱 외

(2005), 고영선 외(2007)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함에 있어 적정성에 관한 연구방법과 

그 판단내용의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

의 연구방법에 대한 시사점과 동시에 적정성 판단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

을 얻고자 한다. 

  먼저 사회보장적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한 박능후 외(2000)의 연구와 경

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연구인 문형표 외(2000)와 문형표(2004)의 연구

를 자세히 살펴본다. 그 이유는 이 두 논문이 현재 대조가 되어 있는 두 

입장의 대표적인 논문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하나는 우리나라의 사

회보장수준이 낮으므로 이를 선진국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표하는 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갖추어진 

제도적 장치에 의한 자연증가에 의해서만도 시간이 지나면 저지출의 선진

3) 2000년 이전의 연구는 고경환 외(1999, 32-34), 박능후 외(2000, 42-62), 윤석명 외(2006: 

23-25)를 참조.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34

국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수준에 이미 도달하였으므로 사회보장의 양을 늘

리려는 노력보다는 효율화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대표하는 

논문이다. 이어서 기타 연구에 대한 고찰을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선

행연구 고찰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겠다.

제2절 박능후 외(2000)의 연구

  박능후 외(2000)는 사회복지비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

재정운용에 익숙한 정부재정담당자들은 필요이상의 거부감을 보이는 반면 

사회복지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제비교 시 국민소득수준에 비해 사회

복지비 규모가 현저히 낮은 것을 근거로 복지증진에 국가가 충분히 기여

를 하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마찰을 보이고 있는 상

황을 문제로 인식한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여건에 적

합한 중장기 사회복지비의 적정수준을 영역별, 시기별로 산정하고 그 분

담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비의 범위와 내용을 IMF, ILO 그리고 OECD를 중

심으로 살펴본 후 OECD의 사회복지비 개념을 가장 포괄적이고 우리나라

의 사회복지비 상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라 판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비 추계방법으로는 인구학적 변수를 주요변수로 하고 제도와 

법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보험수리적 모형(autonomous actuarial 

model), 몇 가지 거시변수를 사용하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추계하는 

계량경제학 모형(econometric model), 그리고 가능한 외생변수를 줄이기 

위해 보험수리적 모형과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혼합모

형(mixed model)의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비 추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OECD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고 독립변

수를 일인당 GDP 그리고 종속변수를 사회보장비지출(법정민간지출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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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계량경제학 모형을 사용한 방법이다. 이 방

법 사용 시 같은 일인당 국민소득에서도 국가 간 사회보장비지출의 차이

가 큰 것을 고려하여 국가유형을 고지출국과 저지출국으로 분류하고 있

다. 다른 하나는 보험수리적 모형에 해당하는 ILO의 사회예산모형(Social 

Budget model)을 사용한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적정규모에 대한 판정은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한 경우의 

평균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적정수준을 판단하고자 할 때는 

OECD의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고 실제 지출에 대한 전망은 ILO 모형

의 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적정수준 판단 시에도 동일 국민소득 대에서도 

국가 간의 차이가 큰 것을 고려해 고지출국형(A형)과 저지출국형(B형)을 

구분하고 있다. 고지출국과 저지출국의 구분은 전체국가에 대해 회귀분석

을 한 경우의 추정식에 의해 일정 일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적정수준으로

서의 평균 사회보장비지출을 구하고 이를 넘어서는, 즉, 이 연구에서 사용

하는 ‘사회보장비 지출지수’(= 실제지출수준/적정으로서의 평균 지출수준 

* 100)가 100이상인 경우는 고지출국, 100이하인 경우는 저지출국으로 분

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지출국형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지출국형들에 

대한 별도의 회귀분석 추정식을 근거로 평균으로서의 적정수준에 대한 판

단을 하고 있다. 1995년의 경우 일인당 GDP가 $10,124인데 이 경우 저지

출국 회귀추정식에 의하면 평균으로서의 적정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GDP의 10.99%이다. 이는 실제지출인 5.32%보다 약 2배가량 높다. 이 연

구의 2000년 이후 1인당 GDP증가율 5%의 가정에 따르면 2010년에 일인

당 GDP는 $15,849가 되고 이때의 적정수준은 14.02%로 추정된다(p.105). 

이에 대해 1997년의 실제지출인 6.82%와의 차이 약7% 포인트를 이에 도

달하기까지의 기간인 약 10년 동안 어떤 지출항목에 배분할 것인가를 문

제 삼고 있다. 또한 ILO 모형의 기본시나리오에 의한 추정치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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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의 경우 GDP의 8.11%를 사회보장 지출로 지출한다.(p.141) 이 경우 

상기한 2010년의 일인당 GDP가 $15,849인 경우의 적정수준 14.02%나 

2010년의 다른 1인당 GDP전망치인 $21,800인 경우의 적정수준 16.67%와

의 차이를 어떻게 메우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역시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이 연구는 장기성비용과 단기성비용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

다.(pp.161~162) 이에 따르면 상당기간의 보험료 납부를 요건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제도가 장기성비용의 대표적 예이며 제도 

성숙에 따라 지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며 경제여건과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직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한다. 이에 비해 단기성비용은 부

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역시 비용지출

이 단기성을 띠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도 단기성비용으로 분류

하고 있으며 그 특성을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지지정도에 따라 급여수준

의 변동이 가능하고 따라서 매년의 지출비용의 크기도 가변적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 상기한 ILO 모형에 의한 장래추정치를 장기성

비용인 연금제도의 지출만을 예정대로 증가되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제도의 실시 없이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장기전망으

로 해석하고(p.163), 이 추정치(2010년 GDP의 8.11%)와 OECD의 회귀추정

식에 의해 적정수준으로 추정된 사회보장지출(2010년 1인당 GDP가 

$21,800시 GDP의 16.67%) 사이의 차이(GDP의 8.56%)를 메우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부분에 적극적인 자원배분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은 주로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규모를 달리할 수 있는 단기성 비용으로 사

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다.(pp.163~164) 단기성 비용에 사용할 

때도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

고 있다.(예를 들어 실업자의 경우 생활보장적 단기성 급여를 직업능력향

상과 연계)

  또한 OECD의 저지출국 평균으로서의 적정수준과의 차이를 메우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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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원의 부담주체로서 민간부분 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GDP의 3~4%에 이르는 퇴직금의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지나친 부담으로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

금근로자 사이의 소득분배 악화 등의 폐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업연

금화를 포함하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지출을 늘림에 있어 우리의 특성에 맞게 점진적인 향상을 주장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부담‧저지출 구조도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

으므로 단순하게 고부담‧고지출을 지향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종합적 고찰>

  전체적으로 박능후 외(2000)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야 한다고 생각된다.

  — ILO 사회예산 모형을 근거로 향후 실제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고, 

이를 OECD 사회지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에 도출된 

OECD 저지출국 평균으로서의 적정 사회지출과 비교하여 사회복지

지출 적정규모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는 실제 법과 제도를 최

대한 반영하는 추계방법을 통해 자연적 증가와 예정된 변화를 최대

한 반영한 추계치를 별도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이와 

별도로 회귀분석을 사용한 적정 추계치를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고 사료된다.

  — 회귀분석에서는 일인당 GDP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다

른 회귀분석 연구와 비교하여 판단할 문제이지만 가장 포괄적인 독

립변수로서 국민소득이 상당히 의미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 전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의 평균을 근거로 국가를 고지출국과 

저지출국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동일 국민소득에서도 사회지출의 

차이가 큰 사실을 반영하여 국가별 특성이 중요함을 반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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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한 조치라 생각된다. 이는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의 저지출국

인 영미형과 고지출국인 대륙형 및 북구형과 상응하는 구분이라 생

각된다.

  — 회귀분석은 1995년의 25개국 횡단면 자료만을 이용하여 OLS분석을 

한 것으로 보여 OECD의 패널자료 속성을 잘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소득을 근거로 한OECD 평균으로서의 적정수준과 ILO 사회예산 모

형에 근거한 실제 전망치와의 차이는 장기적인 비용인 자연증가가 

아닌 단기성 비용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는 ILO 사회예산 모형에 

연금 등의 전망이 반영되고 있는 데서 도출된 해석이라 생각되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장기성 비용과 단기성 비용의 구분은 현

재 사용되는 법정지출(statutory spending)과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의 구분에 의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다고 생

각된다. 법정지출은 주로 자연증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석된다. 

  — 적정수준 전망치와 실제지출 전망치의 차이는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자원배분을 통해서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메움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대조적인 입장, 즉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복지 제도에 근거한 

자연증가만으로도 상당한 사회지출이 전망되어 양적확대를 지향하

기 보다는 각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순위의 조정과 함께 

정책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질적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후발 복지국가로서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복지확충과 구

조조정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복지관

련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후자의 주

장을 하는 연구들이 실제치와 적정치와의 구분을 하지 않고, 실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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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망을 함에 있어 제도와 장기적으로는 무관한 회귀분석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

과 민간의 재정 등에서의 역할분담에 관해서도 우리나라의 복지관

련 여건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지출을 늘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저부담‧저지출 구조도 나름대

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하게 고부담‧고지출을 지향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저부담‧저지출 구조인 영미형과 고부담‧

고지출 구조인 대륙형 및 북구형과의 선택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

는 사항이라 생각된다. 이는 앞의 저지출국과 고지출국의 구분에 의

한 국가유형화와 관련이 있다.

  — 사회지출에 대한 자료로서 가장 포괄적이고 우리나라의 사정에 적합

할 수 있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로서 OECD 사회지출자료를 언

급하고 있다.

  — 우리나라 사회지출의 적정성의 기준으로 OECD 저지출국들의 사회

지출자료에 근거한 회귀분석에 입각하여 일인당 GDP에 해당하는 

평균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문제점으로 적

정수준 설정에 논리적 근거가 희박함을 지적하고, 또한 우리나라 사

회보장비 지출수준과 괴리가 큰 적정치를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면

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고 향후 달

성 가능한 적정 사회보장비 수준의 제시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

다.(p.62)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최대한 제시하고자 한다.

   — OECD SOCX의 분류법을 재분류하여 보건, 연금, 실업과 고용, 산

업재해,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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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문형표 외(2000)과 문형표(2004)의 연구

1. 문형표 외(2000)의 연구 

  문형표 외(2000)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을 하고 있는 

연구이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복지지출의 규모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분배구조의 악화 등으로 사회적 결속력이 약해지고, 이는 정치사회적 불

안정성을 높이고 거시경제적 안정성장 기반을 약화시켜 지속성장을 저해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복지지출 규모가 지나치게 높으면 정부재정운용

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생산적 투자와 민간의 소

비 및 투자를 구축하고 노동의 수요 및 공급을 왜곡하는 등 경제성장과도 

상충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한 복지지출 규모의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

나 이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이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적정규모의 판단 근

거로서 국제비교를 통한 상대적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비교는 국가고유의 특수성을 감안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나 국가 간 사회복지 지출의 규모 및 구조를 상호 비교함으로

써  대체적인 상대적 위상 및 취약성 등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국제비교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pp.4~5, 16, 19~20, 42, 44~45).

  첫째로 국가 간 복지제도 차이(예: 민간공공역할분담) 및 통계집계 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일관성 있는 통계기준에 의한 자

료의 사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연구에

서는 기존의 일반회계나 통합재정에 나타난 보건복지분야 재정지출 통계 

대신 대상범위가 넓고 각 나라의 제도적 차이를 가장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OECD SOCX(Social Expenditure Data Base)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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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pp.6, 19~20).

  둘째로 일인당 소득수준과 고령화정도는 사회복지지출과 밀접한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국제 간 비교를 함에 있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pp.4, 42, 46~47). 즉 소득수준이나 노령화가 높은 국가

와 낮은 국가를 평면비교하면 전자의 국가가 후자 보다 제도와 상관없이 

소득수준이나 노령화에 의해 높은 부분을 제도에 의한 차이로 잘못 해석하

여 사회복지 부문에 국가의 개입이 작은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셋째로 복지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 복지제도의 성숙도 차이를 

고려하는 이유는 신제도의 도입이나 기존제도의 확대 등을 통한 재량적인 

지출규모의 확대 없이도 시간경과에 따라 복지지출 규모가 자동적으로 증

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보험의 경우 제도 도입초기에는 

지출규모가 작아도 제도가 성숙화 됨에 따라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소득수준, 고령화율, 사회보

험제도 형태가 동일해도 성숙화 단계의 차이에 따라 복지지출 수준이 국

가별로 큰 격차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성숙도 차이에 근거

한 복지지출의 차이를 복지제도 자체의 미비로 해석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pp.5, 44~45).

  OECD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을 1990~1999까지 추계

(1990~1997은 고경환 외, 1999의 자료 사용)를 하고 동일 시점인 1995년의 

다른 국가와 국제비교를 한다(pp.39-42). 이러한 동일시점 단순비교에 따

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해 1/2에서 1/4 수준의 사회복

지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출의 부문으로 보면 특히 

사회복지부문(가족현금급여, 가족복지서비스, 노인과 장액인 복지서비스, 

질병급여, 주거급여, 기타급여)에서 정부의 역할이 낮아 OECD 단순평균

치의 13.8%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1995년의 OECD 평균과 우

리나라의 국민소득과 노인부양률을 비교하면 OECD 평균이 각각 2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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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수준을 보여(p.42) 소득수준과 노인부양률이 상승하였을 때 자연적으

로 증가할 부분을 무시한 채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일인당 GDP와 노인부양률의 사회복지지출 규

모와의 상관성을 1985~1995년의 OECD SOCX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pooled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복지

지출 전체는 물론 각 구성부문인 연금‧재해보장(노령현금급여, 장애인현

금급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유족급여), 사회복지, 보건, 노동정책(적

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실업급여) 등에서 독립변수인 일인당 GDP와 노

인부양률의 계수들이 거의 모든 경우 아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p.42~43).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1995년의 OECD 자료를 가지고 종속

변수를 각 사회복지지출부문의 GDP 비중으로 하고 독립변수를 일인당

GDP와 노인부양률로 하여 모든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함수형태를 사

용한 회귀분석결과를 하였다. 이 회귀분석 추계식에 우리나라의 1999년 

일인당 GDP(US$10,000가정)와 노인부양률을 대입하여 얻은 결과를 국제

적 기대치로 해석하여 우리나라 1999년의 실제 추계치와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과 노인부양률을 고려한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GDP 비중에 

대한 기대치는 1995년의 OECD 단순평균치인 22.53%(p.41 표 1-7)보다 낮

은 11.08%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제치의 비율은 68%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박능후 외(2000)의 연구에서 고지출국과 저지출국을 나누기 전

의 전체적인 회귀분석의 결과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OECD 평

균기대치보다 낮은 저지출국에 속함을 보이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각 

사회복지지출 부문을 보면 회귀분석에 의한 기대치에 대한 실제치의 비율

은 보건의 88.4%가 가장 높고 사회복지는 52.8%로서 가장 낮다. 즉 소득

과 노인부양률을 고려해도 여전히 국제적인 기대치보다 낮은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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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서 더 나아가 국제비교에서 고려해야 될 요인으로서 남아 있는 사

회복지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하기 위해 전망치를 고려하고 있다. 전망치 

추계를 함에 있어 연금‧재해보장 부문은 보험수리적 추계방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 어느 정도 법과 제도의 변화 및 성숙도를 고려한 추계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세 분야는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귀분

석 방법을 사용하여 전망추계를 하고 있다. 앞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

과를 반영하여 독립변수로서 사회복지의 경우 일인당 GDP, 보건부문의 

경우 일인당 GDP와 노인부양률, 노동정책부문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

램의 경우에는 일인당 GDP와 실업률을 사용하고 있다. 함수형태는 보건

부문 외에는 모두 모든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있어 추정된 계수를 탄

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자료는 우리나라 1990-1999년의 

OECD SOCX 기준에 따른 10개년의 추계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

래 전망치 추계결과에 의하면 현 복지정책기조를 유지할 경우 사회지출은 

2010년에 GDP대비 10.3%, 2020년 14.5%, 2030년 20.6%가 된다. 그리고 

2020년의 복지지출수준은 2020년의 우리나라 노인부양률과 1인당 소득수

준이 비슷한 1995년의 일본(14.0%), 미국(15.6%), 호주(16.1%) 등 상대적으

로 복지지출 규모가 낮은 선진국들의 지출수준과 비슷하다는 언급을 하

고,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세 가지 고려사

항, 즉 국민소득, 노령화 그리고 제도 성숙도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지출이므로 우리나라 현재 복지지출 수준이 낮다고

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또한 2030년의 전망 수준은 

1995년 OECD 국가들의 단순평균치에 버금가는 수치인데 이도 앞의 경우

와 같이 현재 복지기조를 유지하기만 해도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장래 전망치는 신제도 도입 및 각 제도의 수혜

범위 확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pp.55~56,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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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단순 국제비교에 근거한 이전의 연

구들이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아 정부의 역

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비해 현 복지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

도 인구고령화, 소득수준 그리고 복지관련 제도의 성숙도차이 등을 고려

하면 현 복지지출 수준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어서 양적 확대를 지향하

기 보다는 각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순위의 조정과 함께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질적 개선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4) 이점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제와 적정

수준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앞의 박능후 

외(2000)의 연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박능후 외(2000)의 연구가 우

리나라의 전망치를 추계함에 있어 보험수리 중심의 추계방법에 기반을 둔 

ILO의 Social Budget 방법의 전망 추계치를 실제치로 상정하고 회귀분석

을 사용하여 나온 전망치를 기대치로 생각하여 양자 간을 비교하는 방법

을 사용한 반면에 문형표(2000)는 박능후 외(2000)에서 실제치와 구분하여 

기대치로 사용한 회귀분석의 전망치를 우리나라의 실제 전망치로 상정한 

데서 오는 차이라 판단된다. 이점에 있어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회귀분석 

전망치의 제한점을 고려할 때 박능후 외(2000)에서와 같이 전망치를 구함

에 있어 보험수리 중심의 방법에 입각하는 것을 실제치로 상정하고 회귀

분석에 의한 결과를 기대치로 상정하는 구분을 도입하는 것이 좀 더 합리

적이라고 생각된다.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한 전망 추계치에 근거한 문형표 외(2000) 연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제도나 법을 반영하는 보험수리 중심의 추계와는 다르게 종속변

4) 이 연구의 이러한 판단은 이와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는 이후 연구들의 출발점도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고영선(2004: 49, 55), 최준욱 외(2005: 227) 등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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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거시적 독립변수 간의 관계에 근거한 회귀분석에 의한 추계는 기본

적으로 제도를 반영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연구는 종속변수인 사회복지

지출에 독립변수인 거시자료를 관련시켜 회귀분석을 하였으므로 두 변수 

간에는 그 기저에 기존의 복지제도나 기조가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계수의 추계값도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혹시 성립하더라도 사용된 자료에서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

는 성립이 되지 못하고 가까운 시점에서만 성립이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10년 이상의 전망치 추계값을 현재의 복지제도나 기조와 관련시키고, 

이들의 변화가 없는 경우로 전제하는 것은 커다란 결함이라 생각된다.

  둘째로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계수를 사용하여 비례적으로 연장 추계하

는 것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과대추계의 가능성을 높인다. 

즉 현실에서는 자원의 제약으로 선형적 증가에는 한계가 있고 어느 시점

인가부터는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전제하

면 10년 이상 기간의 추계에서 이전의 증가율을 선형적으로 계속 적용하

는 것은 명백히 과대추계의 위험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주로 회귀분석에 근거한 전망 추계치를 근거로 현

재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기조를 유지하기만 해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저

지출 선진국의 수준에 자연적으로 도달할 것이며, 오히려 신제도의 도입

이나 각 제도의 수혜범위 확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

추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특히 10년 이후의 전망에 관해서는 

지나친 주장이라 판단된다. 즉 제도와 무관해진 시점에서 제도와 관련시

킨 추론을 한 점과 추계된 계수에 따라 제도와 무관하게 선형으로 증가시

켜 전망추계를 하는 경우에 과대추계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한 두 

가지 논점은 적절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공공부조제도

의 재정비 그리고 노동부문 지출의 내실화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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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고찰>

  이상의 검토를 기반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전망 추계치를 구함에 있어 앞의 박능후 외(2000) 연구에서와 같이 

자연적 증가, 법과 제도의 변화 등을 고려하게 하는 보험수리 중심

의 추계에 의한 결과를 실제 전망 추계치로 하고, 이와 구분하여 회

귀분석에 의한 전망 추계치를 기대치 혹은 적정치로 하는 것이 분

석의 적절성을 높여 준다고 생각된다. 문형표 외(2000)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제도에 근거한 실제추계치에 

대해 비교하는 국제기대치로서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다(pp.43~44). 이 구분을 일관적으로 했다면 전망 추계치의 비교

에 있어서도 실제 제도나 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보험수리 중심의 

추계를 따로 하여 실제 추계치로 하고 이에 비교하는 적정치나 기

대치로서 동일 국제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중심의 추계치를 사용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형표 외(2000)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망 

추계치로서 연금‧재해보장 부문만을 보험수리 중심의 추계로 하고 

다른 3개 부문은 우리나라의 10개년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중

심으로 한 추계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치 추계의 문제점

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특히 10년 이상의 추계에서 제도와 관련성

을 상실하고 과대추계의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의 실제에 접근한 전

망 추계치에 대해 비교가 되는 기대치나 적정치로서는 소득, 연령 

그리고 성숙도가 고려된 국제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료가 무리 없는 

선택이라 생각된다. 문형표 외(2000)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고

려해서 현재 존재하는 국제자료를 비교치로 사용하고 있다.

  — 전망치 회귀분석을 함에 있어 문형표 외(2000)의 연구는 고지출국과 

저지출국의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고려하는 것이 복지에 

대한 국가의 철학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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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한 복지지출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이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비교는 대체적인 상대적 위상 및 취약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단, 비교를 함에 있어 국가 간 복지제

도의 차이 및 통계 집계상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통계기준에 의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OECD의 SOCX Data가 대상범위가 넓고 각 나라의 제도적 차이를 

가장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국제비교를 함에 있어 소득수준, 고령화 정도 그리고 복지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들에 의해 자연

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복지지출의 차이를 복지제도의 미비에 의한 

차이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 회귀분석 시 사용하는 변수와 함수형태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문형표 외(2000)의 경우 OECD SOCX Data의 제도분류를 다시 

묶어서 연금재해보장, 사회복지, 보건 그리고 노동정책으로 구분하

고 있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위해서 1985-1995년의 OECD SOCX 

Data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일인당 GDP와 노인부양률을 독립변수

로 사용한다. 이때 복지지출전체와 이를 재분류한 상기 4분야의 지

출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을 하고 함수형태는 모든 변수에 자연로그

를 취하여 추정계수가 탄력성의 개념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 회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와 노동정책 부문에서 노인부양률만 

유의성이 없고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99년의 실제치와 비교되는 국제기대치를 1995년

의 OECD SOCX Data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에 우리나라의 1999

년 독립변수(1인당 GDP와 노인부양률) 값을 넣어 구하고 있다. 우

리나라 전망 추계치와 관련된 회귀분석에서는 사회복지의 경우 일

인당 GDP, 보건부문의 경우 일인당 GDP와 노인부양률, 노동정책부

문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인당 GDP와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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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고 있다. 함수형태는 보건부문 외에는 모두 모든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있어 추정된 계수를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자료는 우리나라 1990-1999년의 OECD SOCX 기준에 따

른 10개년의 추계치를 사용하고 있다.

  — 결론에 있어 우리나라 현 복지지출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어서 양

적확대를 지향하기 보다는 각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순

위의 조정과 함께 정책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질적 개선에 보

다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한 우

리나라 전망 추계치가 회귀분석에 주로 입각하고 있어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특히 10년 이상의 전망에 있어 제도와의 관련성을 상

실하고 있고 과대추계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귀분석에 

의한 전망치가 현 제도의 지출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제도적 가

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제하고, 더 나아가 제도의 새로운 도입이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소추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를 한 상황에서 2020년의 추계치가 국제비교에서 고려해야할 세 가

지 측면을 고려할 때 저지출 선진국과 같고, 2030년의 경우에는 

1995년 OECD 국가들의 단순 평균치와 같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현재의 복지지출 수준이 양적으로 작은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

는 것은 그 전제에 문제가 있어 적절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양적으로 작은지 아닌지의 여부는 

실제 추계치에 가까운 전망치를 바탕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의 현황은 문형표 외(2000)에서 주장하는 균형발전과 질적 개선과 

함께 양적 증가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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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형표(2004)의 연구 

  먼저 1997~2004년의 사회복지부문 재정규모의 변화와 특징적 변화를 

살펴본 후 평가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기간의 성과는 

위험에 대한 4대사회보험과 빈곤에 대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

도가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의 외형적 골격이 완성된 것으로 제시한다

(p.99). 그러나 복지인프라 및 전달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회안전망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소득파악 미흡, 재정불안정, 사각지대발생, 근로유

인의 저하 가능성, 이해집단 갈등 등과 같은 시행상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pp.99~100).

  이어 문형표 외(2000)의 OECD 추계방법에 따른 추계와 전망의 연구결

과를 다시 제시하고 있다(pp.101~105). 이의 결론은 복지지출의 양적확대

보다는, 각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순위의 조정과 함께 정책효

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질적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본 연구자의 평가는 앞의 해당 선행연구 고찰부분

에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복지지출의 양적확대가 필

요하지 않은지의 여부는 우리나라의 기본 여건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문형표(2004)는 문형표 외(2000)에서 다루지 않은 사회보장부담에 대한 

평가를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pp.105~113). 즉, 인구고령화, 소득증대 그리

고 제도 성숙으로 인해 추가적인 제도변화가 없어도 사회보장부담이 빠르

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국민의 조세와 보험료 부담 증가 와 

함께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 기업의 비임금노동비용의 

부담증가는 고용비유인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실업증대 및 국가경쟁력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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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충관계가 필연적이라 말하고 있다(p.105).

  이 연구에 따르면 2004년 기업평균 총임금대비 사회보험부담률(퇴직금 

제외)은 16.14%이다. 이 부담률의 80% 이상을 국민연금(56%)과 건강보험

(26%)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이 두 제도에 의해 사회보험부담률의 변화가 

주도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1984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회보장

부담률 추이를 보면 국민연금의 도입 및 보험료 인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료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분

담은 각각 9.09%와 7.06%로서 사용자가 전체의 56%를 분담하고 있다. 만

일 사회보험부담에 법정퇴직금의 부담을 포함시키면 2004년 부담률은 총

임금대비 24.44%이며 이중 기업의 부담은 17.39%에 달하고 있다

(pp.106~109).

  이 연구는 사회보장부담의 향후 전망에 대한 추계도 문형표 외(2004)의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부담의 증가는 주

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해 주도되며, 그 원인은 소득수준 향상 및 

인구고령화 그리고 제도의 성숙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고 있

다. 한편 고용보험은 임금수준향상 및 실업률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고, 산재보험은 재해발생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이들의 향후 변화

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2004년 기준의 

수준이,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평균보험료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망추계를 하였다(pp.109~110).

  이에 따르면 총임금대비 사회보험부담률은 2004년의 16.14%에서 2010년 

18.44%, 2020년 22.74%, 2030년 27.06%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분담분은 2004년의 9.1%에서 2010년 

10.3%, 2020년 12.4%, 2030년 14.6%로 약 25년간 1.6배 증가할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이에 법정퇴직금 적립률 8.3%(근속연수 1년당 1개월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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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년 적립하는 것으로 가정)를 더하면 2020년경에는 법정비임금노동비

용(사회보험분담+퇴직금)이 20%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추계가 국민연금개혁의 실현을 전제로 하고 건강보험의 전망도 기존 연구

결과보다 낮게 하는 등 보수적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부담률 전망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전제한 후, 이러한 법정비임금노동비용의 증가는 기

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비유인효과를 발생시켜 실업을 증가시킴으로

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의 부담인상이 과도한 비임금노동비용의 증가로 이어지

지 않도록 보험료 및 급여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제도의 효율

성제고를 통해 비용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역

시 지적되고 있다(pp.110~112).

  총임금대비 사회보험부담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2004년 우리나라 부

담률 16.14%는 OECD 2002년 평균의 약 1/2수준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 및 고령화 정도가 2004년의 OECD국가 평균과 비슷해지는 2020

년경에는 사회보장 부담률이 22.74%가 되어 OECD 평균의 약 2/3수준까

지 상승하며, 2030년에는 27.06%로 상승하여 80%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보수적인 점을 지적하고, 203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

서, 이 연구는 추후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제도의 노동비용 상승압력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고용비유인효과 및 실업증가 등의 부작용이 본격

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pp.112~113).

  재정여건에 대한 검토는 재정규율과 및 지출증가억제를 통해 재정건전

성을 회복하는 것이 재정현안인 점을 고려하고 거시경제적 상황이 불리하

여 재정수입 측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지적하면서 단기적인 획기적 

복지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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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지정책 기조와 참여복지사업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의 신규지출소

요가 예상되어 재정지출 측면의 증대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5~7%로 가정한 반면 복지부문 지출

증가율을 10~12%로 가정하여 이전 연도에서 순증하는 규모를 계산하고 

이를 자동증가분과 신규투자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2003년의 복지부 예산 8.2조원에서 12%의 증가를 가정해도 

약 1조원 내외의 순증분이 있고 자동증가분을 고려하면 신규투자분이 5천

억 원을 넘기가 힘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신규 재량적

(discretionary) 지출의 증가와 기존 복지사업예산의 자동적(automatic) 지

출을 구분하고 있다(p.115).

  중기재정투자방향의 기본방향으로서 명확한 정책우선순위설정과 사업별 

시기적 적정배분 및 단계적 추진전략 수립, 신규복지사업 추진과 동시에 

복지사각지대 등 기존복지사업의 문제점 시정, 평가와 모니터링 등의 강

화를 통해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효과성 최대화, 장기적으로 사

회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와 도모와 함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의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확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pp.116~117).

  중점추진과제로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출산고령사회와 여성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대비하는 사전적 대응, 복지전달체

계의 개선 및 효율화 그리고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구축을 들

고 있다(pp.117~119). 부문별 제도개선과제로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저

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부조제도 개선, 보건의료체계의 개선, 기업연금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pp.1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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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고찰>

  이상의 검토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사회보장부담에 관한 논의에서 사회보험료 수준을 추계하고 전망하

여 국제비교를 함으로써 비임금노동비용으로서의 사회보험료가 기

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사회복지정책의 기조와 중요한 사업지출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여건을 고려하고 동시에 재정운용의 기조와 거시경제적 여건

을 기반으로 수입측면의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산증가율 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예산의 순증가분을 계산하고, 이

를 재량적인 신규투자분과 자동적인 증가분으로 구분하여 봄으로써 

신규투자의 여력을 구분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중기재정투자의 기본방향과 과제 그리고 부문

별 제도개선과제는 본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제4절 기타연구

  기타연구 고찰에서는 본 연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를 별도로 다

루되 본 연구에 시사적인 부분을 종합적 고찰 중심으로 제시하겠다. 

1. 백화종 외(2003)의 연구 

  백화종 외(2003)의 연구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의 하나는 복지국가의 유

형분석을 실증적으로 한 점이다(pp.133~144).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 인구고령화, 제도의 성숙화 등에 의하

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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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에 대한 이념과 각 국가의 고유한 사회‧문화

적, 정치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이념과 사회‧문화적, 정치적인 차이는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소득변화나 고령화와 같은 양적 

변수들로는 포착되지 않고 질적 변수를 통해 파악된다. 이를 위해 질적변

수인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바탕으로 분석대상국가들을 유형화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90년대부터 시계열 자료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OECD 15개국의 사회보장지출 수준과 사회경제학적 여건 자료를 사

용하여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을 하고 있다. 유형화 기준으로 사회보장

에 대한 욕구, 사회보장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경제력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화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보장욕구 충족을 위한 경제력에 대한 

대리변수로 OECD SOCX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사회보장제

도의 성숙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4대 사회보험 도입기간의 단순산술평균값

을 사용한 ‘사회보험 성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여러 가지 ‘소득불평등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분석결

과에 따르면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비율’, ‘사회보험성숙도’, ‘하위 10분

위 소득비율’ 및 ‘상대적 소득 격차’, ‘Gini계수’, ‘고령화율’ 등이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는데 유의한 변수로 판별되었다. 

  이러한 변수에 의한 군집분석결과에 의하면 분석대상 15개국은 벨기에,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Ⅰ군,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를 Ⅱ군, 호주, 캐나다, 일본, 아일랜드, 미국을 Ⅲ군으로 군집화 될 

수 있다(pp.138~139). I 그룹은 사회보장지출 비율의 평균이 29.5%, 고령

화율의 평균이 15.99로 세 그룹 중 가장 높고, 소득격차의 평균은 3.0, 

Gini계수의 평균은 0.25로 소득재분배가 타 그룹에 비해 비교적 잘 이루

어지고 있는 국가군이다. Ⅱ 그룹의 사회보장지출 비율평균은 25.1,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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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의 평균은 15.35로 비교적 높지만 소득격차의 평균은 4.15, Gini계수

의 평균은 0.32로 비교적 소득격차가 심한 국가들이다. Ⅲ그룹의 사회보장

지출 비율평균은 16.75, 고령화율의 평균은 12.34로 세 그룹 중 가장 낮고, 

소득격차의 평균은 4.49, Gini계수의 평균은 0.33으로 소득격차도 가장 심

한 국가들이다. Ⅰ군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스칸디나비아국가

들은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복지선진국들이며, 독일, 벨

기에 등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역사가 긴 국가들이다. Ⅱ군의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지중해연안 유럽국가들과 스위스, 영국은 Ⅰ그룹보다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시기가 늦고,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발전수준도 낮은 

국가들이다. Ⅲ군의 호주, 캐나다, 일본, 아일랜드, 미국은 사회보험 도입

의 역사가 짧고,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수준이 제일 낮은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이후 확대에도 불구하

고 저소득층을 중심의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자산조사에 기반 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갖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수당제도도 자산조사를 전

제로 하는 공공부조성격의 제도를 갖고 있어 Esping-Andersen의 ‘자유주

의적 복지국가’군에 속하지만 보장수준은 이들 국가군에 훨씬 못 미치고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 낮은 국가로 Ⅲ군과도 구분되는 국가이다.

  위의 복지국가유형에 관한 군집분석의 결과는 기존 복지체계연구 증 대

표적인 Esping-Andersen(1990, 1999)의 보수주의적(conservative), 자유주

의적(liberal)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적’(social democratic) 복지체계(welfare 

regime) 구분5)과 외형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Ⅰ그룹

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적인 북구형 국가 외에 대륙형인 벨기에 독일이 

들어간 점이 차이가 나고, Ⅱ그룹에서는 기존의 대륙형 국가 외에 영미형

5) 편의상 각각 대륙형, 영미형 그리고 북구형이라는 명칭과 혼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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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되는 영국이 들어간 점이 차이가 난다. Ⅲ그룹은 기존의 영미형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복지국가들을 고복지형 국가와 상대적인 저

복지형 국가로 분류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구형과 대륙형은 고

복지형 국가로 영미형은 상대적인 저복지형 국가로 분류된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이태리와 스페인은 Sapir(2005:5)에서 보듯이 형평성과 효율

성이 모두 낮은 지중해형 국가들(mediterraneans)에 속하므로 복지선진국

과 비교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서는 제외하여도 된다고 생각된다. 이렇

게 볼 때 대륙형 중에서도 더 고복지인 독일과 벨기에가 북구형과 묶였

고, 상대적 저복지 선진국인 영미형 중 상대적으로 복지의 역사가 깊고 

국가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영국이 고복지인 대륙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대륙형 국가인 스위스, 프랑스와 같이 묶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Esping-Andersen의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

고, 선진복지국가들을 북구형과 대륙형의 경우 고복지 국가들로 상정하고, 

상대적 저복지인 영미형의 경우 저복지 국가들로 상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특히 우리나라를 자유주의적인 영미형 복지국가와 형태는 비

슷하나 보장수준이 이들 국가에 훨씬 못 미치고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도 

낮아 이들과도 구분되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p.141). 이러한 이 연구의 

결론은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를 아직 복지선진국에 이르지 못한 복지개발

도상국 혹은 복지후진국으로 분류하려는 계획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판단

된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회귀분석을 위해서 종속변수는 GDP 대

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고령화율, 1인당 GDP, 

실업률 및 국가군 가변수 등을 사용하였다. 국가군 가변수는 앞의 복지국

가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나 또

는 정치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대리변수로서의 의미도 있

다(p.145). 함수형태는 GDP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과 1인당 GDP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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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그를, 고령화율, 실업률 그리고 고령화율과 실업률의 교차항의 경우는 

변수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일인당 GDP의 경우는 전기의 값(t-1)을 사

용하였다. 자료는 1991~1998년의 OECD SOCX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접합자료 가변수(pooled dummy) 모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들

은 교차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속변수와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모두 

1%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국가군 가변수들도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이는 복지국가유형에 따라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다르게 나

타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결과이다. 그 순서도 Ⅰ군, Ⅱ군, Ⅲ

군 순서로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높다. Ⅰ군과 Ⅱ군은 사회보장지출에 있

어 우리나라보다 각각 2.9배와 2.7배가 높은 것으로 되어있고, Ⅲ군은 우

리나라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되어있다(p.147). Ⅰ군과 Ⅱ군은 지출수준이 

서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서 고복지국가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Ⅲ군 

국가는 Ⅰ군, Ⅱ군 국가들과 비교할 때 지출수준에 있어 크게 낮아 상대

적인 저복지국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본 연구에서 북구형과 

대륙형의 고복지국가와 영미형의 상대적인 저복지국가를 구분하여 분석하

려는 계획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겠다. Fixed 

Effect 모형의 경우에는 전기의 1인당 GDP, 고령화율, 실업률이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독립변수이다. 분석결과는 앞의 경우와 상응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지출을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및 

보건의료로 구분하고(pp.142~143, 149~150), 이들에 대한 구성비를 회귀분

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두 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사

용된 독립변수들은 사회보험구성비의 경우 자연로그를 취한 전기의 1인당 

GDP와 실업률, 공공부조의 경우 노령화율과 실업률,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자연로그를 취한 전기의 1인당 GDP와 노령화율, 보건의료의 경우에

는 노령화율과 실업률이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를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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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GDP대비 사회보장지출의 두 가지 추정식을 사용하여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하나는 접합 가변수 모형이고 다

른 하나는 Fixed Effect 모형 중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회귀추정식이다

(p.183). 이 추정결과가 문형표 외(2000)와 비교해서 모두 낮은데, 백화종 

외(2003)는 이를 문형표 외(2000)가 사회보장제도 성숙도를 반영하는 조성

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 해석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문형

표 외(2000)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연금재해보장부문만 보험수리 중심의 

모형에 따른 추계를 하고 나머지 다른 세 부문은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을 

하고 있다. 이 연구의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치가 문형표 외(2000)의 해당 

연도보다 지출이 낮은 이유는 이 연구의 각 연도 사회보장지출 추정치가 

소득 2만불을 달성하는 낙관적, 중립적 그리고 비관적 연도에 해당하는 

추정치이기 때문이다(pp.182~183). 즉 소득이 2만불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

에 연도가 지남에 따라 소득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문형표 외(2000)의 

추정치보다 작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유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지

출의 추정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저지출 복지국가인 영미형 국가들에 해당

하는 사회보장지출 전망을 우리나라에게 가능한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p. 

186)

  사회보장지출 구성비에 대한 전망도 앞에서 구한 분야별 회귀추정식을 

사용하여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가능성 강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로 하고 있다. 후자에는 사각지대축

소, 형평성제고, 근로연계복지 강화 그리고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및 시

설․인력 인프라 구축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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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고찰>

  이상의 검토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복지국가들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제도나 이념에 대한 고려를 위

하여 중요하며, 이러한 구분은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회복

지지출의 차이를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 북구형과 대륙형을 고복지

국가로 묶고, 영미형 국가를 상대적 저복지국가로 묶는 것은 이 연

구의 실증적 유형분석 결과에 의하면 의미가 있다.

  — 우리나라는 이 연구의 유형구분 중 자유주의적인 영미형에 해당하는 

국가군과 복지국가의 구성형태가 유사하나 보장수준이 이들 국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도 낮아 이들과도 구분

되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현황을 

복지개발도상국 혹은 복지후진국으로 분류하려는 계획을 뒷받침하

는 결과이다.

  — 회귀분석에서 사회보장지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립변수의 

종류로는 일인당 GDP, 고령화율, 실업률과 국가유형 변수가 있다. 

변수에 따라서는 자연로그를 취하거나 전기의 값을 사용하기도 한

다.

  — 사회보장의 영역을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그리고 보건

의료로 대분류하는 것은 참고가 될 수 있다.

  — 선진복지국가 중 우리나라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형을 영미형에 

해당하는 저복지지출국으로 보고 있다.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사회보장제도의 유지가능성 강

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로 보고 있다. 후자에는 사각지대축소, 형

평성제고, 근로연계복지 강화 그리고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및 시

설․인력 인프라 구축이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방향설정

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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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영선(2004)의 연구 

  고영선(2004)은 국가재정에서 분야 간 재원배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 및 복지 그리고 보건의 비중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을 비교하면 선진국에 비해 

경제사업의 지출규모는 큰 반면 보건분야와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의 지출

규모는 작은 편이다(p.35). 보건지출과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의 합계가 우

리나라의 경우 GDP의 4-5%의 수준인데 비해 선진국들은 20~40%의 수준

을 보이고 있다. 이의 원인을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여타 사회복지지

출의 저수준에서 찾고 있다. 선진국의 소득 1만, 2만, 3만 달러 시의 기능

별 재정지출의 추이를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지출구조를 보이지만 사회보

장 및 복지지출에서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p.36).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중앙정부 지출자료(World Bank 

Indicators와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를 1993-1997의 5년 

간 평균하여 횡단면 단순비교하면(p.37-43) 중앙정부지출의 GDP비율의 표

본국가들 평균은 29.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6.8%로서 아주 낮다. 국방

지출의 경우에는 표본국가들 평균이 8.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1%로

서 훨씬 높다. 교육지출의 경우도 표본국가들 평균 11.2%에 비해 우리나

라는 20.5%로서 훨씬 높다. 경제사업의 경우에 표본국가들 평균은 15.5%

인데 우리나라는 21.6%로서 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과 

사회보장 및 복지의 경우에는 표본국가 평균이 30.3%인데 반해 우리나라

는 10.5%로서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의 경우 우리나라 자

료에 빠져있는 건강보험지출을 포함시켜 1993-1997년의 전체 통합재정지

출 및 순융자의 약 6%라는 수치를 더하면 16.5%가 되는데 이도 표본국가

들의 평균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p.43). 이 결과를 보면 국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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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앙정부지출 수

준이 훨씬 낮아진 것은 보건과 사회보장 및 복지의 지출수준이 상대적으

로 너무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순비교에서는 소득수준,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국가 간의 전체 재정규모나 부문별 지출비중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

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한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pp.43~49). 종속변수는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율을 사용하고, 설명변수로서 1인당 GDP, 국토면적, 총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인구수, 실

업률, GDP 중 농업부문 비중, GDP 중 서비스부문 비중, 수출입의 GDP 

대비 비중, 연방국가 더미변수 등을 사용하고 있다. 1인당 GDP, 국토면

적, 인구수에 로그를 취한 함수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회귀분석결과에 따

르면 1인당 GDP를 넣은 경우에는 유의한 변수가 3가지밖에 없다(5% 유

의수준인 총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 1% 유의수준의 총인구 중 65

세 이상 인구의 비중, 10% 유의수준의 GDP 중 서비스부문 비중). 그러나 

1인당 GDP를 빼고 동시에 인구수, 실업률, 수출입의 GDP 대비 비중의 

세 변수를 제외한 회귀분석에서는 인구구조와 관련 있는 총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과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그리고 산업

구조와 관련 있는 GDP 중 농업부문 비중(-)과 GDP 중 서비스부문 비중

(-)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변수이다. 연방국가 더미변수(-)와 국토면

적(-)은 각각 5%와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 회귀분석에 의한 어떤 

국가의 잔차(residual)는 상기의 유의한 변수를 고려했을 때의 평균에 비

해 그 국가의 지출이 큰지(+) 혹은 작은지(-)를 나타낸다(p.45). 이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잔차값이 -7.7%가 되어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

정지출은 1993-1997년 시점에서 표본국가들의 평균보다 GDP의 7.7% 정도

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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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을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경제사업, 농

림수산, 수송 및 통신으로 구분하고, 재정지출의 각 부문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관하여 회귀분석을 하고 있다. 종속변수는 부문별 지출

비중을 사용하였고 앞의 회귀분석에서 사용했던 모든 독립변수 외에 재정

지출/GDP 비율을 하나 더 추가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들 독립변수 중 모든 부문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은 실업률과 GDP 

중 농업부문 비중이었다.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경우가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인데 R-square가 0.71이다. 이 경우 1인당 GDP는 유의하지 않고 국

토면적, 총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인구수, 연방국가 더미변수 등의 5변수가 유의미 하였다. 상기한 6

개의 재정지출 부문 중 표본국가의 평균보다 작은 것은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으로 잔차가 -10.2로 평균보다 10.2%p 낮았다. 우리나라 재정지출에서 

고려하고 있지 못한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고려하는 경우 상기한 기간의 

건강보험 급여지출의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에 대비 한 6%라는 비중을 

더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도 평균보다 -4.2%가 낮은 것이 된다. 상기한 기

간(1993-1997)의 국제평균과 2000년과 2001년의 우리나라 실제치를 비교하

면 국방부문과 보건 및 사회복지는 표본국가 평균과 비슷해지지만 교육과 

경제사업은 여전히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복지부문에 대해서는 문형표(2004)의 결론을 인용 제시하고 있다. 

즉 향후 복지예산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아도 국민연금 급여

지출의 본격화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의 초

점은 양적확대보다 복지부문별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과 정책효

율성 및 효과성 제고 등 질적개선에 두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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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고찰>

  — 국가 간 단순비교 결과를 보면 국방, 교육, 경제분야의 지출이 상대

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앙정부지출 수준이 훨씬 낮다. 이

는 보건과 사회보장 및 복지의 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것에 기인한다. 이의 원인을 이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여

타 사회복지지출의 저수준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 선진국의 소득 1만, 2만, 3만 달러 시의 기능별 재정지출의 추이를 

보면 다른 재정지출 부문은 변화가 작아 상당히 안정적인 지출구조

를 보이지만 보건 및 복지지출에서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소득변화에 따라 보건 및 복지지출이 증가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 단순비교 외에 각 국가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회

귀분석에 의한 비교를 하고 있다. 재정지출 전체에 대한 비교를 위

해서 종속변수는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율을 사용하고, 설명변수

로서 1인당 GDP, 국토면적, 총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 총인

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인구수, 실업률, GDP 중 농업부문 비

중, GDP 중 서비스부문 비중, 수출입의 GDP 대비 비중, 연방국가 

더미변수 등을 사용하고 있다. 1인당 GDP, 국토면적, 인구수에 로그

를 취한 함수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설명변수를 다 사용하는 

경우에 1인당 GDP가 유의하지 않았고 인구변수인 총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의 두 변수가 

유의미 하였다. 1인당 GDP, 인구수, 실업률, 수출입의 GDP 대비 비

중의 4가지 변수를 제외하는 경우 다른 모든 독립변수가 국토면적

의 10% 유의 수준이외에는 5%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독

립변수로서 소득변수인 1인당 GD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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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선택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1인당 

GDP는 다른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추세(trend)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변수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함께 고려되는 독

립변수 선택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 각 재정지출 부문별 회귀분석 비교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국방, 교

육, 보건 및 사회복지, 경제사업, 농림수산, 수송 및 통신으로 구분

하고, 재정지출의 각 부문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관하여 

회귀분석을 하고 있다. 독립변수로는 앞의 회귀분석에서 사용했던 

모든 독립변수 외에 재정지출/GDP 비율을 하나 더 추가하여 분석

을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의 회귀분

석 결과를 보면 1인당 GDP는 여전히 유의미 하지 않았고, 국토면

적, 총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인구수, 연방국가 더미변수 등의 5변수가 유의미 하였다. 특히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인구수의 두 변수가 1%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 하였다.

  — 회귀분석의 변수선택과 관련하여 이 연구가 다른 연구와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다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업

률은 전체지출과 부문별 지출에서 전체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인구관련 변수 중 총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전체지출에

서는 5%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10%로 유의한 반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각각에서 모두 1% 수준으로 유

의미 하여 후자가 좀 더 적합한 설명변수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는 소득변수인 1인당 GDP를 설명변수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기한대로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나 추세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다른 문제가 없다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는 변수가 

역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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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많이 사용되는 실업률은 이 연구에서는 모든 분석에서 유의하

지 않아 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이 연구는 문형표 외(2000) 그리고 문형표(2004)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재 지출수준이 소득, 고령화 그리고 특히 연금제도 등의 제도성숙

도를 고려하면 저지출 선진국에 비해 보건복지지출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문헌고찰에서 언급한 

논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 고찰할 예정이다.

3. 최준욱 외(2005)의 연구 

  이 연구는 재정지출 분야별 재원배분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향후 재정정책에서의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보건복지지출 수준비교와 보건복지재정 적정화의 방향을 논의

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을 전부 포괄하는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

하여 분야별 지출수준과 구성에 대해 국제비교를 하였다. 분야별지출 국

제비교를 함에 있어 단순비교와 재정지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를 통제한 회귀분석을 통한 비교 그리고 UN의 '정부기능 분류

'(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에 따른 10개 

분야6) 비교와 이 10개 분야를 성격이 유사한 4개 부문으로 재분류한7) 비

교를 하고 있다.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는 10개 분야 비교의 경우 OECD

의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Vol.Ⅳ: General Government 

Accounts, 1992-2003 - 2004 Edition에 수록된 18개 OECD 국가들과 한국

6)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

락․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호

7) 경제부문(경제업무+주택 및 지역개발), 복지부문(보건+사회보호), 교육부문(교육), 기타

(나머지 5개분야)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66

은행의 "국민계정의 2000년 기준년 2차 개편결과"(2004년 11월)을 사용하

고 있고, 4개 부문 비교의 경우에는 시계열의 연장을 위해 OECD에서 

1999년에 출간된 National Accounts: Detailed Tables 1960/1997, 1999 

Edition, Vol. 2의 자료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다.

  단순비교의 경우 10개 분야비교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의 다른 국가

들에 비해 '경제업무' 및 '국방' 분야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사회

보호' 및 '보건' 분야의 지출은 매우 작았다(p.27). 이러한 결과는 4개 부

문으로 재분류한 국제비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경제부문 지출에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80

년대 후반까지 4~6%대의 변동을 보이다가 1990년대 이후 2003년 까지 계

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리고 복지부문 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낮을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도 상당히 작

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p.41).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변천추이를 보면 ‘국방’부문의 하락추세와 ‘보건’ 및 ‘사

회보호’ 부문의 상승추세가 두드러진다(p.28).  

  이러한 단순비교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분야별 재정지

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고 있다. 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으로

서 median voter model을 확장한 모형을 사용한다(p.42). 이 모형의 종속

변수는 4개 분야로 재분류된 분야별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고, 기

본설명변수로는 PPP 기준에 의한 1인당 국민소득, 명목 GDP 대비 총재

정지출 비율로서의 정부규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deflators 비율로서

의 상대가격,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비중, 15세 이하 인구비중을 사용한

다(pp.42~43) 이들 각 독립변수들과 각 부문지출의 상관관계를 산포도로 

관찰해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추세에서 벗어나 있어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이론적 관계에 잘 맞지 않는 outlier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p.4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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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하고 있다(p.50). 분석방법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4개 부문별 지출을 동시에 추정하는 시스템회귀분석(system 

regression)으로서 이는 4개 부분별 지출을 기본모형에 포함되었던 6개의 

동일한 설명변수들로 회귀분석함으로써 한 분야의 지출이 과다 또는 과소

할 경우 다른 분야의 지출이 영향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추정방법이다. 

두 번째 추정방법은 재정지출의 국제비교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패널회

귀분석(panel regression)으로서 상기한 기본변수 외에 기존 연구에서 사

용된 변수 중에서 적합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8) 시스템회귀분

석에서 국민소득 같은 변수의 경우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내생성이나 

패널분석에서 omitted variables 등에 의한 내생성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조치로서 도구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소득변수에 대한 도구변수로는 1인

당 국민소득과 자본스톡의 래그변수를 사용하고 있다(p.50과 주16). 시스

템 회귀분석의 경우에는 이분산성, 동시적 상관성과 내생성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3SLS(three Stage Least Squares) 방법과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방법을 사용하였고, 패널회귀분

석에서는 패널 도구변수 자승추정법(panel Ⅳ least squares)을 사용하였

다. 패널분석의 경우 관측되지 않는 국가별 효과(unobserved country 

effect)의 포함여부에 관한 Hausman 검증의 결과 한국포함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별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random effect model)을 기각한 반

면, 한국을 제외한 경우에는 경제부문과 복지부문 지출에서 귀무가설을 기

각하지 못해서 추정을 위해 국가별 더미효과를 더하거나 차분을 통해 국가

별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없었다.

  시스템분석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경우가 이론적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

8) 경제적 요인으로 실업률, 성장률, 물가성장률, 경제개방도 등, 재정적 요인으로 국방비 

지출의 GDP 비중,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지방세비중, 국가채무, 기초적 재정적자, 재

정적자 등, 정치적 요인으로 좌파정권/우파정권, 정치형태(대통령제, 일당우위, 복수연

립), 연방제국가의 여부 등이 고려되고 있다.(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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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outlier로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문의 유의한 변수만을 보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의 

계수추정치가 15세 이하 인구비중의 계수추정치 보다 커서 이론적 예측에 

부응한 것으로 되어있다. 시스템 회귀분석의 잔차의 상관계수를 통해 부

문별 재정지출 간의 관계를 보면, 경제부문의 지출증가는 다른 부문의 감

소를 가져오고, 복지부문과 교육부문 지출은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며, 그 

외 기타부문의 지출은 다른 부문의 지출과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패널회귀분석의 경우에도 한국을 제외한 경우가 포함한 경우보다 모든 

부문에 걸쳐 더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outlier

로 작용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복지지출의 경우를 

보면 시스템 회귀분석의 경우와 달리 소득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나왔다(p.54). 이는 패널회귀분석에서 소득변수의 내생성의 문제가 

시스템 회귀분석의 경우보다 작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패널회

귀분석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인구비중의 계수추정치가 15세 이하 인구비

중의 계수추정치 보다 커서 복지지출의 결정요인으로 고령화가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5세 이하 인구비중의 경우에는 부호가 예상

과 다른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p.52, 54).

  이상의 결과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분배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

리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구조 및 결정요인

의 분석에서 나온 결과는 IMF의 ICGE(International Comparison of 

Government Expenditure; ICGE)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56-69). 

ICGE지수는 한 나라의 실제 재정지출 수준과 회귀분석을 통해 나온 추정

치와의 차이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ICGE=실적치/회귀추정치×100)이다. 

이는 국제적인 평균과의 차이를 의미할 뿐 그 자체가 적정을 의미하지 않

는다. 따라서 이 수치가 100보다 작다는 것은 통제된 요인들에서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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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국가들보다 다른 비통제 요인이 지출을 낮게 하는 쪽으로 작용했

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복지지출의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ICGE가 100에 가장 근접하게 모여 있어 모형과 설명변수들이 다른 부문

별 지출보다 상대적으로 적절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

지지출의 ICGE는 102.56이라 실적치가 추정치보다 약간 크지만 평균적인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즉 통제요인에서 여건이 비슷한 국가들의 평

균적인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는 고영선(2004)에서 보건 및 사회

복지 분야가 2000년과 2001년의 실제치를 가지고 연구기간(1993~1997)의 

개도국을 포함한 회귀분석에 근거한 국제평균과 비교했을 때 국제평균과 

비슷해진 결과와 유사하다고 보겠다. 반면 경제적 지출은 ICGE가 110.10

으로 국제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회귀분석결과에 설명변수의 미래값을 적용하여 미래의 분야

별 재정지출 추계도 하고 있다. 물론 과거치에 기반을 둔 회귀분석결과가 

미래에 적용되고, 또 전망의 전제가 되었던 여러 변수들의 미래값이 그대

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제약점을 지적하고 있다

(p.63). 이 결과에 따르면 복지지출의 점진적인 증가와 경제지출의 점진적

인 감소가 장기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을 이루고 있다. 복지지출의 경우 

2002년 GDP대비 5.28%이던 것이 2035년에는 25%대로 증가하여 OECD국

가들의 전반적인 모습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회귀분

석에 근거한 전망의 의미는 박능후 외(2000)와 문형표의 연구에 대한 고

찰에서 언급을 하였다. 

  이 연구는 상기한 전체적인 연구 외에 별도로 복지지출에 관한 독립적

인 연구를 하고 있다(pp.177~236).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지지출 관련 이슈 

중에서 이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에 관해 논의를 하면서 

향후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요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다음으로 향후 복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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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증가하면서 다른 분야의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 복지지출에 관한 자료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정부발표 예산자료, GFS 자료, OECD의 SOCX 자료 그리고 한국은행

의 국민계정 자료 등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pp.180~184, 188~189)) 앞에

서 살펴본 다른 연구와 같이 이 연구에서도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OECD 

SOCX 자료를 사용하고, 국가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자료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p.184).

  이 연구에서는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소득, 사회보험제도

의 성숙도, 고령화의 영향, 개방화, 경제 및 재정여건의 변화, 소득분포 그

리고 정치적 영향 및 복지국가 유형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다

(pp.192~208).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복지지출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pp.193~194). 먼저 

소득이 낮은 국가들을 제외한 2001년의 횡단면 자료에서는 소득과 복지지

출 사이에 상관계수가 거의 0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도국을 포함한 

경우 소득과 복지지출 만을 고려하면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이는 

소득수준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즉 소득 이외에 다른 설명변수를 동시

에 사용하면 소득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설명변수가 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각 국가별로 소득수준과 복지지출 수준과의 관계를 보면 소득은 시

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반면 복지지출은 항상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연구와 소득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 하고자 한다. 즉 개도국을 포함하거나 한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득과 복지지출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기본으로 인정하고 이를 복지지출의 주 결정요인으

로 보고자 한다. 이는 이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소득이 다른 복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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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결정요인 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인정하고 소득을 설명변수

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함께 사용되는 다른 설명변수에 제약을 두는 방법

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과 다른 결정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론

적 설명을 필요로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일단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설명변수를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일반적 사실만을 일단 

받아들이고, 소득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변수를 설명변수

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론에서 복지지출 결정요

인으로 중요하다고 지적되는 요인 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요인을 선택하고 이들 중 소득변수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변수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방향을 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하는데 국민연금 

이외의 분야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성숙도가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p.195, 221 주121). 본 연구

에서도 보건복지제도의 성숙도가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국

민연금을 통해서라는 이 연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또한 고령화가 복지지출과 상당한 양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설병변수와 사용하는 경우에도 항상 복지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p.196). 본 연구에서도 고령화를 복지

지출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또한 개방화, 경제 및 재정여건, 소득분포, 정치적 영향에 대

해서는 복지지출과 명확한 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다른 설명이 가능함을 보

이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 중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서는 고복지

지출 국가와 저복지지출 국가를 구분하는 요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구형, 대륙형, 영미형의 순서로 복지지출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복지지출의 수준을 결정하는 그 사회의 가치판단 즉 복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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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복지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을 한 후, 먼저 우리

나라에서 복지지출이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로서 과거에 고령화의 

진전정도가 낮았던 것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구조의 특성과 노동시장의 특성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pp.220~221).

  우리나라 장래의 지출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복지지출의 증가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인구구조 및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직

접적인 영향, 다른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간접영향 및 경제사회

적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선호의 변화로 인한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의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고 노인인

구 증가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을 중심으로 복지지출 전망을 하고 

있다. 기타 부분은 GDP 대비 비율이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

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지출이 확

대되는 과정에 있는 국가에서는 과소추정의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지적하

고 있다. 주요 항목별로 나누어 조성법으로 전망치를 구하고 있다(p.222). 

고령화에 따라 GDP대비 비율이 변하는 주요 항목으로 공적연금, 건강보

험, 장기요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기타 노인복지의 지출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전망한 이 연구의 우리나라 기준치 복지지출 

전망은 우리나라 고령화가 선진국 평균 정도가 되는 2020년 경에는 

OECD SOCX 기준으로 GDP 대비 11.7%가 된다. 2030년에는 15%, 2050

년에는 24%, 2070년에는 28%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p.225). 2020년 전망

치의 경우 문형표 외(2000)의 14.5%보다는 낮고 백화종 외(2003)의 9.8%보

다는 상당히 높다. 이는 문형표 외(2000)가 과대 추계경향을 가지면서 제

도와 관계없는 회귀분석 방법에 주로 의지한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백화

종 외(2003)의 경우에는 소득이 2만 불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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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에 따라 소득과 관련해서 증가하는 복지지출을 고려하지 않아 이러한 

요인이 조성법 상에 간접적으로라도 반영됐다고 보여 지는 이 연구보다 

낮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GDP 대비 복지지출 전망은 OECD의 2001년 

평균수준 보다 낮은데 이 연구는 이를 과소추정에도 어느 정도 원인을 돌

리고 있다(p.226, 228). 그러나 연금과 건강보험이 복지지출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나머지 고령화에 영향을 받는 복지지출도 상대적으로 GDP 비중

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다른 요인보다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때 

다른 부분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 이 연구의 추계가 그렇게 크게 과소평

가를 한 것으로는 보여 지지 않는다. 더욱이 조성법도 부분 구성항목을 

추계할 때 여러 가지 과대추계 가능성이 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므로 이 연구의 전망치가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

계를 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과소추계된 것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고 보여 진다. 그리고 비중이 큰 연금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개혁이 되지 

않은 것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보다 과대추계 될 

가능성이 있다. 

  전망치의 복지지출 항목 중 가족관련 지출, ALMP 및 실업관련 지출, 

장애 및 장해 관련 지출 등이 2001년의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그 구성

이 상당히 낮은 지출영역에 속한다(pp.226~227).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준선 전망치 수혜자의 연령대별 구분을 통해 점

차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높아짐을 밝히고 있다(p.229). 이

러한 미래의 고령자 위주 지출 정책기조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고령자 위주의 복지제도는 장기적

으로 재정부담을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둘째로 고령자가 모두 사회적 약

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다른 복지프로그램이 희생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먼 미래의 고령화를 준비할 수 있는 세대들

에게조차 정부가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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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출의 증가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것은 이 지출 증가가 일반재정보

다는 사회보험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리라는 것이다(p.230). 이에 관

련하여서는 사회보험 위주로 가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존재의 문제, 급여

세(paryroll tax)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의 비최적 가능성, 변화에 대한 경

직성, 사회보험이 일반재원과 별도로 검토되는 경향에 의한 재정지출 과

도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복지지출에 있어 사회보험과 

일반재정과의 적절한 역할 정립에 대한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별도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향후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다른 분야의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p.208). 즉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경

우 다른 분야의 지출을 정부지출의 확대가 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지, 혹은 정부지출의 확대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는지 하는 점에 관한 논

의이다. 이에 대해서는 방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일단 외국의 경향 및 

경험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OECD National Account에 나오는 

18개국의 일반정부 지출에 관한 2002년의 횡단면 자료 분석에 의하면 사

회보장 지출이 큰 국가가 오히려 다른 분야의 지출도 큰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고 있다(pp.209~210). 뿐만 아니라 특정분야의 지출이 크다고 해

서 다른 분야의 지출이 작아 지지 않는 경향은 다른 분야에서도 찾아지는

데 국방지출이 그 예로 지적되고 있다. 시계열 자료에서도 복지지출과 기

타분야의 지출이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복지지출이 증가하

면서 기타 분야의 지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pp.214~215). 그렇

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정부가 복지지출 증가와 함께 다른 부문

의 지출을 매우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을 한 경우에 가능하였다.(예 

영국의 1980년대) 또한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는 이

자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총지출의 더 높은 증가를 가져오는 경향이 관찰

되었다(pp.215~216).



제2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 75

<종합적 고찰>

  — 우리나라의 재정부문별 지출은 전체적인 국제추세에 벗어나 있어 

outlier로 작용함을 여러 가지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을 고려함에 있어서 앞의 백화종 외(2003)의 연구에서와 같

이 기존 선진국의 유형과 같지 않음에 유의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

는 결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에 

관한 기본여건이 선진국과는 전혀 다르며 복지미성숙국가 혹은 복

지개발도상국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하고 자 하는데, 이 연

구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를 outlier로서 결론짓는 것

은 이러한 본 연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 회귀분석을 위한 설명변수로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재정적, 정치

적 요인 등의 차원에서 많은 변수들이 제시되고 사용되었다. 이 연

구에서 설명변수가 제시되는 양태를 볼 때 일단 일인당 GDP로 표

현되는 소득을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로 상정을 하나 개도국을 제외

한 경우 소득과 복지지출 간에 상관계수가 0에 가깝다거나, 개도국

을 포함하여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변수를 추가하면 

추세 등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에 의해 그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지

는 경향을 들어 설명변수로서의 유용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을 포함한 횡단면 자료나 한 국가의 시

계열 자료에서 나타나는 소득과 복지지출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기

본적 구조로 인정하고 다른 문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회귀분석 모

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설

명할 수 있는 소득과 다른 결정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론

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이 현재는 없으므로 차

선책으로 기존의 이론에서 복지지출 결정요인으로 중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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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요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선택

하고, 이들 중 소득변수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변수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방향을 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명변수로서 제일 먼저 채

택될 수 있는 것이 65세 인구비중으로 표현되는 고령화 요인이다. 

이는 유의성, 일관성 그리고 설명력 등에서 다른 인구변수인 15세 

이하 인구비중보다 우세하며, 다른 설명변수와 사용해도 그 유의성

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복지지출을 위해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15세 이하 인구비중은 이 연구에 의하면 일관성과 설명력

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본 연구의 설명변수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복지지출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

로 언급되는 사회보험제도의 성숙도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주로 연금제도를 통해서라는 이 연구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자 한다. 이 경우 사회보험제도의 성숙도는 별도의 변수로 모형에 

넣는 경우 그 값을 도입시기로 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인데 실제적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이 연구

에서는 연금 등 사회보험의 도입연도가 빠를수록 사회복지지출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

하다고 하고 있다(p.1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성

숙도에 대한 변수는 따로 모형에 넣지 않고, 다만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추정치를 연금제도가 이미 성숙한 나라와의 값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연금제도의 성숙도 정도를 고려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

하겠다. 다음으로 사용하려는 설명변수는 복지국가유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고복지지출 국가와 저복지지출 국가의 구분이 존재하며, 

북구형, 대륙형, 영미형의 순서로 복지지출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다는 관찰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복지지출의 수준을 결정하는 그 

사회의 가치판단 즉 복지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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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에서 복지지출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언급했으면서도 반영

하지 못했던 사회보험제도의 성숙도 변수의 특성을 대변하는 측면

도 있다. 즉 고복지 국가인 북구형과 대륙형은 모두 보건복지제도가 

성숙한 국가들에 해당하면서 북구형은 사회서비스 중심이고 대륙형

은 사회보험 중심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기타의 설명변수들에 대해

서 이 연구는 복지지출과 명확한 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다른 설명

이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건복지지출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는 경우 설명변수로서는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소

득변수인 1인당 GDP를 중심으로 65세 이상인구의 비중으로 표현되

는 고령화 요인 그리고 고복지철학과 저복지철학을 나타낸다고 보

여 지는 북구형, 대륙형 그리고 영미형의 복지국가 유형을 설명변수

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형은 복지지출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소득을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보는 관점을 채택하고, 소득을 설

명변수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인 내생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중요한 변수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는 변수선

정에 있어 일관된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여러 가능한 변수

를 모아 회귀분석을 일단 하고, 결과에 따라 모형을 결정하는 방법

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반영한 결정이다. 또한 도구변수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면서 자의적일 수 있는 측면을 피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물론 본 연구의 설명변수 선택에서 소득을 중심으로 한 변수

선정에 관한 이론이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변수를 살린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소득변수와 상관관계를 갖는 다른 가능한 설명변수들과 소득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면 필요에 따라 설명변수의 포함관계를 

달리하면서 소득의 효과와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분리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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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시스템회귀분석(system regression)과 패널회귀

분석(panel regression)을 사용하고 있다. 시스템회귀분석의 경우 재

정지출 부문 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와 전망에 비중이 놓여 있고, 본 연구에

서 관심 있는 소득변수에 대해서도 분석결과가 우수한 패널회귀분

석을 사용하겠다.  

  — 이 연구에 있어서도 복지지출의 국제비교에 있어 OECD의 SOCX 자

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재정지출의 분야 간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

면 다른 부문지출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증가하여 전

체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적자는 이자지출의 증가

를 가져와 총지출의 더 높은 증가를 가져오는 경향이 외국의 경험

에서 관찰된다.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다른 정부지출이 감소하

는 예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감축노력을 하

는 경우에 제한된다.

  — 시스템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경제부문의 지출증가는 다른 부문

의 감소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지출이 국제평균을 크

게 상회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앞의 결과와 함께 해석

하면 다른 부문이 국제평균보다 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도출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비교를 하면 ‘경제업무’ 및 ‘국방’ 분야의 

지출이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사회보호’ 

및 ‘보건’ 분야의 지출이 매우 작은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국방’ 부문의 하

락 추세와 ‘사회보호’ 및 ‘보건’ 부문의 상승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의 자료에서 2003년 이후 경제지출의 비중이 줄

어드는 것이 관찰되고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문이 재정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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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재정지출 부문 간의 관계를 

반영한 사실이라 생각된다. 장기전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언급되는 사실도 복지지출의 점진적인 증가와 경제지출의 점진적인 

감소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이러한 구조적 변

화를 반영하여 경제지출의 증가율은 낮게, 사회복지 및 보건지출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p.69)

  — 국민계정 자료에 해당하는 OECD의 일반정부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

석을 한 결과를 이용하여 미래값을 전망하는 경우 복지지출이 2035

년에 GDP 대비 25%로 증가하여 OECD 국가의 전반적인 모습(재정

지출이 GDP 대비 50%, 복지지출이 재정지출의 50%, 결국 복지지출

이 GDP 대비 25%, p.62 주 23)과 비슷해진다. 물론 과거치에 기반

을 둔 회귀분석결과가 미래에 적용되고, 또 전망의 전제가 되었던 

여러 변수들의 미래값이 그대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시

켜야 한다는 제약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회귀분석에 입각

한 전망이 길어질수록 부정확하고 과대추계가 될 수 있는 점을 지

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회귀분석을 이용한 전망과 별도로 고령화에 의해 GDP 대비 비율이 

변하는 공적연금 등의 주요 항목들에 대해 조성법을 사용하여 복지

지출 전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 수준이 선진

국 평균과 비슷해지는 2020년에 OECD SOCX 기준으로 GDP 대비 

11.7%가 된다. 조성법은 박능후 외(2000)에서 언급한 회귀분석적인 

계량경제학적 모형에 의한 추계가 아니고, 오히려 인구와 제도의 변

화를 반영할 수 있는 보험수리 중심의 모형에 의한 추계방법에 가

깝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의 문헌고찰 부분에서 지적한 이유에서 

회귀분석에 의한 문형표 외(2000)의 추정치인 14.5%보다 낮다.

  — 전망치의 복지지출 항목 중 가족관련 지출, ALMP 및 실업관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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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애 및 장해 관련 지출 등이 2001년의 OECD 국가 평균에 비

해 그 구성이 상당히 낮은 지출영역에 속한다.

  — 우리나라에서 복지지출이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로서 과거에 

고령화의 진전정도가 낮았던 것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구조의 특성과 노동시장의 특성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 즉 노령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변화하여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준선 전망치 수혜자의 연령대별 구분을 통해 

점차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높아짐을 밝히고 있다. 이

러한 고령자 위주 지출 정책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스스

로 위험에 대처가 가능한 노인의 경우에도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복지지출의 증가가 사회보험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고, 사회보험 위주의 재원조달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 사회보험과 일반재정과의 역할 정립에 대한 추가적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5절 선행연구 고찰의 시사점과 이론적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시사점 

  국제비교를 위한 보건복지지출 자료로는 OECD SOCX 자료를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OECD의 국민계정 일반정부자료와 IMF의 GFS자료를 사용한다. 

  보건복지지출 추계방법 중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함께 관련법과 제도

의 변화까지를 반영할 수 있는 보험수리적 모형을 중심으로 발전한 방법

에 의한 추계를 실제 보건복지지출 추계로 하고, 특히 중장기에서 실제 

법과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계량경제학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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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얻은 추계는 고려하는 여건을 통제했을 때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보건복지지출 추계로 해석하여 두 가지 추계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보험

수리 중심의 모형을 중심으로 발전한 방법에 의한 추계는 ILO의 사회예

산모형(Social Budget Model)이 대표적이다. 이는 보험수리적 방법을 중심

으로 계량경제학적 방법, 국민계정 또는 사회보장제도 관련 제도계정, 사

회보장 차원의 독립적 회계 등의 요소를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추계모형 구

성 시 보건복지지출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을 분해하여 따로 추계가 가능하

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조성법(component 

method)이 근간을 이루는 추계이다. 이에는 자연적 증가와 예정된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 이 방법에 근거하여 최대한 자연적 증가와 예정된 변화를 

반영하는 추계치를 별도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른 

특별한 적정기준의 제시가 독립된 이론에 의해 가능하지 않은 한 동일한 

여건 하에서 여러 국가의 실제경험 상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회귀분석의 지

출추계치를 적정지출을 판단하는 기준치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통상 국내 

추계치보다는 국제 추계치를 사용한다.

  법과 여건변화를 고려하는 보험수리 중심의 추계치와 주어진 거시변수

의 여건 하에서 평균 기대치의 성격을 갖는 회귀분석의 추계치의 차이를 

장기성 비용과 구분된 단기성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을 법정지출과 구분되

는 재량지출로 해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회귀분석 시 복지선진국을 고복지 지출국과 저복지 지출국으로 나누어 

분석에 반영한다. 실제 복지국가유형 분류는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르고, 이 중 북구형과 대륙형은 고복지지출국으로 분류하고, 영

미형은 저복지 지출국으로 분류한다. 이는 회귀분석 결과를 근거로 적정

지출을 추계하는 경우 저지출국과 고지출국을 구분하여 구할 수 있게 한

다. 박능후 외(2000)의 경우 우리나라 적정치로서 OECD 저지출국들의 회

귀분석 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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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의 설명변수를 선정할 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내용적인 상관관계를 먼저 확립하여 이에 따라 변수가 

정해지는 경우 사용되는 함수는 구조적 함수(structural function)이다. 그

러나 현재 연구에서 통상 행해지는 회귀분석모형 결정방식은 여러 가지 

단편적인 근거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모두 모아 이

론적인 내용보다는 변수수량값 간의 변화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계산

과정을 통해 유의성이 높은 변수를 선정하는 임기응변적인(ad-hoc)방법이 

통상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의 결정요인을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실제의 결정요인에 대

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이 선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택되는 설

명변수에 대해 실제를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능하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요인에 대

한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변수를 선택하고자 한다. 만일 지출에 관한 구조

적 함수형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가격과 수요량이 변수로 사용되어야 하

겠지만 본 연구는 결정요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 위

해 현재 통상 행해지는 임기응변적인 함수(ad-hoc function)를 사용한다.9) 

그러나 이를 사용함에도 좀 더 이론적 설명을 하고, 직관적 수용성이 높

은 요인을 고르는 노력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반영하여 통상적으로 쉽게 그 결정요인으로서의 위치가 받아들여지는 소

득변수를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실제결정요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실제 추정에서 다른 요인과 같이 사용되면 소득변

수의 유의미성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는 함께 

들어가는 설명변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이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소득

변수가 내생성을 갖게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문제가 된다. 즉 고려되지 

않은 중요한 변수가 있어 소득변수와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생겨나는 

9) 이외에 구조적 함수와 임기응변적 함수를 결합한 혼합함수(hybrid function)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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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소득변수의 경우는 다른 변수가 포함되면 그 유의성이 약해지

는 것이 주문제 인데, 이는 의사회귀(spurious regression)의 문제로서 그 

문제가 일어나는 과정은 실제 내용적인 차원이라 생각된다. 즉 실제 내용

적으로 소득변수가 포괄적인 요인으로 다른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변수들

과 인과성을 갖고 다시 그 요인들이 보건복지수요를 결정하는 경우에 변

수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의사회귀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수요에 소득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소득의 영향을 받거나 소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건복지수요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독

자적인 경우에도 독자적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득과 관계된 

경우에는 선후관계를 구분하고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나 소득에 영향

을 미치는 정도가 구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면 소득변수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인과성이 있는 변수들은 설명변수에서 제외

하고 소득과 관련이 없는 변수들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의사

회귀의 문제에 의한 내생성을 내용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이론이 완전히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의 경우 종속변수를 OECD SOCX

의 공공 사회복지지출(= 보건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으로 하고 이를 

설명하는 주 설명변수를 일단 소득변수로 한다. 그리고 다른 추가 설명변

수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건복지지출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된 변수

들 중에서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것으로서 이론적으로 사회복

지지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소득변수인 일인당 GDP에 추가되는 변수는 노령인구비율인 65세 이상인

구비율과 복지국가 유형변수이다. 복지국가유형은 고지출국인 북구형과 

대륙형 그리고 저지출국인 영미형으로 나눈다. 복지국가 유형은 복지철학

과 사회보험제도의 성숙도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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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지출국인 영미형을 구분할 수 있음으로 해서 결과를 사용할 때 저

지출국 계수에 의한 추계 등을 구분하여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려 있게 

된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설명변수 중 기존의 연구를 통해 불안정, 일

관성 결여 등의 이유로 제외 된 변수들은 노인부양률, 실업률, 총인구 중 

15세 미만의 비중 등이 있다. 

  이러한 변수선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은 사회정책 발전

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Lamper and Althammer, 2007:167~183)이다. 이

에 따르면 사회정책 발전의 주 결정요인은 문제해결의 긴급성,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문제해결 의지의 3가지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문제해결의 긴급성을, 1인당 GDP는 문제해결 능력을, 그리고 

복지국가 유형구분은 문제해결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비교와 전망에 비중이 놓여 있고, 소득변수를 주변수로 

사용하고자 하여, 회귀분석 방법으로서는 OECD SOCX 자료를 사용한 패

널자료 분석을 한다. 이때 국가별 미 관찰 시간상수적 개별효과

(unobserved time constant individual effects)에 대해 random effects 

model을 사용할지, 혹은 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할지는 Hausman's 

specification test  for the random effects model을 통해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지출을 추계하는 보험수리 중심의 방법이나 기대지

출을 추계하는 회귀분석의 방법의 결과를 원용하거나 실제로 수행하는 외

에 수입과 지출의 양 측면을 소득, 복지제도의 성숙도, 고령화, 복지철학 

등을 고려하는 국제비교를 통하여 구체적인 보건복지재정의 적정규모와 

구성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앞의 두 방법에 의하면 

적정지출에 대한 도출과정의 고려사항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논

의에 제한이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주 변수

라 생각되는 소득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재정 관련 수입과 지출의 변화 

패턴을 파악하되 동시에 복지제도의 성숙도와 복지국가 유형으로 파악되



제2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 85

는 상대적 고복지 혹은 저복지 철학을 고려하게 된다. 복지제도의 성숙도

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주로 연금제도의 성숙도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

을 받아들여 사용하고자 한다. 국제비교 방법은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기

준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적인 상대적 위상 및 취약성 등을 판단할 수 있

게 하여 적정성의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2. 적정성 판단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 

  사회지출을 늘림에 있어 우리나라의 저부담 저지출 구조도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하게 고부담 고지출을 지향하는 것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존 선진국의 복지국가 유형 중에서 저복지 지출국인 영미형

은 저부담 저지출에 해당하고 고복지 지출국인 북구형과 대륙형은 고부담 

고지출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 방향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여건과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적정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기존의 논의에서 보건복지재정 적정화와 관련해서 중요했던 논의는 현

재와 미래의 보건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었다. 이에 따르면 

두 가지 커다란 방향이 존재한다. 하나는 박능후 외(2000)가 대표하는 것

처럼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 수준이 국제비교에 의하면 적정보다 낮

으며, 미래의 적정 지출수준에 관해서도 적정수준 전망치와 실제지출 전

망치의 차이는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자원배분을 통해서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메움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

고 있다. 다른 하나는 문형표 외(2000)가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

재 사회복지 제도에 근거한 자연증가만으로도 상당한 사회지출이 전망되

어 양적확대를 지향하기 보다는 각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의 조정과 함께 정책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질적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후발 복지국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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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복지확충과 구조조정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복지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후자의 주장을 하는 연구들이 실제치와 적정치

와의 구분을 하지 않고, 실제치에 대한 전망을 함에 있어 제도와 장기적

으로는 무관한 회귀분석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어 특히 장기로 갈수록 과

대추정이 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선형적

인 계수의 계속적인 적용, 과거치에 기반을 둔 회귀분석 결과 의존, 전망

의 전제가 되었던 여러 변수들의 미래값의 변화 등이 과대추정의 방향으

로 작용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의 재정 등에서의 역할분담

에 관해서도 우리나라의 복지관련 여건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의 적정수준을 판단

할 때는 제도와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는 보험수리 중심의 추계를 실제치

로 상정하고 장기적으로 제도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한 추계를 기대치 혹은 적정치로 상정하여 구분하고 이에 우리나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회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의 측면 즉 수입측

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지출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 증가로 인한 비임금노동비용의 증가

가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보건복지재정의 적정화 방향의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연구에서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다른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경

우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하는 경우에 제한되

며, 오히려 다른 부문도 증가하고 더욱이 적자로 인한 이자지출의 증가로 

총지출의 더 높은 증가를 가져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적정성 판단에 

참고로 하여야 한다.

  기존의 재정지출 부문의 단순 국제비교에서 두드러진 점은 경제부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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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사회보호 및 보건 분야의 지출이 매우 작은 

것이다. 이는 시스템회귀분석 결과 중 경제부문의 지출증가가 다른 부문

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장기전망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복지지출의 점진적 증가와 경제지출의 

점진적 감소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 중기재정운용계획도 경제지출의 

증가율은 낮게, 사회복지 및 보건지출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 부문의 변화는 구조적 변화라 생각되며 보건

복지재정 적정화 방향을 논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실이라 판단된다.

  과거에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이 낮게 유지될 수 있던 이유로서 중요한 

것은 고령화의 진전이 낮았던 것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었다. 앞으로 노

령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 확실해 우리나라의 보건복

지지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리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령자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고령자 위주 지출정책기조

의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대처가 가능한 노인

에 대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 우리나라가 사회보험에 더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을 예상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보험과 일반재정의 역할 정

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현 위상을 판단하는 것이 보

건복지재정 적정화 방향 판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

요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보건복지재정 지출의 패턴 상 

예외치(outlier)이며 회귀분석 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와 포함하는 경우에 

분석결과의 유의성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정형적

인 선진국의 복지유형으로 분류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

는 복지국가 유형 중 구성형태가 영미형과 유사하나 보장수준이 이들 국

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도 낮아 이들과도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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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로 분류된다. 또한 자유주의적 선진 영미형과 같이 시장에서 보건

복지 수요 충족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황과 여건을 복지후발국 혹은 복지개발

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재정 적정화의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을 선택함에 있어 보건복지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물질적 기

반인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결정하는 기본조건이 시장에 의한 

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시장경제의 원

리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이러한 선

택이 불가능할 경우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이정우, 

2002:232). 

  이러한 방향선택을 위한 개념으로서 일차안전망과 이차안전망의 구분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일차적 안전망은 개인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 기여

를 통하여 스스로 확보하게 되는 보호장치로서 보험의 원리 또는 부양의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이는 어떠한 형태든 기여를 전제로 하므로 자

신의 책임 하에 기여를 전제로 급여를 받는 시장의 원리에 부합하는 안전

망이다. 부양의 원리란 주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안전망의 보

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전에는 보훈 등이 이에 주로 해당되었다. 그러

나 한 사회의 경쟁력 향상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인

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하는 출산, 육아 등의 부담도 

사회적 기여로 보아 보편적인 일차안전망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

겠다. 보험의 원리에 기반을 두는 일차안전망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불

안정한 위치로 기여의 능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비정규직, 임시직,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기능적 한계점이 있

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가능하면 일차안전망에 

이들 취약계층이 머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이차안전망의 부담



제2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 89

을 최소화 하는 방향도 된다. 한편 이차안전망은 일차안전망에서 탈락하거

나 불충분한 급여로 빈곤의 문제를 갖게 되는 사회구성원을 사후적으로 보

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생계지원을 위한 현금급여와 함께 빈곤 자체의 

원인을 치유하고 사회경제적 자활을 유도하는 사업도 수행하게 된다. 이 경

우 안전망의 물질적 기반이 되는 시장 자본주의와 덜 마찰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정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금급여보다 자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복지후발국으로서 복지선진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선 

복지확대 후 구조조정이라는 순서에 따라 겪은 동일한 과정을 더 짧은 기

간에 동시적으로 압축하여 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증가를 하는 것이어서 경제의 부담능력과 재정적 부담이 더 문제되는 어

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화의 방향은 양적으

로는 주로 경제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질적으로는 

제도적으로 후발국으로서 복지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것은 따르

고 나쁜 것은 피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틀을 만드는 것을 통

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후자를 위해서는 국민성, 경제여건 등 우

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해서 토착화 시키고 제도 간에 정합성을 갖도록 철

학적으로는 일관된 입장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조화된 제도 설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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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 적정화 방향

제1절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 방향에 관한 논의 틀

1. 보건복지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국가의 역할과 적정화 논의 틀

  우선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대상은 사회적 위험과 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과정에서 정해진다. 사회적 위험은 

시대에 따라 그 종류와 양태가 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포괄적이라고 생각되는 OECD SOCX의 9가지 정책영역을 성립시키는 위

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자 한다. 이에는 고령, 유족, 근로무능력(장애, 

산업재해),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영역의 9가

지 정책영역이 속하며, 각 영역에는 사회구성원의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속한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문

제는 크게 소득단절, 소득불충분 그리고 (심리적 문화적 차원 등에서)사회

생활의 지장의 세 가지 이다(이정우, 2002:228~229).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 소득대체의 기능, 소득보충의 기능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제

공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소극적으로는 문제의 해결이나 완

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문제의 예방과 해결능력의 배양이 이루어진다. 보

건복지 재정투자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

극적 및 적극적 기능을 국가가 수행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기능수행의 

결과는 소극적으로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로 나타나고, 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 즉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된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92

다. 이를 보건복지시스템이라는 개념을 통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보건복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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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적 환경(성장률, 실업률 등)

-보건복지 요구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즉 보건복지 요구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 보건복지시스템이 만들어지며, 그 기능수행의 결과로서 보건

복지관련 결과가 발생한다. 보건복지 요구라는 문제는 상기한 설명에서 

사회적 위험과 그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문제에 해당하며, 보건복지

관련 결과는 상기한 소극적 결과인 삶의 질과 적극적 결과인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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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는 능력인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으로 나타난

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보건복지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어 조직이 형성되고 그 결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출물

(output)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또한 재원조달과 운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공공과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보건

복지재정 적정화는 보건복지시스템이 사회적 위험에 의해 발생된 문제인 

보건복지요구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목표하는 결

과(outcome)인 삶의 질의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인 인

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즉 정

부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얻어진다. 보건복

지시스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첫째로 보건복지시스템의 운영에 

관해서만 관여하는 것이다. 이는 조정자(coordinator), 즉 규칙 제정자(rule 

setter) 그리고 관리자(manager)의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것이다. 둘째로 보

건복지시스템의 재원조달에만 관계하는 것이다. 이는 구매자와 공급자의 

분리(purchaser-provider split)라는 최근의 추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는 재원조달을 하고 실제 서비스 공급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다. 이 

경우에 국가는 재정과 더불어 조정자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것으로 상정한

다.  셋째로 국가가 관련 가치재의 공급까지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국가가 가장 깊이 관여하는 형태로서 통상 조정자와 재원조달의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국가역할의 각각에서도 

민간과 어떠한 수준의 분업을 하는가에 따라 국가개입의 수준이 또한 달

라질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주제인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적정화와 이에 

따른 정책과제는 보건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보건복지시스템에서 국가가 조

정자, 재원조달자 그리고 공급자의 역할 중 어떤 역할을 선택하고, 또한 

각각의 역할에서 민간과의 분업수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보건복지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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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성과에 가장 좋은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 통상 보건복지시

스템의 성과는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적정한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출발점은 왜 

보건복지가 기본적으로 민간이 아닌 국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민간이 하는 것보다 국가가 하는 경우가 더 적절하

여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 분

야에서 국가의 필수적인 기능이 존재하며 이를 충분히 잘 수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를 근거로 기본적으로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보건복지관련 투

자에서 국가의 역할을 어떤 방향에서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를 논의하는 것이 보건복지 재정의 적정화 논의의 기본 틀이라 생각된

다. 이때 이 분야에서 특정 국가의 역할의 방향이나 수준을 결정하는 것

은 각 사회가 직면한 관련 여건에서 도출된 직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보건복지의 가치재적 성격에서 본 국가의 역할과 적정화 논의 틀

  본 논의에서 보건복지가 왜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가를 

근거지우는 관점은 보건복지가 가치재(merit goods)라는 데서 찾고자 한

다(Stiglitz, 2000:86~88; 고영선 외, 2007:77, 81; 윤희숙, 2007:325). 가치재

란 정부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소비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생

산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말한다. 자원배분과 관련한 국가역할의 적절성을 근

거지우는 다른 요인으로 시장실패요인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치재의 요

인을 좀 더 보건복지의 본질에 부합하는 요인으로 본다.10) 이유는 보건복지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개입가

10) 정부역할의 적절성평가에 대해서는 고영선 외, 2007, pp.61-169, 보건복지부문에 국한

된 논의는 이정우, 2002, pp.334-3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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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 기반을 둔다고 할 경우 그 포괄성과 타당성에 

있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단 보건복지가 가치재로서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요구

하는 분야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이는 이후의 논의에서 필수적인 공공의 

역할 유지가 기본전제로 요구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재정압

박으로 효율화가 요구되더라도 이는 가치재라는 성격이 요구하는 필수적

인 공공기능의 유지와 그 근본목표의 달성이라는 기본전제를 훼손시켜서

는 안 된다는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윤희숙, 2007:322) 따라서 보건

복지 분야에서 필수적인 공공의 기능을 유지하여 그 근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공공의 틀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보건복지재정 적정

화의 기본 출발점이 된다고 하겠다.

  Musgrave(1987:452~453)에 의하면 이러한 가치재의 개념은 재화의 가치

에 대해 단순히 소비자주권의 규범에 의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규범을 관련시키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황 중 의미가 있는 것

은 Musgrave에 따르면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이다. 첫째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와 다른 경우에도 어떤 사회의 가치 혹은 선호(community 

preferences)를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둘째는 분배에 

있어 가부장적 온정주의 혹은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in 

distribution)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이나 자산에 있어 정당한 몫

(fair shares in income and wealth)에 대한 권리만을 인정하고 그 처분은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특정한 재화나 재화의 정당한 

몫에 대한 권리까지도 인정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접근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혼합될 수 있다. 셋째로는 개인의 선호가 갈

등적인 선호의 집합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호의 집합 중 도덕

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치에(higher values) 입각한 재화를 가치재라 할 수 

있다. 이의 예로서는 의료나 교육과 같이 개인이 자신의 소비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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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소비에 대해서도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Musgrave에 의하면 첫 번째가 가치재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도 가능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에 의해 

판단한다면 가치재는 사회의 가치나 선호 혹은 개인들의 경쟁하는 선호 

중에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치 혹은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소득이나 자산 혹은 구체적 재화나 그 집합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까지도 

개인의 정당한 몫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제공하는 재화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여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소득과 부의 재분

배정책은 가치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될 

수 있다. 가치재의 경우 민간보다 국가가 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사회

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가치판단에 근거를 둔다는 동어반복적 인 것이지만 

굳이 다른 근거를 대야한다면 다른 사람의 소비에 대한 효용의 긍정적 외

부성과 가부장적 온정주의에서와 같이 개인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소비행위에 대한 교정에 근거한다(Stiglitz, 2000:86-88; 고영선 외, 

2007:77~78; 이정우, 2002:340).

  이러한 가치재의 개념에 기반 한 논의에서 항상 주의해야 하는 점은 가

치재 개념이 개인적 자유와 소비자 주권에 상충할 수 있는 기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치재에 근거한 국가개입 시에는 깊은 주

의를 요하고, 그 요건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영선 외, 2007:78; 이

정우, 2002:341-342).11)

  가치재의 이러한 논의의 기반을 전제로 해서 보건복지 재정투자가 기본

11) 이정우, 2002, 341-342에서는 Berthold, 1988을 인용하여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

간의 생존과 존엄성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편타당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 불합

리한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되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개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국가나 사회의 비용으로 전가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가

치재를 이유로 국가개입이 일어나는 요건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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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 되었다면, 다

음으로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재정 투자의 방향, 수준과 구성 그리고 개입

방식을 결정하여 특정 국가의 보건복지재정 적정화를 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여건과 그에 의해 결정되는 직면문제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가치재의 관점에서 보건복지재정에 관한 국가역할의 기본적 전제

를 근거지우고, 각 국가의 처한 여건과 그에 따른 직면문제에서 보건복지

재정 적정화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보건복지 재정투자 방향 논의의 

기본 논의 틀이 된다. 이렇게 도출된 보건복지 재정투자 방향에 따라 보

건복지재정 적정화를 위한 보건복지 재정지출의 수준이나 구성 그리고 개

입방식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곳에서 가치재의 개념을 통해 보건복지에 대한 투자가 기본적

으로 국가의 역할이 되어야 함을 근거지우고,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과 그에 따른 직면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보건복지

재정 투자의 적정화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제적으

로 공통의 여건을 형성한다고 생각되는 경제와 사회의 여건변화와 이에 

따른 직면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보건복지 재정투자 방향을 살펴보고, 다

음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여건 중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기본 

틀을 형성한다고 생각되는 기본여건과 직면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보

건복지 재정투자 방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환경

의 특징을 이루는 기타 여건과 이에 따른 직면문제 및 보건복지 재정투자 

방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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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문제와 보건복지 재정투

자 방향12)

  이 절에서는 세계 공통의 여건변화와 직면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여건과 문제 중 보건복지 재정투자 방향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경제와 사회의 두 가지 분야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재정투자

에 새로운 방향을 요구한다고 생각되는 글로벌화에 의한 세계경쟁의 심화

와 새로운 사회위험의 대두라는 두 가지 여건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 여건변화와 문제에서 도출되는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적정화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여건변화와 문제는 새로운 사회위험

의 대두의 원인으로서 전제되고 있어 이곳에서는 따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1.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와 보건복지 재정투자 방향

  보건복지 재정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와의 관계를 이

해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의 논의에서는 물론 최근의 

사회투자정책적 접근에서도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보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에 종속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

면 알 수 있다.13)

  이는 사회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에 의존하고, 또한 사

회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점차 경제에의 기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반대로 경제자

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 보건복지 재정투

12) 이절의 논의는 유근춘(2007, 5-20)의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13) Ruth Lister, The Third Way's Social Investment State, in: Jane Lewis and Rebecca 

Surender, eds., Welfare State Change: Towards a Third Wa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60, 163쪽. 김연명,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한국사회복지

학회 외,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발제집, 2007, 116-117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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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역할이 중요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는 보건복지 재정의 입

장에서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

서 먼저 보건복지 재정 즉 사회재정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세계화에 의한 경쟁심화 이전

  사회재정은 전통적인 사회안전망의 측면에서는 그 소비적 측면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내부 유효수요를 확보하는데 기여한

다.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의 감소를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Keynes가 1943년에 제시한 전후 전망은 영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

경제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차대전 후 서구선진국 경제

가 장기적으로 처음에는 투자가 저축을 압도하다가 점차로 경제가 성숙하

면서 상대적인 소비의 포화, 투자의 포화 그리고 저축의 확대에 의해 총

수요가 위축되고 따라서 투자가 저축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화한다

는 것이다(이국영, 2005:151~152).

  이렇게 과잉저축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

능하다. 즉 과잉저축을 조세(혹은 사회보험)로 흡수해 구조적으로 부족한 

유효수요를 공공투자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진작함으로써 자본주의적 화

폐경제의 순환을 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과잉저축이 존재할 때 사회보장제도가 기여하는 것은 한계소비성향이 1보

다 작고 체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그 혜택이 주어지

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사회전체적인 소비수요를 높인다는 점

에 있다.14)

14) KDI 현안분석(신석하, 김희삼, 2008)에 따르면 고용유발효과에 있어 소비가 투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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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세계화 이전에 글로벌 경쟁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 화폐경제의 

순환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인 유효수요의 부족을 아래 그림에서

와 같이 과잉저축에서 조세나 사회보험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통해 사회

보장제도나 공공투자를 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이 시기

가 복지선진국에서 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고

도성장을 바탕으로 문제없이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는 시기이다. 이 과정

을 통해 복지선진국들은 가치재적 성격을 갖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필수적

으로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할 과제를 수행할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확대과정에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적용의 

보편성이나 급여의 적절성에 더 치중을 하고, 현실의 경제도 저성장과 고

실업이라는 시대에 진입하면서 재정적자 문제와 분배악화 문제가 대두되

게 되자 1980년대 이후 보건복지 재정투자에 대한 개혁이 현안으로 등장

하게 된다. 개혁의 중심은 보건복지 비용의 과도화에 대한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 강조하게 된

다. 특히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한 경쟁심화는 이러한 개혁에 더 강한 

추진력을 제공하게 된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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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유효수요 과부족의 구성요인과 관계

   (X1 - I') + (X2 - C) = (S - I) + B

국 가

조세(누진소득과세제도 등)

나 사회보험

사

회

보

장

제

도

공

공

투

자

수출

  

단, 그림의 수식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식은 항등식이다).

(X1 - I') + (X2 - C) = (S - I) + B

(총생산재생산액 - 총투자액) + (총소비재생산액 - 총소비액) = (총저축 

- 총순투자액) + 이윤확대

  한 경제가 생산하는 재화는 크게 생산재와 소비재로 구분되고 이에 대

한 수요는 각각 투자와 소비가 된다. 이들 재화의 총생산액에서 각각의 

총소비액을 빼면, 이는 저축에서 순투자를 뺀 것에 전기에 생산되어 이번

기에 실현되는 초과이윤의 증가분을 더한 것과 항등적으로 같게 된다. 만

일 좌변의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여 생산된 재화가 모두 판매되지 못하면 

우변은 영보다 크게 되는데 그 원인은 첫 번째가 과잉저축(S - I > 0)이고 

두 번째가 초과이윤의 확대( B > 0)이다. 경제의 확대기에 국가는 과잉저

축과 초과이윤의 확대분에서 조세나 사회보험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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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문의 사회보장이나 공공투자를 통해 화폐순환을 원활히 함으로

써 경기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시장의 경

쟁에 의한 시장의 시험(market test) 과정15)을 통해 자원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게 되기 쉽고, 따라서 국가경

쟁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 경우 국제경쟁에서 탈락하게 되어 유효

수요의 주요한 원천인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해당 국가의 경제성

장 둔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적정화를 위한 고려

에서 새롭게 고려해야만 할 문제가 된다. 이를 다음에서 다루고자 한다.

나. 세계화에 의한 경쟁 심화상황

  세계화에 의한 경쟁의 심화는 세계시장 경쟁에서의 생존전략에 대한 탐구

를 촉발시켰다. 앞의 [그림 3-2]에서 보듯이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유효수

요는 내수 외에 다른 중요한 부분인 외수가 있다. 이는 세계시장의 대외경쟁

에서 이겨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대외경쟁을 설

명하는 이론을 통해 보건복지 재정투자 혹은 사회투자의 필요성과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임원택(1992)에 의하면 대외경쟁력 즉 경제의 생산성이 다른 국가에 비

해 우수한 것은 정신적 자본의 축적이 충분하여 다른 사회의 구성요소인 

경제와 정치에 합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정

신적 자본의 두 가지 측면, 즉 지력과 윤리력에 근거한다.

  정신적 자본의 충분한 축적은 지력과 윤리력의 충분한 발전을 가져온다. 지력

15) Stiglitz, 2000, p.57. 이는 어떤 재화가 생산되어 소비되는 가를 국가 등의 어떤 조직에

서 결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액수가 그 

재화의 생산비를 넘어서는 가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경쟁에 의

해 소비자의 선호를 제일 높게 만족시키는 높은 질의 재화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시장의 시험을 통과하여 살아남는 것을 의미하여 사회적으로 자

원이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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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은 기술력의 우수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윤리력은 생산에 있어 

계급간의 마찰을 줄이고 정치와 사회의 부정부패를 줄임으로써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다.

  임원택(1992)의 정신적 자본에 관한 이론은 결국 기존 경제학 이론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이론에 상응한다. 이에 따르면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있어 물적자본보다 인적

자본, 그리고 인적자본보다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이다.16) 

  따라서 현재의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현실은 개인에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중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하는 보건복지 

재정투자 즉 사회재정투자의 역할을 경제를 둘러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

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17)

  임원택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세계자본주의 경제체계가 선진국인 중심자

본주의국들과 후진국인 주변자본주의국들로 수직적 국제특화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임원택, 1992:661), 이는 그림과 같이 <중심자본주의국=고품질 

고가격 고임금상품 생산국> 그리고 <주변자본주의국=저품질 저가격 저임

금 상품 생산국>이라는 구분을 통해 규정된다(임원택, 1992:666).  

16) 우천식 외, 한국경제 사회와 사회적 자본, 한국개발연구원, 2007, 5-7쪽.

17) 이하 설명은 유근춘(2008:59~61)의 관련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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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심자본주의국과 주변자본주의국의 불균등 교환

 

中心資本主義國

=

高品質 高價格 高賃金 商品

低品質 低價格 低賃金 商品

=

周邊資本主義國

출처) 임원택, 1992, 666쪽 <도 2-3>(1).

  위의 그림은 또한 중심자본주의국과 주변자본주의국 사이에 부등가교환

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임원택, 1992:668). 즉 중심자본주의국은 싸

게 사고 비싸게 파는(buy cheap and sell dear) 반면에 주변자본주의국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중심자본주의

국과 주변자본주의국 사이에 고임금 대 저임금 그리고 고이윤 대 저이윤

의 부등가교환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등가교환이 존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 중심자본주의국으로 진

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당연히 이러한 부등가교환에서 

손해를 보는 주변자본주의국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이에 대한 답은 상기한 부등가교환이 발생하는 근저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표면적으로 부등가교환의 원인은 고가격 대 저가격의 교

환에서 발생한다. 이는 또다시 고품질 대 저품질의 교환에 원인이 있다. 즉 

고품질상품은 고가격을 받고 저품질상품은 저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임원

택, 1992:668). 그렇다면 중심자본주의국은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주변

자본주의국은 저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게 된 원인은 알아보아야 한다. 다음

의 그림에 따라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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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존재와 의식의 이원적 작용

                     <上部構造>

                   意識=文化=精神   政治, 法律

                   存在=經濟=物質

                       <土臺>

< 필

연>

< 당

위>

출처) 임원택, 1988, 283쪽 [도11-1] 참조

  이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史的 唯物論, 즉 史的一元論으로서는 안되

고 史的 二元論을 동원해야 한다(임원택, 1988:283). 이때 이원론이라는 것

은 존재와 의식의 두 가지 근본적인 설명원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때 

<存在=經濟=物質>과 <意識=文化=精神>은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

써 한사회의 힘(구체적으로 한 국가의 힘)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때 두 

가지 근원적인 힘은 서로 作用과 反作用의 辨證法的 相互作用을 함에 있

어 그 성질이 다름이 언급되고 있다. 즉 <존재=경제=물질>가 <의식=문화

=정신>에 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必然> (Müssen)이 작용함에 반해 <의

식=문화=정신>가 <존재=경제=물질>에 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當爲> 

(Sollen)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가 의식과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항상 작용하는 힘인 것에 반해 후자는 의식적으로 동원하여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이 작용할 확률이 

높으나 후자가 강하다면 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에 입각하여 경제의 생산성을 설명한 것이 리스트와 마샬

이다. 임원택은 이들의 입장을 반영한 경제학의 이론을 사회경제학이라 

부르고 있다(임원택, 1988, 413쪽). 이러한 사회경제학이 상기한 부등가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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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본적 원인을 설명하는 바탕이 된다. 그러한 근본적 원인을 설명하는 원

리는 <정신적자본과 정신적 생산력의 발전>이 <물질적 자본과 물질적 생산

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이원생산력>의 원리이다(임원택, 1988:454). 즉 정

신적 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중심자본주의국에서는 <학문의 전문화 → 기술 

및 기계의 세분화>가 발생하여 고품질 고가격의 상품을 발생시키는 반면 주

변자본주의국에서는 정신적 자본의 축적이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과정이 성

립하지 않거나 불충분 하다는 것이다(임원택, 1992:667). 즉 국가간 물질적 생

산의 불균등은 정신적 생산의 불균등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물질적 생산의 불균등은 <수직분업관계=종속관계> 즉 <기술적 종속>을 

의미하므로 이를 시정하는 근본적 방법은 따라서 정신적 생산의 불균등을 시

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중심자본주의국과 주변자본주의국 사이에 존재하

는 정신적 자본축적의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 정신적 자본의 축적과 자본주의

經 濟 經 濟

政 治

精神的 資本

(智力과 倫理力) 政 治精神的資

本

<中心資本主義國> <周邊資本主義

國>

출처) 임원택, 1992, 667쪽 <도 2-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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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자본주의가 경제의 생산성에 있어 우수한 것은 정신적 자본의 두 

가지 측면에 근거한다. 이를 임원택은 지력과 윤리력으로 요약을 했다. 즉 

정신적 자본의 충분한 축적은 지력을 통해 기술력의 우수성을 가지고 왔

고 윤리력은 생산에 있어 계급간의 마찰을 줄이고 정치의 부정부패를 줄

임으로써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임원택, 1988:138~140, 

496 참조).

  이상의 정신적 자본이론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인적자본18) 

및 사회적 자본 이론19)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결국 세계화에 의해 국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 생산요소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이며, 따라서 이들 생산요소의 형성과 축적에 관계된 보건복지 재정

투자 즉 사회재정투자가 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가장 잘 형성, 축적되도록 보건복지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되

게 되었다.

2.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와 보건복지 재정투자 방향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여건의 변화를 통해 보건복지 재정의 역할

을 살펴보는 것은 결국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의 관점에서 사회여건의 

18) 인적자본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한 경제의 노동력에 체화된 기술적 지식과 기능의 

축적”임(Paul A. Samuelson and William D. Nordhaus, Economics, 13th ed., New 

York, p.974). 이는 공적교육과 실습을 통해 형성됨. 보건복지지출을 통해서는 이러한 

교육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일반적 여건(건강, 정서적 안정, 가정의 안정 등)이 형성되

어 결과적으로 인적자본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19) 사회적 자본은 “일정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성원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

‘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서 ”신뢰, 네트워크, 규범 및 제도 등을 포괄하는 제반 사

회관계적 자산“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회보장지출을 통한 사회통합도 

이에 속함. 우천식 외, 한국경제 사회와 사회적 자본, 한국개발연구원, 2007, 2-4쪽. 이

외에 윤석철, 경영․경제․인생 강좌 45편, 위즈덤하우스, 2005, 198-2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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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발전단계

해법 Ⅰ:

1950년대-1970년대

전통적 복지국가

1980년대-1990년대 중반

여러 가지 도전

떠오르는 해법Ⅱ:

1990년대 중반이후

사회투자

경제 안정적인 지속성장

-재정 세계화에 의한 국

가역할의 제한

-경쟁력의 우선적 요구

-후기산업주의에 의한 

성장둔화

-경쟁력을 통한 경제성

장

-고 부가가치 노동

노동시장 높은 고용

-기술변화와 국제경쟁에 

의한 직업안정성의 위협

-서비스부문으로의 이동

-‘유연안정성’

-적절하게 훈련된 유연

한 노동력

사회
-안정적 핵가족

-성에 따른 노동분업

-좀 더 유연한 가족형태

-여성취업 증가
-기회균등

변화를 보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복지선진국인 유럽복지국가에

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성격변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책으로서의 사회정책적 대응에 관해 알아보겠다. 이러한 사회정책적 대응

이 결국엔 보건복지 재정의 역할의 내용이 되겠다.

  즉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여건변화와 문제변화 중 

경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의 변화를 가져온 사회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 근저에는 앞의 경제여건변화

에서 설명한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도 깔려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 표에 요약된 여

건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다음의 표에 근거하여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보건복지 재정투자 방향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표 3-1〉 여건의 변화와 유럽 복지국가의 발전단계20) 

20) Peter Taylor-Gooby, Social investment in Europe: bold plans, slow progress and 

implicaitons for Korea, 한국사회복지학회 외,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발제집 

기조강연, 2007,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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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노동인구와 부양인구간의 

안정적 균형

-노령화에 의한 연금의 

지속가능성 위협

-건강과 사회적 돌봄

-부양비의 조정

정치세력

-계급에 기반: 복지국가해

법에서의 조직화된 대중 근

로 중산층의 이해관계

-분산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

-사회적 돌봄

-민영화된 서비스

-이주

-다양한 이해관계

-정부에 비해 기업의 

더 큰 역할

국가역할
정부의 환율, 이자율 그리고 

실업률 통제가능성
통제수단의 상실

정부에 의한 경쟁의 촉

진과 장려

  전통적 복지국가의 경우 여건의 내용은 이 시기가 각 항목에 있어 안정

적인 경제사회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정책은 노령, 실업 등의 요인에 의한 소득의 중단

이나 질병에 의한 예외적인 지출 즉 ‘구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에 

대응하는 소득보장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둘 수 있었다. 

  그러나 표의 1980년대-1990년대 중반의 여러 가지 도전으로 표시되는 

여건의 변화21)에 의해 이전의 안정적 경제사회구조에서의 빈곤과 질병으

로 대표되는 문제 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문

제들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라 하는데 그 내용은 이

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로를 통해 알 수 있다. 

  중요한 위험의 발생경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22)

  첫째로, 맞벌이 증가와 여성교육의 향상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21) 이는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관련된 변화로 해석 될 수 있다.

22) Peter Taylor-Gooby, New Risks and Social Change, in: Peter Taylor-Gooby, ed.,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2-5쪽. 본 연구에서 언급된 세 가지 외에 재정억제를 

위한 민간부분의 확장에 의해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언급하고 있으나 본 

연구와 크게 관계없다고 판단되어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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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시킨다. 이때 특히 저숙련 여성층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어

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을 돌보는 부담이 급증하는데 이러한 

부담의 상당 부분은 여성에게 지워진다. 이 때문에 여성이 직장을 병행하

기가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홑벌이 부부가 되어 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로, 무숙련 생산직의 비중을 줄이도록 하는 생산기술의 변동과 저

임금의 비교우위를 이용한 국가 간 경쟁격화가 야기한 노동시장구조의 변

화는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실업이 될 확률을 높이고 장기빈

곤에 빠질 위험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위험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발생에 대한 대처는 단순한 소득보장에 

초점을 둔 전통적 복지국가의 역할로서는 본질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된

다. 즉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시킨다든가, 노동시장에서 지식이나 기술 때문에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든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소득보장은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문제 자체의 

해결엔 본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

기 위한 사회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새로운 방향의 공통점을 보면 전통적 복지

국가처럼 소극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데 주력

하는 대신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대처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사회정책은 결국엔 개인수준에서는 인적자본의 형성 축

적을 필요로 하고, 사회적인 수준에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된 사회적 자본의 형성 축적

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이 결국 상기 표의 마지막 칸에 제시된 떠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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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법으로서의 사회투자와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칸의 

여건 내용들이 제시하는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이 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정책방향에 부응하는 사회재정의 역할은 결국 앞의 경제와

의 관련에서 찾아진 역할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

가 야기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적 소비의 역할보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돕는 사회적 투자의 역할을 사회재정 즉 보건복지재정에 더 요구하게 되

는 것이다.

3. 종합: 사회와 경제의 여건변화에 따른 직면문제와 보건복지 재

정투자 방향 및 중점투자 분야

  앞에서 살펴본 경제의 여건변화는 세계경제가 공통으로 겪는 것으로 이

에서 유도된 보건복지 재정 즉 사회재정의 역할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기한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발생한 새로

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로서 동일하게 유도된 사회재정의 역할도 우

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시장 양극화와 빈곤층

의 배제,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구조 및 여성경제활동의 변화 등의 

측면에 있어 우리나라도 유럽의 복지국가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경

험하고 있는 것이다.23) 따라서 세계 공통의 여건변화로서 다루어진 세계화

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재정투자 방향을 다

룸에 있어서도 고려해야만 하는 요인이 된다.

  가치재라는 기본적인 사실에서 요구되는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필수적인 

국가재정의 역할은 여건변화와 직면한 문제에 의해 그 수준 그리고 투자 방

23) 김연명,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한국사회복지학회 외, 한국사회의 미

래와 사회투자정책 발제집, 2007, 121-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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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중점투자 분야에 변화가 발생한다. 본 절에서는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여건변화와 그에 따른 직면문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제와 사회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보건복지 재정투자 방향의 변화를 도출하

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즉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방향과 중

점 투자분야는 경제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투자의 사회경제적 

의미 변화에서 찾아져야 한다.

  세계 공통적으로 겪고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경제분야와 사회분야의 여

건변화를 요약하면 세계화에 의한 국제시장 경쟁격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그리고 구사회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사회적 위험의 

대두이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보건복지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과 사회경제적 

의미도 변화하게 된다. 기존 보건복지 재정의 역할은 사회적 측면에서 소

득중단이나 불충분으로 대표되는 구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단순한 

소득보장프로그램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소득재분배적 지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사회통합과 기본 내수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여건변화에 의해 보건복

지 재정지출에 요구되는 역할은 사회여건변화 측면에서는 국민개개인과 

사회의 위험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

적에 기여하는 것이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시장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

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즉 경제와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지출

에 요구되는 역할이 일치하였고 이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여건변화에 의해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고 해서 기존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기존의 역할을 요구했던 문제 상황

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역할을 계속하여야 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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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새로운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부족

한 재원에 비추어 볼 때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복지선

진국과 같이 기존의 역할수행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경제성장기에 이미 

갖추어진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기존의 역할수행에서도 적용과 수

준이라는 양면에서 사각지대의 문제를 갖고 있어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더 크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한 원칙으로 기존의 역할은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여력을 인적자본과 사회자

본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하는 투자적인 사회지출에 집중하는 원칙이 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원칙에 상응하는 중점 보건복지재정 지출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의 구위험분야와 새로운 신위험분야를 구분하여 보는 것이 기존의 역할과 

투자적 역할을 구분하여 보는 구분과 일치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역할도 여전히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미가 

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

장이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서는 보장범위와 내용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실화와 함께 투입된 자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효율화가 필

요하다. 기타 구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고 내실화와 효율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위험에 대처하는 보건복지재정의 역할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하는 투자적인 지출이다. 이는 경제환경의 변화에서도 

요구되는 것이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된다. 보건복지재정 지출이 

이러한 투자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자적인 사회지

출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들에 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기존의 지출분야의 투자적 효과 그리고 가능한 지출분야의 투자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투자적인 분야로 언급

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장 강조되며 이견이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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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경제분야 사회분야

여건변화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세계

화에 의한 국제시장 경쟁격화
 - 구사회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사
회적 위험이 대두

요구되는 
보건복지 
재정의 
역할과 

사회경제
적 의미

기존
역할

 - 소득재분배적 사회재정 지출
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불
가결한 최소한의 사회통합
과 기본 내수의 확보에 기여

 - 구사회적 위험에 대처하
기 위한 단 순한 소득보
장프로그램

새로
운
 

역할

 - 국제시장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
본의 형성과 축적

 - 국민개개인과 사회의 위
험대처능력을 향상시키
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

새로운 보건복지 
재정의

 원칙과 방향

 - 기존의 역할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역할에 중
점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 이는 부족한 재원에 비
추어 볼 때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발생시킴

 -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한 원칙으로 기존의 역할은 핵심적
인 부분을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여력을 투자적인 
사회지출에 집중하는 원칙이 가능함

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주기적 사전 예방적 투자가 강조 되고 있다. 

이에는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역할과 관련하여 보육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을 위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기타의 것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

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역량형성,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능력제한자들의 역

량형성 및 근로보장, 자활 사업 개편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등이 거론 되고 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2〉 여건변화에 따른 보건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의미 변화와 

투자방향 및 중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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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경제분야 사회분야

중점 
보건복지재정 

지출 분야

<구 사회위험 분야>
 - 구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역할도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미가 있음. 이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
장이며 이 부분에서 내실화와 효율화가 필요함. 

 - 기타 구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고 내실화와 효율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
함.

<신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적인 지출 분야>
 - 경제와 사회 양 측면 환경의 변화 모두에서 요구되는 보건

복지재정의 역할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
적에 기여하는 투자적인 지출임 

 - 보다 투자적인 사회지출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들에 최적으로 투자해야 함

 - 현재까지 투자적인 분야로 언급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주기적 사전 예방적 
투자(보육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투자를 포함), 사
전 예방적 건강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역량형성, 장애인
을 포함한 근로능력제한자들의 역량형성 및 근로보장, 
자활 사업 개편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
화,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등

4. 보건복지재정 투자방향에 대한 시사점

  이상의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보건복지재정의 역할이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하는 투자적 역할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보건복지재정 지출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

점을 제공한다고 보여 진다.24)

  첫째로, 소득재분배가 아닌 투자적 자원배분기능으로서의 보건복지재정

역할이 강조된다. 이는 보건복지재정이 소비적 지출에 주로 사용되던 때

와는 다른 정책방향이 더 강조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보건복지

재정 지출인 사회복지 지출의 경우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 목표

가 있기보다는 구체적이지 못한 인도주의나 인권이라는 관점 또는 사회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가능하면 많은 대상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막연한 

24) 이재원, 사회투자정책과 국가재정 운영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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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 현실에서는 그때그때

의 재정형편에 따라 적당히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무마하는 수준에서 지

출이 결정되었음. 이는 사회재정 지출이 “수요관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

을 위한 사회재정의 투자적 지출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막연하고 적당한 

수준의 지출결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제대로 된 투자지출이 이루

어지려면 통상의 투자지출이 그렇듯이 먼저 그 지출의 사회경제적 의미가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만일 그 지출의 사회경제적 

의미가 확실해져 투자의 가치가 있다면 그 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

시되고 다음으로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전

략과 행정 및 재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물론 이때의 재

정조치는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되

어야 한다. 이는 투자적인 사회재정의 기능을 소득재분배기능으로 보지 

않고 자원배분기능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적인 사회재정지출은 수

요관리적인 전통적인 사회재정지출과는 달리 적당히 이루어 져서는 안 되

고 최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적 지출의 인식은 또한 그 성과에 대해 납

세자에게 책임을 지는 성과관리를 명시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할 것을 정책

방향으로 요구한다.

  둘째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회재정의 지출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극

대화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하므로 통상의 물리적인 사회간접자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택과 집중은 보건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확대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원배분기능적인 투자적 보

건복지지출은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최적의 수준으로 제대로 이루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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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할 수 있

다. 이 경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

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확대의 양립이라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투자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보다 보건복지재정의 수요를 줄여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여를 하면서, 동시에 그 효과가 개인의 차원에서는 사회

적 위험에 대해 혼자의 힘으로 대처하여 사회적 배제에 처하지 않고 능동

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세계경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배

양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나타나서 부담능력을 배양해야만 사회재정의 지

속가능성과 확대의 양립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셋째로, 보건복지재정지출 분야 간 균형에 대한 배려가 중요해 졌다. 즉 

실제로 보건복지재정지출을 함에 있어 몇 가지 차원에서 균형이 명시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전통적 복지국가와 관련된 소득보장을 주로 하

는 재정지출은 투자적 보건복지재정지출과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둘 간의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정책

적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능력유무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재정지출

을 구성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경제재정과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라는 새로운 현실이 요구하는 

보건복지재정 즉 사회재정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투자적 보건복지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 그 안

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반영한 각 부분간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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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 보건복지환경의 특징에 따른 직면문제와 

보건복지재정투자 방향

  본 절에서는 앞에서 일반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이 국가의 기

본적 필수역할을 요구하는 근거를 가치재를 근거로 제시하고, 이어 이러

한 기본적인 국가역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여건과 당면문제 중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따라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일반적 조건으로서 경제와 

사회의 양 측면에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보건복지재정의 역할 변화를 살

펴본 것에 이어서 좀 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 중 가장 기본적인 보건

복지 여건이라 생각되는 것을 먼저  따로 다루고 이후에 기타의 특징적 

여건들을 모아서 다루겠다. 

1.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기본여건: 기본문제와 보건복지 재정투자 방향

  보건복지분야의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치재(merit goods)적 성

격 때문에 정부의 개입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운 가치와 정서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적인 가치와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각 국가가 보건복

지분야 재정지출의 구체적 적정수준을 판단할 때는 각 국가의 처한 상황

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그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보건복지재정지출 적정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인 상황을 알아보는 데는 보건복지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

가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는 기존의 논의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양봉민, 1999:323~324; 유근춘 외, 2003:80~82; 윤희숙, 2007:321~322).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두 부류의 국가군이 구분이 된다.

  한 그룹은 복지선진국으로서 총사회복지지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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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이미 충분히 큰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요구를 충

족시키는데 있어 주로 공공재정에 의지해 왔다. 그러나 재정압력, 경제성

장의 둔화, 세계화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격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과도한 공공비중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원과 공급

에 있어 민간의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사회복지에

서 공공부문의 비율이 압도적인 국가들의 경우는 공공지출을 어떻게 줄이

는 가가 중요 문제이고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에 변화가 없어도 공

공부문의 부담이 민간으로 이전되기만 해도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하고 있

다. 그 이유는 민간재원의 역할증대가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와 공급자간 

경쟁의 심화, 그리고 비용지불자인 소비자의 영향력의 증대를 수반하여 

효율성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그룹은 복지발전도상국으로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미처 공공부문의 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가하는 사회복지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민간부문에서 조달하려는 국가들이

다.  복지개발도상국들이 민간재원을 늘이는 이유는 앞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증가하는 사회복지욕구를 채우기에는 공공부문의 재원이 크게 부족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복지 부문에서 공공부문의 적정한 틀

을 확립하기 이전에 과도하게 공공부문보다 민간에 의지하게 되면 형평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과정을 통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외부성과 가치재적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시장실패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 두 그룹의 국가에 관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말

할 수 없어도 사회복지가 갖는 외부성과 가치재적 성격을 고려하면 지나

치게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것 모두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재원과 공급 상의 공공과 민간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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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적정한 역할 분담을 찾아내는 과정의 출발점은 기

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두 가지 국가 군 중 어디에 속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후 논의에서 첫 번째 

국가군을 복지선진국이라 하고 두 번째 국가군을 복지개발도상국이라 명

칭 하겠다. 

  먼저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재정분담 유형에 있어 복지선진국에 속하는

지, 아니면 복지개발도상국에 속하는지를 살펴보겠다. OECD SOCX 

DATA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25)에 공공부문재원이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5.7%로서 사회복지재원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의 경우 공공부문재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서 사회

복지재원에서 86.8%를 차지하고 있다. 고복지철학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복지선진국들인 북구형과 대륙형의 경우 공공부문재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복지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6.6%와 89.3% 

그리고 26.2%와 89.5%이다. 상대적으로 저복지철학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복지선진국들인 영미형의 경우 공공부문재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복지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0%와 72.4%이다. 이러

한 단순비교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2003년의 경우 상

대적으로 저복지철학을 갖는 영미형 국가보다 공공부문이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약 1/3 수준이라는 것이다. 고복지철학을 갖는 북구형이나 

대륙형에 비해서는 약 1/4 수준이다.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재정에서 차지

하는 비중의 경우 70.6%로서 영미형(72.4%)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복

지인 북구형(89.3%)과 대륙형(89.5%)보다는 약 19%p가 낮다. 이상의 결과

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부문 재정에서 공공부문이 충분한 크기

를 차지한 적이 없었으면서 동시에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공공재원의 

25) 단순비교를 위한 모든 비교국가의 자료가 있는 최신연도가 2003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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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복지개발도상국

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는 우리나라가 시장우선의 영미형 국가

들에서보다도 국가의 책임정도가 아주 낮고, 반면에 시장에서 사회복지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도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정화 관련 보건복지 기본상황에 대한 논의가 본 연구에서 갖

는 함의는 적정성의 방향에 대한 일반적 방향 제시이다. 우리나라는 복지

개발도상국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재정 적정화는 이러

한 기본적 상황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규정을 근

거로 적정성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관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논의를 정리한 글을 참조하겠다(Chinitz et al., 1998). 

이글의 결론에서 첫째로 강조하는 것은 의료비재원 확보에 있어 공공재원

과 시장도입 간에 벌어지던 논의를 통해 얻어진 교훈 중에서 취할 수 있

는 단 하나를 들라고 하면 바로 재원조달의 관점에서 시장을 도입하는 것

은 위험하다는 것이다(Ibid, p.74). 이유는 이를 통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확률은 높은 대신에 시장도입의 잠재적 이점은 아직 증명되지 못했다

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정책에서 결정적인 성공요인 중 하

나를 든다고 하면 이미 안정된 보편적 공공체제를 확보하는 것일 수 있다

는 것이다(“one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is universal coverage 

through a pre-existing public scheme", Ibid, p.74).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공공체계를 더 넓게 해석하여 공공부문의 역할 혹은 틀이 충분히 확립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제를 갖지 못한 국가들은 시장에서 재

원을 찾기 보다는 사회복지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역할확립을 통해 찾을 것이 권장되고 있다. 이미 확립된 보편

적 공공체제를 갖춘 국가는 시장을 통한 재원의 완화가 갖는 형평성에의 

의미를 반성적으로 인식하면서 조심스럽게 개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외부성이나 가치재적 성격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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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받아들인다면 복지개발도상국에서의 적정성은 전체 사회복지재정

의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충분한 공공부문의 비중이 유지될 때 확보되

며, 이 때 형평성은 물론 비용효과성도 제고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

각된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는 공공부문의 증대가 갖는 정부실패의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통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는 경제성장기에 보건복지분야 공공부문의 기본틀을 충분히 확보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효율성의 문제를 다루는 복지선진국과 다르

게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와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서는 후발국으로서 

선진국이 이미 겪은 문제를 참고하여 좋은 점을 취하고 나쁜 점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지출

의 성패는 얼마나 선진국의 경험에서 잘 배워서 이를 창조적으로 우리나

라 상황에 적용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험에

서 잘 배우고 실증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실을 잘 파악하여 보건복지재정지

출의 선택과 집중을 잘함으로써 여러 지출분야 간의 균형을 잘 잡아 실제 

보건복지문제를 감당해 내면서도 제한된 재원의 제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이는 복지선진국이 순차적으로 겪었던 경제 팽창기의 사

회보장확대와 세계화경쟁시대의 복지구조조정을 동시에 하여 압축적 발전

을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현재의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는 과제를 달성하

는 것을 의미한다. 

2. 우리나라 보건복지 여건의 기타 특징과 보건복지 재정투자 방향

  상기한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기본여건 외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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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는 특징으로 두 가지만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건변화와 문제 상황이다. 이는 앞에

서 다룬 세계 공통의 여건변화 중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을 야기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언급이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그 속도와 정도에 있어 

다른 특징이 있어 별도로 언급하겠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

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복지수요의 증가와 지속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성장잠재력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평균연령도 

2005년 38세에서 2020년 41.8세, 2030년 43.1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평균 근로연령 상승, 저축․소비․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 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따라서 보건복지지출은 상반적인 두 가지 방향의 균형, 즉 경제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험료 등과 같은 비노동비용을 되도록 감소시켜 주어

야 한다는 것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감소하는 노동력을 여성인구나 노

령인구의 증가로 메우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과 직장의 양립 등을 

위한 복지지출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

장비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노인 부양부담

이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

으나, 2020년에는 4.6명, 2050년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되

어 세대 간 갈등발생에 대한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가 보

건복지재정지출의 제도적 구상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노령인

구에 대한 복지제도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질 것

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면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

를 보편적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필요한 목표인구를 정하여 국한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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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과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복지지출의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국방과 경제 지출비중이 보

건복지재정 지출의 상대적인 저 비중으로 이어진다. 국방비중 약 1/3수준, 

경제비중 약 1/2수준인 일본, 독일,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보건복지재정

비중이 2배 이상이 된다. 국방비중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지만 경제비중

은 약 1/2수준인 미국은 보건복지재정비중이 2005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약 1.6배가 된다. 이는 앞에서 기존연구 고찰을 할 때 관찰한 바와 일치한

다. 즉 경제비중이 증가하면 다른 부문의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

찰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복지유형의 선진국에서 경제부문 재정지출이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구조적인 변

화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부문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만큼 보건

복지부문 재정지출이 증가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 진다. 반면에 1970년대 

이후 국방부문의 재정지출 비중은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 분단이라는 여건 상 어는 정도 이상의 감소는 불가능하리라 생각되어 

국방부문의 지출비중 감소에 의한 보건복지 재정지출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관찰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되는 

경제재정지출 비중의 감소와 보건복지재정지출의 증가는 구조적인 경향으

로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볼 수 있

겠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복지선진국의 경험을 잘 연구하여 복지확대 시 

이미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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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복지국가유형별 기능별 지출비중(기능별지출/일반정부지출)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국

가

유
형

연도 공공행정1) 국방 경제 삶의 질2)

보건복지

교육
건강 사회보장 계

한

국

1995 18.00 13.57 25.29 9.50 6.24 9.20 15.44 18.20

2000 18.38 10.93 22.95 10.61 9.80 10.24 20.04 17.09

2005 17.78 9.34 22.07 9.65 12.42 11.75 24.17 16.99

증가율 -0.12 -3.67 -1.36 0.16 7.12 2.48 4.8 -0.68

영

미

형

1995 21.21 6.71 10.51 5.45 15.17 28.47 43.64 12.47

2000 20.58 6.19 9.70 5.16 16.49 28.38 44.87 13.51

2005 18.97 6.59 9.05 4.77 18.28 28.91 47.19 13.41

증가율 -1.11 -0.18 -1.49 -1.32 1.88 0.16 1.02 0.73

대

륙

형

1995 21.09 3.11 12.00 5.04 11.20 37.84 49.04 9.72

2000 18.15 3.01 7.13 5.85 13.13 42.20 55.33 10.53

2005 18.28 3.01 6.91 5.72 13.74 42.25 55.99 10.07

증가율 -1.42 -0.33 -5.36 1.28 2.07 1.11 1.59 0.36

북

구

형

1995 18.20 3.34 10.27 5.28 10.36 41.08 51.44 11.46

2000 18.37 3.41 7.94 4.50 11.71 41.15 52.86 12.91

2005 15.71 3.09 8.34 4.33 12.96 42.26 55.22 13.31

증가율 -1.46 -0.77 -2.06 -1.97 2.26 0.28 1.27 1.50

주: 1) 공공행정 = 일반행정 + 사회안정, 2) 삶의 질 = 환경 + 주거 + 여가, 문화 및 종교

   ※ 일반정부지출=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사회보장기금

   ※ UN SNA1993 13장의 정부기능분류에 따른 10개의 정부기능, 건강에는 의료와 공중보건에 관

련된 비용이나 이전, 사회보장에는 질병과 장애, 노령, 유족, 가족과 아동, 실업, 주거, 사회배

제, 사회보장을 위한 R&D, 기타 사회보장이 속함.

   ※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회이전은 사회보장에 속함, 주거에는 주택건설과 유지에 관한 비용

이 속함

자료 : www.source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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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건복지재정지출과 부담의 현황

1. 보건복지재정 지출의 현황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공공사회복지지출+법정민간지출)은 1990년의 

GDP대비 4.04%에서 2005년의 9.04%로 15년 간 5% 포인트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1998년의 외환위기 무렵의 급격한 증가 후 2002년까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는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다.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 노령 1,166 2,028 3,317 4,651 8,932 7,574 6,719 7,338 8,801 11,247 12,649

2. 유족 298 451 568 720 874 1,039 1,172 1,364 1,597 1,825 2,013

3.근로무능력 관련 급여2)
705 1,178 1,495 2,049 2,504 2,851 3,327 3,962 4,600 5,375 5,686

4. 보건3)
3,127 3,907 5,060 8,045 10,566 13,616 17,874 19,165 21,095 22,845 25,799

5. 가족4)
60 111 185 339 651 879 1,253 1,273 1,588 2,337 2,510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59 110 123 189 2,032 2,440 1,646 1,342 932 941 1,035

7. 실업 1,797 2,606 3,985 5,463 21,929 17,842 13,838 12,491 15,343 17,779 17,661

  ∙ 실업보상
5)

- - - 10 799 471 845 839 1,030 1,448 1,752

  ∙ 퇴직금
6)

1,797 2,606 3,985 5,453 21,130 17,371 12,993 11,652 14,313 16,331 15,909

8. 주거 - - - - - - - - - - -

9. 기타
7)

335 328 363 586 888 1,659 2,600 3,052 3,284 5,460 5,992

계 7,547 10,719 15,096 22,042 48,376 47,900 48,429 49,987 57,240 67,809 73,345

 경상 GDP

 대비 %

구계정 4.25 4.39 4.68 5.29 10.89 9.18 8.78 8.38 9.29 - -

신계정 4.04 4.16 4.44 4.91 9.99 8.28 7.78 7.31 7.90 8.71 9.04

〈표 4-1〉사회복지지출1)의 추이: 연도별, 기능별      (단위: 십억 원, %)

 

주: 1) 사회복지지출 = 공공사회복지지출+법정민간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고유사업)에 의한 지방비는 제외, 2)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관련 급여임, 3) 정형선, 2003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구축, 보건복지부, 2005에서 재구성, 4) 가족

지원 지출. 아이들을 양육하는 비용, 다른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비용 그리고 출산 및 육아휴직이 그 중요한 내용,  5) 고용보험

의 실업급여임, 6) 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임,  7)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 현금급여를 포함.

자료: 고경환(2007)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128

　 1. 노령 2. 유족

3.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 실업 8. 주거 9. 기타 계

1990
0.62

(20.67%)

0.16

(5.33%)

0.3

(10.00%)

1.67

(55.67%)

0.03

(1.00%)

0.03

(1.00%)
- -

0.18

(6.00%)

3

(100.00%
)

1995
1.09

(31.50%)

0.16

(4.62%)

0.37

(10.69%)

1.61

(46.53%)

0.07

(2.02%)

0.04

(1.16%)
- -

0.11

(3.18%)

3.46

(100.00%
)

2000
1.29

(25.29%)

0.18

(3.53%)

0.38

(7.45%)

2.35

(46.08%)

0.11

(2.16%)

0.42

(8.24%)

0.08

(1.57%)
-

0.28

(5.49%)

5.1
(100.00%

)

2005
1.53

(22.27%)

0.25

(3.64%)

0.56

(8.15%)

3.18

(46.29%)

0.27

(3.93%)

0.13

(1.89%)

0.22

(3.20%)
-

0.74

(10.77%)

6.87

(100.00%
)

  공공사회복지지출26)도 1990년의 GDP대비 3%에서 2005년의 6.87%로 15

년 간 3.87% 포인트 증가하였다. 공공사회복지지출도 사회복지지출과 같

이 해당 기간 동안 계속 증가해왔다. 지출구성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GDP 비중이 줄어든 것 외에 모든 분야에서 

1990-2006 기간에 전체적으로 GDP 비중이 증가한다. 2005년의 경우 노령

(22.27%)과 보건(46.29%) 두 분야가 약 69%를 차지하여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보장의 현금급여 대부분을 포함하는 기타 분야가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근로무능력과 가족 분야가 각각 약 8%와 

4%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
1)
: 연도별, 기능별

(GDP대비 %)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고유사업)에 의한 지방비는 제외

자료: 고경환, 장영식, 김교성, 최성용,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5)와 자발적 민간급여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이렇게 우리나라 보건복지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규모나 구

성이 적정한 가에 대해서는 증가한다는 사실자체만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26) OECD SOCX 자료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반정부의 보건복지재정지출과 사회보험지

출의 합계로서 보건복지재정지출의 넓은 범주에 해당한다(최준욱 외, 2005:1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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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간접적으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제비교를 하는 방

법임을 앞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국제비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는 한

나라의 가용자원 중 얼마를 보건복지분야에 사용하는 가를 나타내는 

GDP에 대한 보건복지지출의 비중이다. 우선 우리나라 2005년의 사회복지

지출의 GDP비중을 다른 복지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면 아직 낮음을 알 수 

있다. 저 복지국가로 볼 수 있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도 약 50%수준이

며, 고 복지국가로 볼 수 있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하면 약 

1/3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4-3〉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2003)  (단위: 경상GDP대비 %) 

OECD
평  균

한 국
1) 스웨덴 프랑스 독 일 덴마크 영 국

네덜란
드

일 본 미 국

21.83 9.04 31.85 29.08 28.40 27.80 21.43 21.38 18.39 16.59   

  주: 1) 한국은 2005년 자료임.

자료: 외국자료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2006), 고경환(2007)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앞의 연구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단순비교가 

아닌 국민소득, 고령화정도, 사회보장제도 성숙도 등 지출결정 요인을 고

려하여 비교하여야 하고, 전체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역시 지출을 위한 부

담측면(ex. 국민부담률)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 부담측면은 다음에서 

고려하고 먼저 연구방법에서 언급된 대로 국민소득과 사회보장제도 성숙

도와 복지철학을 통제하여 비교를 하도록 하겠다.

  이용 가능한 우리나라 최신의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자료는 2006년 

자료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박사 내부자료). 2006년 우리나라 일

인당 GDP는 1만8천불이다. 따라서 2006년의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지출

과 국제비교를 할 때 소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국민소득 

1만8천불 수준에서의 OECD SOCX 공공사회복지지출 자료를 사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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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복지철학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유형을 사용한다. 고복

지철학을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유형은 북구형과 대륙형이고, 저복지척학

을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유형은 영미형이다. 그리고 복지제도의 성숙도는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제도가 대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

므로 우리나라 현재(2006년)에서 성숙 시까지의 차이인 GDP 대비 4%를 

미성숙 시의 값에 더하여 성숙 시의 보건복지재정지출의 비중을 구한다. 

다른 중요한 보건복지지출 결정요인은 고령화 정도는 연구방법에서 언급

했던 것과 같이 자료의 부족으로 따로 고려는 하지 못하나 자료가 있는 

영미형의 경우만을 언급하면 연금성숙도를 고려하는 경우 우리나라 지출

수준을 영미형의 평균에 접근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연구방법에 따라 소득 1만8천불대로 소득을 통제하고 국제비교

를 하면 우리나라는 고복지인 북구형과 대륙형의 약 32%수준, OECD평균

의 약 38%수준 그리고 상대적 저복지인 영미형의 약 53% 수준의 공공사

회복지지출 수준을 보인다. 연금보험의 성숙도 4%를 고려하면 고복지인 

북구형과 대륙형의 약 49%수준, OECD평균의 약 57%수준 그리고 상대적 

저복지인 영미형의 약 80%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수준과 복지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해도 공공부문이 보건복지에 공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전체수준으로 보아서

는 아직 기존의 복지선진국의 한 형태로 분류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외

형상으로는 상대적 저복지지출국인 영미형 국가들과 국가책임이 낮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 국가는 시장우선의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시장우선의 기조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장

우선의 기조를 선택한 영미형의 약8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국가책임을 

보이면서, 동시에 이들 영미형 국가들 만큼 민간시장 부문에서 보건복지

필요를 충족할 정도로 관련 시장이 발전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앞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여건에서 보았던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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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

장
정책

실업 주거 기타 합

OECD
평균 
(A)

1만8천불 6.18 0.99 2.57 5.53 1.74 0.74 1.43 0.36 0.49 20.8

29.71% 4.76% 12.36% 26.59% 8.37% 3.56% 6.88% 1.73% 2.36% 100.00

북구형
(B)

1만8천불 7.5 0.5 4.1 6 3.2 1.3 2 0.4 0.6 25.7

29.18% 1.95% 15.95% 23.35% 12.45% 5.06% 7.78% 1.56% 2.33% 100.00

대륙형
(C)

1만8천불 7.7 2.2 2.8 6.3 2.1 0.9 1.6 0.2 0.3 24

32.08% 9.17% 11.67% 26.25% 8.75% 3.75% 6.67% 0.83% 1.25% 100.00

영미형
(D)

1만8천불 4.3 0.7 1.4 4.9 1.2 0.5 1 0.5 0.3 14.7

29.25% 4.76% 9.52% 33.33% 8.16% 3.40% 6.80% 3.40% 2.04% 100.00

A-E OECD 
평균과 

한국차이

4.54 0.73 1.98 1.99 1.19 0.61 1.19 0.36 -0.39 12.97

35.00% 5.63% 15.27% 15.34% 9.18% 4.70% 9.18% 2.78% -3.01% 100.00

B-E 북구형과  
한국차이

5.86 0.24 3.51 2.46 2.65 1.17 1.76 0.4 -0.28 17.87

32.79% 1.34% 19.64% 13.77% 14.83% 6.55% 9.85% 2.24% -1.57% 100.00

C-E 대륙형과  
한국차이

6.06 1.94 2.21 2.76 1.55 0.77 1.36 0.2 -0.58 16.17

37.48% 12.00% 13.67% 17.07% 9.59% 4.76% 8.41% 1.24% -3.59% 100.00

D-E 영미형과 
한국차이

2.66 0.44 0.81 1.36 0.65 0.37 0.76 0.5 -0.58 6.87

38.72% 6.40% 11.79% 19.80% 9.46% 5.39% 11.06% 7.28% -8.44% 100.00

한 국
(E)

2006년
1만8천불
(성숙도
반영)

1.64 0.26 0.59 3.54 0.55 0.13 0.24 0 0.88 7.83

(11.83)

20.95% 3.32% 7.54% 45.21% 7.02% 1.66% 3.07% 0.00% 11.24% 100.00

럼 복지개발도상국이라 할 수 있겠다.

  항목의 구성에 있어서도 기존 복지선진국의 유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

지 않고 있다. 또한 각 보건복지구성 부분에서 국제비교 시 차이가 평균

적으로 10%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은 노령, 보건, 근로무능력이다. 가족과 

실업은 평균적으로 약 9%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4〉 국민소득 1만8천불 수준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 

(단위: GDP대비 %) 

*반올림에 의한 계산차이 있음

*자료: OECD SOCX(2007), 한국 2006년은 보사연 고경환박사 내부계산자료

2. 보건복지재정 부담의 현황

  일인당 GDP 1만8천불인 우리나라 2006년의 복지재정 부담의 현황을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앞의 지출 국제비교와 결합하여 좀 더 전체적인 현

황비교를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출이 큰 경우에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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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상응함을 이해함으로써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출만을 늘

리려는 논의를 경계하기 위함이다. 또한 부담을 함께 고려하면 부담과 비

교하여 다른 나라보다 보건복지재정투자를 적게 지출하는지 혹은 많게 지

출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비교의 목적은 과거 1만8천불 국민소득 

시대의 실제적인 외국의 부담수준과 그에 상응하는 실제 보건복지지출을 

참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택하는 지출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부담수준에 

대한 준거점을 얻기 위함이다.

  국민소득 1만8천불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

은 각각 OECD 평균의 약 73%와 70%(연금성숙도 고려한 4%를 모두 사

회보험으로 충당했다고 가정하면 국민부담률은 81%) 수준(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지출은 38%, 연금보험성숙도를 고려한 경우 57%), 북구형 

국가의 56%와 55%(연금성숙도 고려한 4%를 모두 사회보험으로 충당했다

고 가정하면 국민부담률은 64%) 수준(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지출

은 32%, 연금보험성숙도를 고려한 경우 49%), 대륙형 국가의 83%와 70%

(연금성숙도 고려한 4%를 모두 사회보험으로 충당했다고 가정하면 국민

부담률은 81%) 수준(보건복지지출은 32%, 연금보험성숙도를 고려한 경우 

49%), 영미형 국가의 77%와 83%(연금성숙도 고려한 4%를 모두 사회보험

으로 충당했다고 가정하면 국민부담률은 96%) 수준(보건복지지출은 53%, 

연금보험성숙도를 고려한 경우 80%) 수준 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조세부담과 조세부담에 사회보장부담을 더한 국민부담은 모두 약 7/10(연

금성숙도 고려한 국민부담은 8/10)수준(지출은 약 4/10와 연금성숙도 고

려한 경우 6/10)이다. 가장 고복지국가인 북구형 국가들과 비교하면 조세

부담과 국민부담은 모두 약 1/2(연금성숙도 고려한 국민부담은 6/10)수준

(지출은 약 3/10와 연금성숙도 고려한 경우 5/10)이다. 다음으로 고복지 

국가인 대륙형 국가들보다는 조세부담은 8/10수준이고 국민부담은 7/10

(연금성숙도 고려한 국민부담은 8/10)수준(지출은 약 3/10와 연금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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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경우 5/10)이어서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저복지국가인 영

미형과 비교하면 조세부담과 국민부담은 모두 약 8/10(연금성숙도 고려한 

국민부담은 96%로 거의 일치)수준(지출은 약 5/10와 연금성숙도 고려한 

경우 8/10)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담수준도 지출수준과 같이 OECD 

평균 복지선진국과 비교하면 지출의 경우와 같이 크게 미달한다(약 7/10

수준). 특히 가장 고복지 지출국인 북구형과 비교하면 1/2수준에 머무르

고 있다. 그러나 연금성숙도를 반영하면 고복지인 북구형의 6/10수준으로 

낮지만, OECD 평균이나 대륙형의 8/10수준이며, 저복지형인 영미형과는 

현재에도 국민부담수준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공적연금의 

부담이 높아지면 현재의 국민부담구조를 유지해도 시장중심의 영미형의 

평균에 접근하는 국민부담수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

리나라가 시장중심형에서 보다는 좀 더 국가의 책임을 더 요구하는 방향

으로 간다고 고려하면 아직은 공적연금의 성숙도를 미리 계산하여 부담에 

더해도 선진국의 80%수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과 지출을 함께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부담의 수준이 지출의 수

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표 4-5 참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담수준을 가지

고도 선진국과 같은 보건복지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과의 우선순위 조정을 닮

아 간다면 현재보다 더 높은 지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히 경제부문 재정지출의 비중 감소를 통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문이 감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을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134

구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
국민부담률

공공

사회지출3

OECD 평균 27.7 9.6 36.8 20.8 

북구형 36.5 10.0 46.5 25.7 

대륙형 24.5 12.1 36.6 24.0 

영미형1¹ 30.9 1.4 31.9 14.7 

영미형2¹ 22.0 8.0 30.0 14.7 

한국

(2006)
20.3 5.4 25.7 

7.83

(11.83)²

구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공공

사회지출3

OECD 평균 73 70 (81) 38 (57)

북구형 56 55 (64) 32 (49) 

대륙형 83 70 (81) 32 (49)

영미형¹ 77 83 (95) 53 (80) 

〈표 4-5〉 1만8천불 소득수준대에 도달한 시기의 복지국가 유형별 국민

부담과 복지재정 수준 비교

(단위: GDP 대비 비율 %) 

  주: 1) 영미형 1 은 tax-financing 중심의 국가군이며(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영

미형 2는 social insurance financing 중심의 국가군(아일랜드, 미국, 일본)임. 

      2) 한국 (  )내는 공적연금의 성숙을 감안하여 4%를 더한 공공사회지출 수준임.

      3) 공공사회지출은 현재표 계산 시 사용한 국가들과는 다른 앞의 표 IV-4의 국가에 해당하는 수치

         * 합으로 구한 국민부담률은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Oct. 2007); OECD SOCX 2007 (Jun. 2007), OECD Economic Outlook (Dec. 2006)

*출처: 김승권, 유근춘 외, 보건복지정책 중장기 추진 전략, 2008, p.100 표4-4.의 우리나라 추정치를 

실제치로 바꾸고 공공사회지출을 앞의 표4-4의 값을 사용한 표임.

〈표 4-6〉 복지국가 유형별 1만8천불대의 부담과 공공사회복지지출수준에 

비교한 우리나라 1만8천불 소득대(2006년)의 부담과 지출의 비중

(단위 %)

주 1. 상기한 영미형1과 2의 단순평균에 대한 비중

* 괄호안의 수치는 연금성숙도 4%를 고려한 경우의 비중. 부담의 경우는 이 4%가 모두 

국민부담률에 더해지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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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건복지재정지출과 부담의 전망

1. 소득증가(소득수준 3만불대)에 따른 보건복지재정 지출의 전망의 

국제비교

  1인당GDP가 18,000불에서 30,000불로 증가하는데 소요된 연수는 

‘OECD평균’의 경우 9.2년이 걸렸다. 복지국가 유형별 소요기간은 8.7년(북

구형), 9.2년(대륙형), 9.6년(영미형)이어서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에 1만 8천불 대이고 본 연구의 장기적 가정에 따

르면(즉 현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가 일시적이라 가정하면) 2013년이 3만

불에 진입하는 시점이어서 7년이 소요되는 것이 된다.27) 

  기존의 복지선진국이 국민소득 1만8천불 대에서 3만불 대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증가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 증가분은 평균 1.7% 포

인트로서 크지 않다고 보겠다. 또한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1.4% 포인트에

서 1.9% 포인트까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증가분의 차이가 복지국가 

유형 간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을 현 제도의 자연성

숙과 일부 추가제도를 고려한 ‘비전2030’의 전망치(GDP 대비 12.0%, 연금성

숙도를 고려하면 16%)를 고려한다면 해당소득의 변화기간에 4.17% 포인트

의 변화가 있어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28) 이는 기존 복지선진국의 

경험에 비교해 볼 때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증가를 하는 것이어서 경제의 

부담능력과 재정적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2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 시점이 변하는 것은 본 연구의 본질

적인 논의의 정당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3만 불이 달성되는 시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재정지출의 강도가 변화되나 이는 소득증가로 감당 가능한 것으

로 가정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8) 일단 이곳에서는 이 지출의 적정성을 논하지는 않고, 기존의 전망치 추계 중 가장 노

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비전 2030’의 추계치를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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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선진국에서는 2차 대전 후 장기적인 경제성장기에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저성장과 세계경쟁 상황에서 보건복지 지출의 구

조조정을 통한 효율화를 하는 순차적인 발전을 한 것에 비교할 때 동일한 

과정을 더 짧은 기간에 동시적으로 압축하여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양적으로는 주로 경제분야의 재

정지출 비중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질적으로는 제도적으로 후발국으로서 복

지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것은 따르고 나쁜 것은 피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틀을 만드는 것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후자를 위해서는 국민성, 경제여건 등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해서 토착화 

시키고 제도 간에 정합성을 갖도록 철학적으로는 일관된 입장 그리고 기능

적으로는 조화된 제도 설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망 추계치에 따르면 OECD국가 평균대비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의 비중은 37.6%에서 53.3%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OECD 국가 중 

저복지지출국인 영미형 국가들과 비교하면 53.3%에서 74.5%로 더욱 비중

이 높아진다. 그리고 현재에 이미 연금보험제도의 성숙을 가정하여 GDP 

대비 4% 포인트의 지출을 더하면 이러한 기존 복지선진국의 3만불 대 지출

에 대한 비중은 훨씬 높아져 OECD 평균과 대비한 경우 56.9%에서 71.1%로 

높아지고, 저복지지출국인 영미형과 비교하면 80.5%에서 99.4%로 증가한다. 

따라서 ‘비전 2030’의 가정에 근거한 전망추계치에 근거한다면 소득3만불 대

에 이르는 2013년에는 연금제도 성숙을 가정하면 저복지지출국인  3만불대의 

영미형과 보건복지지출 수준이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판

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중심의 복지철학을 갖는 영미형 국가의 

복지시장기반과 국가책임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 욕구를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이 덜 되어 있고, 국민정서 

상 보건복지에 관해 시장보다는 국가의 책임을 더 요구한다고 가정한다면 우

리나라의 보건복지지출 수준이 양적으로 선진 영미형과 비슷해 졌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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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대
소요기간

지출수준(GDP 대비 %) 

18,000불 30,000불 변  화  증 감

OECD

평  균 1986-1995 1990-2003 9.2년 20.8 → 22.5 1.7

북구형1) 1986-1987 1991-2003 8.7년 25.7 → 27.1 1.4

대륙형
2) 1986-1990 1990-2003 9.2년 24.0 → 25.9 1.9

영미형3) 1986-1995 1992-2003 9.6년 14.7 → 16.1 1.4

우리

나라 

현행‧전망 2006년 2013년 7년  7.83 → 12.0f 4.17

사회보험성숙도
4) 2030 + 4%p(GDP 대비) 11.83 → 16.0f

소 득 대 OECD의 

18,000불 30,000불 평균 대비(%)

GDP 대비 18,000불 30,000불

OECD
평  균 20.8 22.5

- -
영미형 14.7 16.1

우리

나라

자연증가 7.83 12.0f 37.6
(53.3)

53.3
(74.5)

연금보험성
숙(2030)

11.83 16.0
f 56.9

(80.5)
71.1

(99.4)

단순하게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 

〈표 4-7〉 소득대별 소요기간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의 변화

주: f(비전2030 전망치)

   1) 북구형(3):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2) 대륙형(4): 독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3) 영미형

(5): 영국, 미국, 일본, 호주, 아일랜드, 4) 연금성숙기를 2030년으로 가정하면, 2030년의 공적연금지출 

규모는 GDP 대비 5.2%로 전망되며, 2006년의 공적연금지출은 GDP 대비 1.2%임. 따라서 7.5%에 

4%p를 추가한 11.5%가 다른 국가와 비교 가능한 수치로 볼 수 있음. 윤석명 외(2006) 참조.

출처: 김승권, 유근춘 외, 2008, p.101 표 4-5의 잠정치를 확정치로 수정하고 재계산

〈표 4-8〉소득대별 OECD평균 대비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

  주: f(비전2030 전망치), ( )안은 영미형 대비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비율

출처: 김승권, 유근춘 외, 2008, p.101 표 4-5의 잠정치를 확정치로 수정하고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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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 부담능력의 국제비교

  소득3만불 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만큼의 국민부담률을 가정해야 하는가

는 우리나라가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때 논의의 가

정은 해당 복지국가들이 해당 국민부담률로 3만불 대의 재정지출을 실제

로 부담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향하는 복지국가와 비슷한 

재정지출수준을 갖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에게도 가능한 지출이라는 것

이다.

  만일 영미형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이를 달성했던 영미형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1.05%(영미형1과2의 단순평균)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

리나라가 아직 연금의 성숙도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4%p

를 제하면 앞에 언급한 가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국민부담률은 27.05%가 

된다. 이 경우 증가된 4.17%p를 사회보장부담률이 모두 흡수한다고 가정

한 경우(9.57%=5.4+4.17)의 결과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 조세

부담률(17.48)이 2006년(20.3)보다 작아져 있는데 이는 한 가지 예이고 현

실에 맞게 조세와 사회보장 간에 늘어난 부담을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에 가능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소득 3만 불 시 영미형 평균 16.1%에서 

연금성숙분 4%p를 제외한 GDP 대비 12.1%이다(‘비전 2030’의 추계전망치

인 12.0%와 거의 같다). 이때 전제는 지출구조는 문제 삼지 않고 전체 지

출의 감당 가능성만을 문제 삼는 다는 것이다.  

  만일 OECD 평균의 지출수준을 지향한다면 국민부담률이 33.1% 수준까

지 상승해야 할 것이다. 이는 3만 불 시 OECD 평균을 가능하게 하는 국

민부담률이 37.1%에서 연금성숙도 4%p를 제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러한 

지출로 가능한 보건복지지출 수준은 3만불 시 OECD평균지출 22.5%에서 

4%p를 제외한 GDP 대비 18.5%이다.  

  2006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5.7%(조세 20.3, 사회보장 5.4)이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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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
국민부담률

공공사회

복지지출

OECD 28.9 8.7 37.1 21.6 (22.52)

북구형 38.9 8.2 47.1 27.1 

대륙형 25.6 13.2 38.8 24.8 

영미형1¹ 32.2 2.4 34.2 18.5 

영미형2¹ 23.3 4.6 27.9 14.1 

한국(영미형)

(2013)
17.48

9.57(5.4+4.17)

(13.57)

27.05

(31.05)
12.1 (16.1

2
)

한국(평균형)

(2013)
23.1

10.0

(14.0)

33.1

(37.1)
18.5 (22.52)

로 각각 소득 3만 불 대 영미형과 OECD 평균을 지향하는 경우 필요한 

국민부담률인 27.05%와 33.1%를 달성하기 위해선 각각 1.35%p와 7.4%p의 

부담 증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비전 2030’에 의한 지출증가분 4.17%p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이 29.87%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영미형 평균의 부담보다는 크고, OECD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

러나 앞에서 이미 보았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재의 세입과 보건복지지

출 간의 관계는 복지선진국에 비해 동일한 보건복지지출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세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미형 평균은 감당할 수 있지만 OECD 

평균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수준이라 판단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

정의 분배에 있어 경제부문의 비중이 줄고 보건복지부문의 우선순위가 올

라가면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문제라 생각된다.

〈표 4-9〉 3만 불 소득수준 대에 도달한 시기의 복지국가 유형별 국민부

담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비교 

  주: 1) 영미형 1 은 tax-financing 중심의 국가군이며(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영미형 2는 social 

insurance financing 중심의 국가군(아일랜드, 미국, 일본)임, 2)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영미형과 

OECD 평균형의 (  )내는 3만 불 시 위의 부담능력표와 별도로 복지국가 유형별 소득대별 공공사회지출을 

계산한 결과(표 V-2 참조)를 사용했고, 이를 공적연금의 성숙을 감안한 공공사회지출 수준으로 해석함. 따

라서 이에서 성숙 시와의 차이 4% 포인트를 제외한 값 12.1(영미형)과 18.5(OECD평균형)이 각각 3만 불 

시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Oct. 2007); OECD SOCX 2007 (Jun. 2007), OECD Economic Outlook (Dec. 2006) 

  위에서 소득증가와 연금성숙도를 고려하여 부담의 국제비교를 함에 있

어 우리나라의 부담을 자체 추계하지 않고 국민소득 3만 불대에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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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사회보험계

사용자 피용자 계 사용자 피용자 계 사용자 피용자 계
사용
자

사용
자계

피용
자계

총계

2003 4.50 4.50 9.00 1.97 1.97 3.94 1.0 0.45 1.45 1.55 8.83 6.92 
15.7

5 

2004 4.50 4.50 9.00 2.11 2.11 4.21 1.0 0.45 1.45 1.55 9.09 7.06 
16.1

4 

2005 4.50 4.50 9.00 2.24 2.24 4.48(4.26~4.70) 1.0 0.45 1.45 1.55 9.29 7.19 
16.4

8 

2010 5.19 5.19 
10.3

8 
2.53 2.53 5.06(4.26~5.86) 1.0 0.45 1.45 1.55 

10.2
7 

8.17 
18.4

4 

2015 5.88 5.88 
11.7

9 
2.88 2.88 5.76(4.43~7.08) 1.0 0.45 1.45 1.55 

11.3
1 

9.21 
20.5

2 

2020 6.57 6.57 
13.3

4 
3.30 3.30 6.60(4.89~8.30) 1.0 0.45 1.45 1.55 

12.4
2 

10.3
2 

22.7
2 

2025 7.26 7.26 
14.5

2 
3.68 3.68 7.37(5.47~9.26) 1.0 0.45 1.45 1.55 

13.4
9 

11.3
9 

24.8
8 

2030 7.95 7.95 
15.9

0 
4.08 4.08 8.16(6.10~10.22) 1.0 0.45 1.45 1.55 

14.5
8 

12.4
8 

27.0
6 

자료를 사용한 각 복지유형 국가들의 부담의 평균을 우리나라 전망치가 되

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용하였다. 이는 암묵적으로 이 수준의 부담을 하면 

해당하는 지출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외에 우리

나라 변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부담수준의 전망치를 추계하고 이를 국제비

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체 전망치 추계를 하

지 않고 기존의 문형표(2004:110)의 추계치를 참고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총임금대비 사회보험료의 비중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GDP대비 사회

보장부담률과는 차이가 있으나 그 추세를 비교함에는 부족이 없다고 생각된

다. 그리고 이 연구는 조세부담률에 대한 추계는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틀에 일관되게 맞는 자체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전망치 

추계는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표 4-10〉 향후 사회보험 보험료 변화전망 

(단위 : 임금대비 %)

출처: 문형표, 2004, p.110 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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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임금 대비로 되어 있는 사회보험 부담률을 GDP 대비로 고치는 과정

을 엄밀하게 하지 않고 2006년의 GDP대비 사회보장부담률 5.4%와 상기

표의 2005년 총임금대비 사회보험보험료 16.48%의 비례관계를 이용하여 

상기표 2015년의 총임금대비 사회보험료 20.52%에 해당하는 2015년의 

GDP 대비 사회보장부담률을 구하면 약 6.72%이다. 이를 근거로 2006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GDP 대비 7.83%에서 2013년의 ‘비전 2030’의 지출 전

망치 추계 GDP 대비 12.0%를 달성하기 위한 증가분 4.17%p를 분배하면 

사회보장부담률 쪽으로 1.32%p가 증가하여 2006년의 5.4%에서 실제 추계

치인 6.72%가 되고, 나머지는 조세부담률로 분배되어 조세부담률은 2006

년의 20.3%에서 2.85%p가 증가되어 23.15%가 된다. 이러한 분배의 가능

성은 앞에서 외국의 평균치를 사용한 경우보다는 더 실제적 가능성을 고

찰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에 대한 독립적인 우리나라 전

망치 추계를 구하여 외국의 평균치와 비교하는 과정이 있으면 목표로 하

는 지출 전망치에 대한 부담가능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실제 부담에 대한 전망

치 추계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제3절 보건복지재정지출에 대한 회귀분석연구

  이 부분에서는 보험수리 중심의 모형 추계에 의한 우리나라 실제 지출 

추계치와 국제자료를 사용한 기대치로서의 회귀분석 지출 추계치를 비교

하여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의 전망치에 대한 과소의 논의를 하겠다. 이

때 국제치를 사용한 회귀분석의 기대치는 적정지출에 대한 독립된 이론에 

의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여러 국가의 실제 경험상 평균적으로 기대

되는 기대지출 수준으로서 이를 적정지출을 판단하는 기준치로 사용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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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의 과소는 이러한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식에서 

고복지국가군과 저복지국가군을 구분하고 소득과 노령화 그리고 복지철학 

및 복지제도 성숙도를 통제하여 얻어진 기대치를 적정치로 하고, 이와 보

험수리 중심의 추계에 의해 얻어진 실제 지출추계치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 전망치의 과소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를 함에 있

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 의한 전망 추정치의 비교는 약 

10년 정도 내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한다.

1. OECD SOCX 자료를 사용한 패널분석

<패널분석의 모형>

  OECD SOCX 자료를 사용한 패널분석을 위한 모형에서 사용할 설명변

수는 이미 앞에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즉 주 설명변수로 일

인당 GDP를 사용하고, 이에 부가하여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과 복지국가 

유형을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종속변수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으로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모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 j = 국가, t = 연도

  OECD SOCX 자료는 12개 국가의 1980-200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영

미형 국가로서는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를, 대륙형 국가로서는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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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를, 그리고 북구형 국가로서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함시켰다. 앞의 기존연구 고찰에서 본바와 같이 우

리나라는 예외적 패턴을 보여 패널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 회

귀분석은 우리나라의 적정기대치를 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역시 앞의 기

존연구의 시사점에서 말한바와 같이 국제자료를 사용하여 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소득변수와 노령변수의 과거추이>

  상기한 설명변수들의 선정 타당성을 제시하고, 선진복지국가가 먼저 경험

한 발전 경로를 살펴봄으로서 후발 복지국가인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 방향을 

알아 보기위해 일인당 GDP변화와 노령화율의 변화에 따른 선진국의 공공사

회복지지출(OECD SOCX 자료)의 과거 추이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관계를 봄에 있어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여 알아본다. 이는 앞의 논의

에서 언급하였듯이 복지철학을 반영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북구형과 대륙형은 고복지철학, 영미형은 이보다 상대적인 저복지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했다. 복지선진국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이에 대한 판

단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29)

<소득변수의 과거 추이>

  다음의 그림을 보면 평균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총사회지출의 GDP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대륙형과 북구형은 고복

지국가군으로서 영미형보다 높은 사회지출을 관찰기간(1980-2005)에 유지

하고 있다. 그 격차도 GDP대비 5%이상이 유지된다. 그 결과 영미형 국가

는 OECD국가의 평균보다도 낮다. 이는 복지선진국에서도 고복지국가와 

상대적 저복지국가의 차이는 사회적 선택으로서 소득이 증가해도 그대로 

29) 이 부분의 논의는 유근춘‧최성은(2008, pp.23-26)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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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복지선진국이 

될 때 소득과 상관없이 선택해야할 두 가지 방향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그림 4-1〕일인당 GDP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별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중 변화

 * 추출평균은 전형적인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은 본 연구의 12개 복지선진국

의 평균, 전체평균은 전 OECD 국가 평균

  일인당 소득 약 2만 불 근처(1만5천불에서 2만5천불사이)에서 각 유형

국가들의 보건복지지출이 한번 크게 증가한 후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국지

적 등락을 제외하고는 평탄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선진국

의 경험을 근거로 하면 고복지의 상한은 GDP대비 30%로 보이며, 상대적 

저복지의 하한은 GDP대비 15%로 보여 진다. 관찰기간의 소득이 가장 높

은 영역에서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가 있어 앞에서 관찰된 한계 내에

서 국지적으로 등락을 계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소득증가에 따라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노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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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이 현저히 낮은 현재의 상황(2006년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 7.83%, 고경환, 2008)을 볼 때 앞으로 보건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일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국

지적 등락을 하면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복지철학을 갖는 북구

형과 대륙형은 상대적 저복지철학을 갖는 영미형보다 전체 연구기간에서 

5%p이상 지출이 높고, 고복지 지출국인 북구형과 대륙형에서도 북구형이 

근소하나마 대체적으로 더 높은 지출의 경향을 보여 이들 복지유형 국가 

간에 구조적인 지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이를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더미변수를 도입하여 반영하는 것이 의

미가 있다. 복지선진국의 과거 추이를 보면 과거 경험에 근거해 볼 때 공

공사회복지지출의 상한은 GDP 대비 약 30% 수준이고, 하한은 GDP 대비 

약 15%라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노령화 변수의 과거추이>

  다음으로 노령화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다음 그림에서 보면 노령

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인당 GDP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공공사회복지지

출의 GDP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복지국가군인 

대륙형과 북구형이 저복지국가군인 영미형보다 고령화정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비중이 높다. 또한 동 

연구기간의 추이를 보면 북구형 및 대륙형과 영미형 사이에는 일인당 GDP

에서와 같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지출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차이 

또한 일인당 GDP의 경우와 같이 약 5%p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진다. 

노령화의 경우 일인당 GDP의 경우와 다르게 고복지 지출국인 북구형과 대

륙형 사이에 확실한 수준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북구형이 

고령화 수준이 높은 곳에 몰려있고, 이 경우 확실히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이 높아 패턴 상의 차이는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령화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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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일인당 GDP에서와 같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며, 복지

국가 유형 간에 고복지와 저복지의 차이를 보이는 반응을 보여 주고 있어 

본 연구의 설명변수 선정을 역시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미형의 노령화에 대한 반응에서는 일인당 소득의 경우와 같이 아직 

평탄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노령화가 아직 진행되는 상황인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륙형에서는 평탄한 부분이 관찰되

고 있고, 북구형의 경우는 노령화가 높은 수준에서 급한 상승이 있어 차

후 약간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일인당 GDP에서도 언

급한 바와 같이 관찰 기간에 고령화의 경우에도 상한은 GDP 비중 약 

30%, 하한은 GDP 비중 약 15%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 사이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그림 4-2〕 고령화율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별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중 변화

  이러한 관찰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노령화 진전에 따라 보건복지지출 증

가가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특히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최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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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o   .44231233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sigma_e   .01796807
     sigma_u   .01600185

       _cons     .0351203   .0164866     2.13   0.033     .0028072    .0674334
     t_dumy2     .0701007   .0122193     5.74   0.000     .0461513      .09405
     t_dumy1     .0583042   .0120211     4.85   0.000     .0347433    .0818651
       age65     .9368967   .1217128     7.70   0.000     .6983441    1.175449
       gdp_p     4.73e-07   1.45e-07     3.27   0.001     1.89e-07    7.57e-07

       gdp_s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corr(u_i, X)       = 00 (assumed)                Prob > chi2        = 00.0000
Random effects u_i ~ GGaussian                   Wald chi2( 44)       =     203.80

       overall = 00.7595                                        max =         26
       between = 00.8341                                        avg =       25.5
R-sq:  within  = 00.2969                         Obs per group: min =         20

Group variable: iid1                             Number of groups   =         12
Random-effects GLS regression                   Number of obs      =        306

age65  65세이상인구비율

gdp_s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

gdp_t  전체 GDP(백만, 각 국가화폐단위)

pse_t  공공사회복지지출(백만, 각 국가화폐단위)

gdp_p  1인당 GDP(PPP US$)

pse_p  1인당 공공사회지출(PPP US$)

외, 2005) 우리나라는 고령자에 대한 보건복지재정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되어 고령자 위주 지출 정책기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스스로 위험에 대처가 가능한 노인에 대해서도 

재정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선택한 패널회귀분석 모형은 기존

의 자료에 의해 잘 뒷받침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상기모형과 자

료를 사용한 패널분석(random-effects GLS regression)의 결과이다. 

〈표 4-11〉 패널분석 결과

〈표 4-12〉 변수설명

  Hausman-test에 의해 fixed model과 random model 사이에서 결정을 

하였다. prob>chi2가 0.1029여서 귀무가설인 radom-effects 가정을 기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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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전체적인 R-square 값은 약 0.76이다. p-value를 보면 상수를 제

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다. 특히 고령변수의 경우 65

세 이상 인구비중이 1%(0.01)증가하면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이 

0.0094 증가한다. 일인당 GDP가 1$(PPP US$) 증가하면 공공사회복지지출

의 GDP대비 비중은 약 0.000000473이 증가한다. 대륙형 국가들은 영미형 

국가보다 평균적으로 GDP대비 비중이 약 0.06이 높고, 북구형 국가는 약 

0.07이 높다. 이는 앞의 그림에서 영미형이 북구형이나 대륙형보다 일인당 

GDP는 물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변수의 각 수준에서 공공사회복지지

출의 GDP 비중이 약 5%정도 낮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상기한 회귀분석결과에 의해 얻어지는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단, 비중은 모두 소수점으로 표시되고, 일인당 GDP는 단위가 US$로 표

시된다.

  이상의 결과는 복지선진국의 변수값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것이므

로 기존연구 고찰의 시사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서 통제되는 

변수의 여건 하에서 여러 국가의 실제 경험 상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지출 

추계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독립된 이론에 근거한 특별한 적정기준

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평균적 기대치를 적정지출을 판단하는 기준

치로 사용한다. 또한 이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고지출국과 저지출국을 구

분하여 고찰한다. 이경우 대륙형과 북구형에 해당하는 더미변수가 모두 0

인 경우가 저지출국인 영미형의 전망 추계치라 할 수 있다. 또한 회귀분

석에 의한 추계치는 전망기간이 길어질수록 과대추계가 되는 경향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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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도 2010 2013 2015 2020

1인당 GDP(US$) 24,344 29,744 33,965 46,872

65세 이상 인구비

중
0.1096 0.1213 0.1295 0.1561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 비중

영미형(저지출국) 0.1493 0.1628 0.1725 0.2035

대륙형(고지출국) 0.2076 0.2211 0.2308 0.2618

북구형(고지줄국) 0.2194 0.2329 0.2426 0.2736

므로 추정에 사용된 변수값들의 기간(1980~2005년)에서 10년 이후인 연도

(2015년)의 근방까지 추계를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

에서 2010년, 2013년, 2015년, 2020년의 4개 연도에 대해 상기 추정회귀식

에 의한 추계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추정회귀식에서 사용하는 우리나라 

변수값의 추정치 중 일인당 GDP는 본 연구의 장기적 가정30)에 근거하여 

구한 것이고, 65세 이상인구 비중은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는 상기한 OECD SOCX 자료를 사용한 패널분석의 결과를 사용한 우리

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에 대한 추정치이다. 이 추정치

의 의미는 1인당 GDP와 65세 이상인구비중이라는 요인을 통제한 경우에 

국제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저지출국(영미형)과 고지출국(대륙형, 북구형)의 

추계치이다. 이를 우리는 다른 특별한 적정기준의 제시가 독립된 이론에 

의해 가능하지 않는 한 적정지출을 판단하는 기준치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4-13〉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비중 기대적정추정치 

30) 2005년 조세개혁특위의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가정이다. 이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의 경

우 장기전망치는 KDI(2004)의 잠재성장률계산의 중간값을 사용하였다. 최근의 세계금

융위기에 따라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영향은 불확실하여 이전의 

장기전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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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보험수리 중심 방법의 전망치와 회귀분석에 의한 적정기대

치의 비교: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 전망치의 과소에 대한 판단

  본 연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 전망치의 과소

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제도와 여건을 최대한 반영

한다고 보여 지는 보험수리 중심의 추계전망치 혹은 조성법에 의한 추계전

망치를 본 연구에서 기대 적정치로 해석하고자 하는 외국자료를 이용한 회

귀분석의 추계전망치와 비교하고, 이에 우리나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수리 중심의 추계전망치로 ILO Social Budget 모형

에 따른 박능후 외(2000)과 윤석명 외(2006)의 결과를 사용하고, 제도를 반

영한 추계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을 사용한다. 조성법을 사용한 연

구로는 최준욱 외(2005)의 결과를 사용한다. 회귀분석을 주로 사용한 연구

로는 문형표 외(2000)과 백화종 외(2003)의 결과를 사용한다.31) 이들 연구

는 모두 OECD SOCX의 기준에 따른 자료를 사용한 연구이다. 백화종 외

(2003)는 민간법정지출을 포함하는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을 사용하

였고, 그 이외의 연구는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를 사용한 

연구이다.32) 백화종 외(2003)의 경우 위 표에서 2010년 값을 9.82%로 하였

는데 이 값은 원래 한국의 fixed effect 추정값에서 소득이 2만불이 되는 

중립적 시기인 2019년의 사회보장지출의 GDP 대비 비중에 대한 추계치

이다.3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2010년에 1인당 GDP가 24,344 US$로 

31) 문형표 외(2000)의 경우 연금․재해보장 부문은 보험수리적인 추계를 하였지만, 다른 

세 부문(사회복지, 보건, 노동)은 회귀분석을 통한 추계를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회귀

분석에 의한 추계로 판단된다. 일종의 조성법이지만 역시 ILO Social Budget이 갖는 

조성법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32)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연구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과 비교하는 맥락에서의 연구인 

경우 그에 상응하는 OECD SOCX 지출을 공공사회지출로 보았다. 이는 그 정의상 합

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33) 백화종 외(2003)의 값은 2만 불 때의 추정치이므로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1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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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도 2010 2013 2015 2020

저지출국 기대적정추정치 14.93 16.28 17.25 20.35

문형표 외(2000) 10.26 - 12.19 14.51

백화종 외(2003) 9.82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9.40 10.44 11.01 12.32

최준욱 외(2005) - - - 11.7

박능후 외(2000) 8.11 - 9.55 11.59

윤석명 외(2006) 5.8(6.97, 7.06) - 6.9(8.2, 8.39) 8.3(9.78, 10.05)

되는 것으로 되어 이를 비교 상 2010년의 값으로 하였다. 아래 추정치 중

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미래의 제도변화를 최대한 반영한 것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2006)의 연구이다.34) 이는 비전2030에서 계획된 제도 도입

(장기요양보험, EITC 등)을 고려한 미래 전망치이다. 이 외의 다른 연구는 

해당 연구의 시점에서 기존의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다른 변화요인

(소득, 노령화정도 등)들의 변화를 고려한 추계치이다. 윤석명 외(2006)의 

괄호안의 수치는 이 연구가 사회보험 중심으로 되어 있어 나머지 사회보

장의 부분을 박능후 외(2000)와 문형표 외(2000)의 연구에서 구하여 더한 

수치이다.35) 

〈표 4-14〉 우리나라 기존 전망치의 비교

  상기한 값들은 정확히 일치된 가정과 기간을 갖는 연구들이 아니므로 

가 19,919 US$였던 2007년이나 본 연구의 장기적 전망에 의해 21,312 US$로 추정되었

던 2008년의 전망치로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비교연도 상 가장 가까운 2010년에 기

재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백화종 외(2003)의 값과 비교할 때 이점을 잘 못 이해해서 

2019년이므로 2020년의 추계치와 비교하는 실수를 하고 있다. 최준욱 외, 2005, p.226 

참조. 

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p.282에 있는 2010년 값은 9.0%이어서 차이가 난다. 이는 

2013년과 2015년의 값과 함께 본 연구자가 동일한 계산에서 가져 온 값이다. 

35) 앞쪽이 박능후 외(2000)와의 차이를 더한 값이고, 뒤의 값이 문형표 외(2000)과의 차이

를 더한 값이다. 박능후 외(2000)와의 차이가 작은 이유는 문형표 외(2000)과는 달리 

보험수리적인 방법으로 하였고, 더 오래 된 연구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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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는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전망치들이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으로 전망치 추계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추계의 틀이 비교가 가능

하므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전망치들의 제시 순서는 순수회귀분석(저지출국 기대 적정추정치)에서 

순보험수리적(윤석명 외, 2000) 방법에 의한 추계치로 되어 있다. 이는 기

존 연구고찰에서 얻은 시사점인 회귀분석에 의한 전망치가 더 큰 경향이 

있고, 더욱이 장기로 갈수록 과대전망치가 되기 쉽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

다. 이러한 이유로 그 전망기간도 2020년까지로 국한하였다. 즉 10년 이상

의 전망치에서 회귀분석에 의한 전망추계는 특히 과장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연구의 고찰에서 얻은 시사점에 상응하게 본 연구에서 우리

나라를 제외한 OECD의 국제자료를 사용한 순수 회귀분석에 의해 구한 

추정식에 우리나라의 미래 변수를 넣어 구한 우리나라의 기대 적정추정치

가 저지출 선진국들의 기댓값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다. 다음으

로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해서 연금․재해보장부문만 보험수리적으로 하

고 나머지 다른 세 분야는 회귀분석으로 구한 문형표 외(2000)의 값이 크다. 

백화종 외(2003)의 값은 순수 회귀분석의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

일 크거나 문형표 외(2000)의 값과 유사하다. 이유는 상기표에서는 9.82가 

2010년에 기재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0,000 US$ 근처이었던 2007년이나 2008년의 값과 비교되어야 되기 때문이

다. 문형표 외(2000)에 의하면 2005년의 추계치가 8.29%이므로 내삽법에 의

해 2007년과 2008년의 값을 추정하면 9.08% 이든가 9.47%가 된다. 이는 백

화종 외(2003)의 2만 US$ 시의 9.82%보다는 작다. 따라서 순수회귀분석의 

값인 백화종 외(2003)의 값이 가장 크거나 혹은 네 분야 중 세 분야에서 회

귀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한 문형표 외(2000)의 값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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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2030비전의 미래 계획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까지 고려하

고 그 외에 인구변화와 대상자의 변화를 고려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의 추정치가 다음으로 큰 값을 이룬다. 현재의 제도를 기준으로 다

른 영향변수의 변화만을 반영하여 조성법으로 구한 최준욱 외(2005)의 값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까지 고려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은 물론 회

귀분석을 사용한 추정치보다 작다. 

  가장 작은 값의 전망치를 보이는 두 추정치는 ILO Social Budget 모형

에 따른 보험수리적 접근 방법이다. 박능후 외(2000)의 값은 장기요양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값이다. 윤석명 외(2006)의 값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보건의료지출(진료비 중심으로 과소지

출 가능성 있음),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만 을 고려한 값

으로 공공부조제도, 사회서비스 그리고 민간부문의 준 공적인 사회보장제

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2003년의 경우 이러한 사회보험

부문은 최대 약 82%를 차지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 연구의 사회지출 범위인 공공사회지출보다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서비

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이 작다. 기존의 연구 중 이 부분을 구별할 수 있

는 연구가 박능후 외(2000)과 문형표 외(2000)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없

는 해당부분의 합을 구해서 더하여 상기한 표에 표시하였다. 상대적으로 

이 차이의 값이 큰 문형표 외(2000) 경우의 차이값을 사용하여도 가장 작

은 전망치를 보인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연구 고찰에서 얻은 시사점이 타당

하다는 것이다. 즉 전망치에 있어 실제치와 적정치를 구분하여야 하며, 실

제치는 보험수리적이거나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정을 하고, 적정치는 

다른 특별한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없는 한 국제자료를 사용한 기대치로

서의 회귀분석의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적정치로서의 회귀분

석 전망 추계치의 경우 저지출국과 고지출국을 구분하고, 우리나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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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는 저지출국의 추계식에 의한 전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또

한 중요한 시사점이었다. 그리고 회귀분석에 의해 기대치가 아닌 실제치

를 전망하려고 하면 과대추정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장기로 갈수록 그러

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존연구 고찰의 시사점에 비추어 

볼 때 회귀분석에 의해 실제치를 추정하려고 한 문형표 외(2000)와 백화

종 외(2003)의 연구결과는 예상대로 큰 추계 전망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

대로 보험수리적인 박능후 외(2000)나 윤석명 외(2006)의 연구는 다른 점

을 고려해도 낮은 쪽의 추계 전망치가 되고 있다. 조성법을 사용한 최준

욱 외(2005)의 추계전망치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보험수리적이거나 

GDP비율 일정 등의 가정을 사용한 추계이다(최준욱 외, 2005, p.221-225) 

이 추계도 현 제도의 유지를 가정하고 있고 최근의 연구라 박능후 외

(2000)이나 윤석명 외(2006)보다 크나 회귀분석을 사용한 연구보다는 작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의 추정치가 제도를 고려한 조성법을 사

용한 전망추계치이면서 ‘2030비전’에서 고려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까지를 

고려하고 있어 이들 새로운 제도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조성법 혹은 보험

수리적 전망추계치보다 크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은 동시에 

새로운 제도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한국자료를 사용해 주로 회귀분석

을 이용해 구한 전망추계치보다는 작아 기존연구의 고찰에서 얻은 시사

점, 즉 회귀분석이 과대추정의 경향이 있으며 실제치의 추계로서는 부적

합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확인을 근거로 원래의 과제, 즉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를 근거로 

한 미래 전망치를 가지고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과소를 논의한 기존의 대

표적 연구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한다. 문형표 외(2000)는 연금․재해보장

부분만 보험수리적으로 추계하고, 나머지 사회보장의 3개분야는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하여(1990-1999년 OECD SOCX) 추계한 회귀분석 식에 우리나

라의 관련 변수 추계치를 넣어 회귀식에 의해 추계를 하고 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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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계가 14.51%로 되는 2020년에는 우리나

라 노인부양률 수준과 일인당 GDP(US$22,750)가 1995년의 OECD 선진국

들의 평균과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1995년의 OECD 선진국들의 값과 

비교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복지지출이 낮은 선진국들(일본 14.0%, 미

국 15.6%, 호주 16.1%)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60%가 되는 2030년에는 1995년의 OECD 단순 평균치 22.53%에 유사해

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노인부양률 및 일인당 소득이 비슷해지

고,  그리고 미래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성숙해진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나라 현제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계치가 해당 조

건의 저지출 선진국과 같으므로 우리나라 현재 지출이 작지 않다고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수치는 신제도 도입과 각 제도의 수혜범위 확대 등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과소추계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적하여 이러한 주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회귀분석에 의한 전망치 추계는 제도와의 관련성이 작고, 

과대추계의 위험이 있다는 기존 연구 고찰의 시사점처럼 기존의 연구결과 

중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또한 최대한 미래의 제도 변화까지를 고려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의 결과보다도 크다. 2030년의 경우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2006)은 GDP 대비 14.99%를 보여 문형표 외(2000)의 20.60%

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36)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제도를 유지하기

만 해도 고령화, 국민소득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면 

36) 조성법에 근거한 최준욱 외(2005, p.225)의 경우 2030년 15%, 2050년 24%, 2070년 28%

의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어 문형표 외(2000)의 전망치가 과대추계임을 시사하고 있다. 

최준욱 외(2005)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2020년의 추정치 11.7%를 이 시기의 고령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 OECD 2001년의 평균치 21.2%와 비교해 약 55%수준임을 논의

하고(최준욱 외, p.226), 또한 OECD SOCX의 사회지출 부문별로 2001년의 OECD 평균

과도 비교하여 우리나라 2020년의 지출전망치가 상당히 낮음을 보이고 있어(최준욱 

외, 2005, p.226-227)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재정 수준이 2020년 경에는 아직 낮은 수준

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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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지출 수준이 낮지 않고, 또한 자동적으로 최소한 장기적으로 저지

출 선진국이나 OECD 평균수준에 이를 것이므로 양적확대를 지향하기 보

다는 각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우선순위 조정과 함께 정책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질적 개선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결론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우리나라가 복지에 관한 후발

국으로서 선진국의 경험에서 얻은 효율성과 효과성에 관한 질적 개선 관

련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점은 타당성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국민소득 등의 결정요인을 고려하면 낮지 않아 질적개선을 양

적 확대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문형표 외(2000)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타당성 없는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보험수리나 조

성법에 의한 우리나라 실제치 추정을 하고 회귀분석은 적정 기대치를 산

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데 우리나라 실제치를 제도와 관련이 적

고 과대추계의 경향이 있는 회귀분석에 의해 산출하여 비교를 하였기 때

문임을 본 연구에서 밝혔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전형적인 보험수리적 접근법을 사용한 윤석명 외(2006)의 추계

결과를 보면, 사회보장의 사회보험 부문에 대해 2030년에 12.5%, 2050년에 

21.7%, 2070년에 26.5%의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2030년의 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06)의 추계전망치가 14.99%였음을 고려하면 장기요양보험을 고려

하지 않았지만 윤석명 외(2006)의 12.5%는 상당히 실제적인 우리나라 전망

추계치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현행제도가 유지되

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이미 도입된 제도의 성숙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사

회보장관련 지출이 급증할 것이므로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 현재의 OECD의 평균치인 20% 초반에 접근하는 

2050년의 21.17% 이후에야 적용되는 주장이라 생각된다. 이 경우 이 연구가 

보험수리적 방법에 입각하고 있다고는 해도 40년 후의 추계치를 논의의 기

반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결정적인 근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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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결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하고, 우리나라가 사회재정의 공공부문이 취약한 

복지개발도상국이라는 여건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재

정의 수준은 저지출 복지선진국의 기대치를 적정으로 상정할 때 2020년의 

경우 20.35%가 되는데 이는 제도의 도입까지를 고려한 한국보건사회연구

원(2006)의 전망추계치 12.32%를 기준으로 할 때 GDP 대비 약 8% 포인

트 정도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만일 앞의 비교에서와 같이 윤석명 

외(2006)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연금의 성숙을 2030년경으로 보아 이때까지 

GDP 대비 약 4%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2020년이 2010년에서 

2030년까지의 중간이라 가정하여) 그 차이 중 2%를 고려해도 약 6% 포인트

가 적정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2020년까지 우리나라 보건

복지재정의 적정화 방향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질적 개선노력과 함께 

저지출 복지선진국의 기대 전망추계치를 적정수준으로 가정하고 실제추계치

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의 값으로 상정할 때 양적으로도 6% 포인트 정

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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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 있는 적정한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구

성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이곳에서 제시하는 보건복지재정 지출이 구

성과 수준에서 절대적인 적정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그 구성과 수준의 유도

절차가 투명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데 그 주안점이 있

다. 즉 구성이나 수준을 정하는 전제 혹은 관점이나 대안이 그대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객관적인 논의와 합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건복지재정의 구성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일반논의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지고 그리고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소득, 보건복지제도의 성숙도 그리고 복지철학이다. 따라서 제1절에서는 

소득증가에 따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조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소득이 증가할 때 참고하여야 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는 앞에서의 

논의와 일관성 있게 우리나라 최근 OECD SOCX 자료가 있는 2006년의 

국민소득 일인당 GDP 18,000US$대에서 3만US$대로의 변화 시의 구조변

화를 살펴본다. 보건복지제도의 성숙도는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2030년에 연금제도가 성숙한

다는 윤석명 외(2006)의 전제에 따라 현재 성숙한 상태와의 차이를 GDP 

대비 4%로 상정한다. 복지철학은 앞의 논의에서처럼 에스핑-앤더센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의 구분을 받아들이고, 북구형과 대륙

형을 고복지철학 그리고 영미형을 저복지철학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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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북구형 대륙형 영미형

증가 가족, 노령, 보건

실업,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주거, 기타

노령, 보건, 가족,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타

보건, 가족, 노령,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약한 증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주거,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기타

주거 주거, 기타

감소 유족, 실업

보건,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유족,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유족

제1절 OECD 국가의 소득증가에 따른 공공사회복지지출

의 구조변화

  먼저 OECD 국가의 소득증가에 따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이에서 구조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소득증대는 앞의 

논의와 일관성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나라 2006년의 1만8천불대에서 다음

의 대표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는 3만불대로37)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한

다. 이곳에서는 복지철학과 함께 제도성숙도를 반영하는 복지국가유형도 

구별을 한다. 복지국가의 구조변동은 OECD SOCX의 9개 사회정책의 변

화로 판단하고자 한다. 다음은 OECD 복지선진국에서 관찰된 변동이다.

〈표 5-1〉 소득증대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별 구조변동

 

37) 장기적 가정에 근거한 본 연구의 가정으로는 2013년에 3만 불이 된다. 그러나 3만 불

이 되는 시기보다는 그 수준에 따른 변화가 중요하다.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것은 그 만큼 변화를 위한 노력이 더 집중적으로 되어야 하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여

유가 있나를 결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단 소득이 변하면 재정능력도 그 

만큼 성장했다고 가정하여 축적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응하는 보건

복지지출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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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변동에 따라 OECD SOCX 사회정책 분야 9개로 나타내어지는 보건

복지분야 지출의 구조변동은 이들 분야에서 지출과 비중이 소득증가에 따

라 어떻게 증감했는가를 보고 판단하고자 한다.

  이때 구조변동을 관찰하는 관점으로서 OECD 평균은 전체적 경향으로 해

석한다. 그리고 북구형과 대륙형은 고복지로 해석하고, 영미형은 저복지로 해

석한다.

  다음에서 소득변하에 따른 지출변동의 증감을 따질 때 증가, 약한 증가, 

약한 감소, 감소의 구분을 사용한다. 그 기준은 소득증가 시 3만불 대의 

수치에서 1만 8천불 대 수치를 뺀 차이의 부호가 양수이면 증가, 음수이

면 감소이며, 그 차이의 크기가 소수점 한자리의 수치이면 증가 혹은 감

소이고, 소수점 두 자리 수 이하이면 약한 증가 혹은 약한 감소이다. 이러

한 기준에는 물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찰에 의해 상대적

인 비중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그 기준의 유용성 여부가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라 생각된다.38)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소득변동

에 따른 보건복지재정의 구조변동을 나타낸 것이 <표 V-1>이다.

  먼저 OECD평균의 전체적 경향을 보면 가족, 노령, 보건,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주거, 근로무능력관련 급여는 전체적으로 약한 증가 이상을 보

이고, 기타는 아주 약한 감소로 현상유지 수준을 보인다. 유족과 실업은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영역과 복지국가 유형구분에 따른 소득변동에 따른 보건

복지 재정지출 구조변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 경향이 있는 경우>

  — 가족은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고, 유족은 모든 유형에서 감소하고 있

다.

38)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차이는 뒤의 <표 V-2>의 A-B의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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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증가나 약한 감소와 같이 중간적인 경우>

  — 주거는 북구형의 증가 외에 모두 약한 증가를 보여 전체적으로 약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 기타(주로 공공부조의 현금급여)의 경우 북구형과 대륙형은 증가와 

영미형의 약한 증가를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약한 증가의 현상유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고복지와 저복지에서 패턴이 있는 경우>

  — 고복지인 북구형의 경우 보건, 노령 그리고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는 

감소하고, 반면 실업, 적극적 노동정책은 증가하고 있다.

  — 저 복지인 영미형의 경우 보건, 노령 그리고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는 증가하고, 반면 실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감소하고 있어 북

구형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저복지인 영미형과 가장 고복지인 북구형 사이에 위치하면서 역시 

고복지인 대륙형에서는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북구형과 같음)과 

함께 노령과 보건(영미형과 같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는 감소하고 있다.

<시사점> 

  위에서 소득이 1만 8천불 대에서 3만 불대로 변화할 때 OECD 복지선

진국에서 관찰된 보건복지지출의 구조변동을 살펴보았다. 이에서 도출되

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가족분야의 지출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로부터 소득이 증가할수록 신 위험과 관련된 가

족분야의 지출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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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인 현금급여 중심의 공공부조분야는 소득증가에 따라 고복지인 

대륙형과 북구형에서는 증가, 그리고 저복지인 영미형에서는 약한 

증가를 보이고, OECD 평균적으로는 현상유지에 가까운 약한 증가

를 보여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분야라 볼 수 있다. 이는 현급급

여 형태의 공공부조에 대해 부정적인 일반적인 현재의 경향을 고려

할 때, 모든 복지국가 유형에서 이 분야에 거의 변하지 않는 핵심부

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이 분야에서 구조조

정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즉 고복지 국가

인 북구형과 대륙형에서 저복지 국가인 영미형보다 작은 차이지만 

더 증가하고 있다. 

  — 주거는 소득증가에 따라 고복지인 북구형에서는 증가, 대륙형과 영

미형에서는 약한 증가를 보이고, 평균적으로는 약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분야로 볼 수 있겠다. 

  — 보건복지지출 중 가장 비중이 큰 두 가지인 보건과 노령은 인구고령

화 등 필요증가에 따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수준이 낮은 영

미형에서 다음의 고복지인 대륙형으로 가면서 증가하다가 가장 고

복지인 북구형에서는 감소하고 있어 증가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장 고복지인 북구형에서는 이미 재정능

력에 비해 충분히 증가한 보건과 노령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났

을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 고복지국가인 북구형과 대륙형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저복지국

가인 영미형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감소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 실업

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즉 고복지국가에서는 이들 분야에서 

소득변화에 따른 증가가 있었고, 저복지국가에서는 이들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다. 이를 통해 고복지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노동

관련 복지분야,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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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9)

  —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그리고 질병관련 

급여를 포함)의 경우 저복지지출국인 영미형에서는 증가하나 고복지

지출국인 대륙형과 북구형에서는 감소한다. 이는 고복지의 경우 이

미 충분한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구조조정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저복지의 경우에는 이 분야의 부족한 급여에 확충이 일어

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유족은 전 복지국가 유형에서 소득증가에 따라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 분야의 수요가 다른 부분에 비

해 안정적이거나 감소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한 보건복

지재정의 적정규모와 구조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제2절 국민소득 3만 불 시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의 적정

규모와 구조

  위에서 국민소득의 증가와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구분에 근거한 보건복

지재정의 구조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국민소득 3만 불 시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적정규모와 구조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전제 혹은 관점 그리고 대안들을 그대로 들어내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가능하면 객관적인 기준을 

39) Esping-Andersen, 1990, p.28. 즉 북구형의 사민주의에서 고복지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일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가장 적은 사람이 이전소득에 의지해 

산다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관련 복지분야인 실업과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이 중요하다. 즉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이 안전망으로서 뒷받침 해주

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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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변화의 방향은 앞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서(2020년) 결정요인을 고려한 국제비교에 의해서도 

전체적으로 복지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기본적인 위치도 공공적인 기본틀

이 아직은 부족한 복지개발국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증가

가 적정한 방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가 수준과 구성에 있어서는 

소득증가에 따른 기존 복지선진국의 증감과 분야의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

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 구성과 수준의 도출 방향과 원칙>

◦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기준으로 적정규모의 상대적인 위치와 크기를 규정하는 방안

을 생각할 수 있다.

◦ 일반원칙은 현재 우리나라의 OECD SOCX 공식자료가 있는 2003년과 

3만 불 시 OECD 수준 사이의 차이를 메우는 방법이다.

  — 차이를 적극적으로 메우는 경우는 OECD평균과의 차이를 사용한다. 

이는 고복지인 북구형과 대륙형은 아직 우리에게 부담이 크다고 생

각되기 때문이다.

  — 차이를 소극적으로 메우는 경우는 영미형과의 차이를 사용한다.

  — 그러나 분야특성에 따라 다른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사용하여 차

이를 메운다. 일반적으로 전제되는 사실 외에 위에서 살펴본 소득증가 

시의 기존 OECD 선진국의 변화방향과 우리나라 기본여건이 주된 근

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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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불 시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의 가능한 적정 구조와 규모 도출>

◦ 노령, 보건, 가족, 장애 등이 순서대로 차이가 큰(2%p 이상) 분야이다.

  — 노령 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도입과 연금개혁으로 나름대로 대

처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보다 더 중점을 둘 경우에는 세심한 주

의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서 우리나

라 현재 보건복지지출 구조가 장기적인 수혜연령으로 볼 때 노령인

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최준욱 외, 2005:228~230) 노령분야에서 기본

틀을 확충할 때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현재에 스스로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는 계층에까지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보건 분야에서는 현재 국제비교 상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건강보험

과 의료 이외에 건강투자적인 지출이 중점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가족 분야는 신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주된 분야이면서, 인적자

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인간에의 투자 분야이고, 특히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부분(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등)이 있

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사업 분야가 되어야 한다.40)

  —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분야41)는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부족한 분야이

어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덧붙여 새로이 강조되고 있

는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능력제한자들의 자립에도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 져야한다.

◦ 노령과 보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인당 GDP가 본연구의 장기적 가

40) OECD의 가족분야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비용, 다른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비용 그리고 출산 및 육아휴직이 그 중요한 내용이다. 그 구체

적 형태로는 가족수당, 출산전후 휴직과 육아휴직, 아동주간보호/가사지원서비스, 기

타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의 복지관련 지출이 이에 

속한다.

41) OECD 근로무능력관련 급여는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그리고 질병관련 급여를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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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하면 3만 불대로 되는 2013년에 각각 2.39%(공적연금과 노인

의 합), 3.23%(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합)의 실제 예측치가 있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6에 사용된 본 연구자의 계산).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륙형의 1만8천불 

대에서 3만 불대로 소득증가 시의 각각의 증가 1.5%p와 0,9%p를 더

해 노령은 3.89% 그리고 보건은 4.13%로 우리나라의 2013년 적정 규

모를 하고자 한다. 이는 이 두 분야에서 메우어야 할 차이는 너무 크

다고 생각되어 실제치의 자연스런 증가에 최소한의 복지선진국 증가

치를 고려한 것이다.

  유족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충분히 보장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

어 우리나라 2003년과 OECD평균과의 차이 0.36을 더하여 0.56%로 하였다.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와 가족의 영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OECD국가들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42) 그러나 가족이 보건복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근로무

능력 관련 급여가 보건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증가에 따라 작

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43) 우리나라는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의 경우 아직 

부족하기는 하나 선진국에서 이 분야의 효율화를 위해 일자리 복귀를 강

조하고 있어 현금급여의 적극적인 확대보다는 소극적인 확대를 선택하여 

영미와의 차이(1.1% 포인트)를 사용하여 차이를 메운다. 이에 의하면 3만 

불 시 1.60%가 된다. 가족의 경우는 모든 유형의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고,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처 그리고 앞으로 중요해지는 인적자본과 사회적자

42) 예를 들어 3만 불 시 OECD평균을 보면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는 2.58%이고 가족은 

2.38%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복지국가 유형과 소득수준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

된다(표 V-2 참조).

4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의 경우 영미형만 증가하고 북구형과 대륙형에서는 소득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한 반면, 가족의 경우는 모든 복지국가 유형에 있어 증가하였다. 따라

서 전체적으로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가족의 비중은 전체적으

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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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축적에 중요한 투자이므로 적극적인 OECD평균과의 차이(2.28% 포

인트)를 사용하여 차이를 메운다. 이에 의하면 3만 불 시 2.38%가 된다.

  주거와 기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OECD국가들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44) 우리나라의 기타는 OECD수준과 비슷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3만 불 시 OECD평균과의 차이

0.1%p(0.07의 반올림)의 증가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0.5%가 된다. 

주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분야이고, 모든 복지국가유형에서 증가하였

으므로 강한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OECD평균과의 차이 0.4% 포인

트(0.38%의 반올림)를 사용하여 차이를 메웠다. 이에 따르면 3만 불 시 우

리나라의 주거는 0.4%가 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의 경우 고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라 생각되

어 OECD평균과 우리나라와의 차이(0.56% 포인트)를 사용하여 차이를 메

웠다. 이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은 3만 불 시 0.76%가 된다. 실업의 

경우 고복지 국가에서는 증가하였지만 평균의 감소세를 반영하여 소극적

인 영미형과의 차이(0.4% 포인트)를 사용하여 차이를 메웠다. 그 결과 3만

불 시 0.5%가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본 연구의 장기가정에 따르면 

3만 불이 되는 2013년에는 보건복지재정 지출이 GDP의 14.72%가 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된다.45) 이는 앞의 <표 4-14>에서 우리나라의 적

정치로 상정한 저지출국 기대적정추정치의 2013년 16.28%에 근접하는 값

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제 전망치 중 제도의 도입까지를 고려한 한국보

44) 예를 들어 OECD 평균의 3만 불대를 보면 주거 0.38%이고 기타는 0.47%이어서 그 수

준이 비슷하다. 각 복지국가 유형과 소득수준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관찰된다(표 

V-2 참조).

45) 연금을 주로한 제도성숙도 차이 4%를 더하면 18.72%에 해당된다. 표 V-2의 한국 2013

년 적정 합계 부분의 괄호부분 참조. 또한 이 값은 앞의 <표 4-9>에서 한국이 영미형

으로 가는 경우 3만 불 시 영미형 평균 16.1%로 되고, 이에서 연금성숙도 4%를 제외

하여 12.1%로 가는 경우를 상정한 것과 역시 근접한 결과이다. 이때 12.1은 3만 불 시 

‘비전 2030’의 전망치 12.0과도 역시 근접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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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 주거 기타 합

OECD

평균

3만불(A)
6.78 

(30.13%)

0.56 

(2.49%)

2.58 

(11.47%)

6.00 

(26.67%)

2.38 

(10.58%)

0.76 

(3.38%)

1.28 

(5.69%)

0.38 

(1.69%)

0.47 

(2.09%)

22.50 

(100.00%)

1만8천불(B)
6.18 

(29.71%)

0.99 

(4.76%)

2.57 

(12.36%)

5.53 

(26.59%)

1.74 

(8.37%)

0.74 

(3.56%)

1.43 

(6.88%)

0.36 

(1.73%)

0.49 

(2.36%)

20.80 

(100.00%)

A-B
0.59 

(34.71%)

-0.43 

(-25.29%)

0.01 

(0.59%)

0.47 

(27.65%)

0.64 

(37.65%)

0.02 

(1.18%)

-0.15 

(-8.82%)

0.02 

(1.18%)

0.00 

(0.00%)

1.70 

(100.00%)

한국과 차이

(A-C)

5.50 

(35.28%)

0.36 

(2.31%)

2.08 

(13.34%)

3.10 

(19.88%)

2.28 

(14.62%)

0.56 

(3.59%)

1.18 

(7.57%)

0.38 

(2.44%)

0.07 

(0.45%)

15.59 

(100.00%)

북구형

3만불(A)
7.40 

(27.31%)

0.40 

(1.48%)

4.00 

(14.76%)

5.90 

(21.77%)

3.70 

(13.65%)

1.50 

(5.54%)

2.80 

(10.33%)

0.60 

(2.21%)

0.80 

(2.95%)

27.10 

100.00%)

1만8천불(B)
7.50 

(29.18%)

0.50 

(1.95%)

4.10 

(15.95%)

6.00 

(23.35%)

3.20 

(12.45%)

1.30 

(5.06%)

2.00 

(7.78%)

0.40 

(1.56%)

0.60 

(2.33%)

25.70 

(100.00%)

A-B
-0.10 

(-7.14%)

-0.10 

(-7.14%)

-0.10 

(-7.14%)

-0.20 

-(14.29%)

0.60 

(42.86%)

0.20 

(14.29%)

0.80 

(57.14%)

0.20 

(14.29%)

0.20 

(14.29%)

1.40 

(100.00%)

한국과 차이

(A-C)

6.20 

(28.84%)

0.20 

(0.93%)

3.50 

(16.28%)

3.00 

(13.95%)

3.60 

(16.74%)

1.30 

(6.05%)

2.70 

(12.56%)

0.60 

(2.79%)

0.40 

(1.86%)

21.50 

100.00%)

대륙형

3만불(A)
9.20 

(35.52%)

1.30 

(5.02%)

2.30 

(8.88%)

7.20 

(27.80%)

2.50 

(9.65%)

1.00 

(3.86%)

1.90 

(7.34%)

0.30 

(1.16%)

0.40 

(1.54%)

25.90 

(100.00%)

1만8천불(B)
7.70 

(32.08%)

2.20 

(9.17%)

2.80 

(11.67%)

6.30 

(26.25%)

2.10 

(8.75%)

0.90 

(3.75%)

1.60 

(6.67%)

0.20 

(0.83%)

0.30 

(1.25%)

24.00 

(100.00%)

A-B
1.50 

(78.95%)

-0.80 

(-42.11%)

-0.50 

(-26.32%)

0.90 

(47.37%)

0.40 

(21.05%)

0.10 

(5.26%)

0.30 

(15.79%)

0.00 

(0.00%)

0.10 

(5.26%)

1.90 

(100.00%)

한국과 차이

(A-C)

8.00 

(39.02%)

1.10 

(5.37%)

1.80 

(8.78%)

4.30 

(20.98%)

2.40 

(11.71%)

m0.80 

(3.90%)

1.80 

(8.78%)

0.30 

(1.46%)

0.00 

(0.00%)

20.50 

100.00%)

영미형

3만불(A)
4.50 

(27.95%)

0.60 

(3.73%)

1.60 

(9.94%)

5.80 

(36.02%)

1.90 

(11.80%)

0.40 

(2.48%)

0.50 

(3.11%)

0.40 

(2.48%)

0.30 

(1.86%)

16.10 

100.00%)

1만8천불(B)
4.30 

(29.25%)

0.70 

(4.76%)

1.40 

(9.52%)

4.90 

(33.33%)

1.20 

(8.16%)

0.50 

(3.40%)

1.00 

(6.80%)

0.50 

(3.40%)

0.30 

(2.04%)

14.70 

(100.00%)

A-B
0.20 

(14.29%)

-0.10 

(-7.14%)

0.20 

(14.29%)

0.90 

(64.29%)

0.70 

(50.00%)

-0.10 

(-7.14%)

-0.50 

(-35.71%)

0.00 

(0.00%)

0.00 

(0.00%)

1.40 

(100.00%)

한국과 차이

(A-C)

3.30 

(31.73%)

0.40 

(3.85%)

1.10 

(10.58%)

2.90 

(27.88%)

1.80 

(17.31%)

0.20 

(1.92%)

0.40 

(3.85%)

0.40 

(3.85%)

-0.10 

(-0.96%)

10.40 

(100.00%)

한 국

2003년(C)
(성숙도반영)

1.20 
(21.43%)

0.20 
(3.57%)

0.50 
(8.93%)

2.90 
(51.79%)

0.10 
(1.79%)

0.20 
(3.57%)

0.10 
(1.79%)

0.00 
(0.00%)

0.40 
(7.14%)

5.60 
(9.60) 

(100.00%)

2013적정
(성숙도반영)

3.89 
(26.42%)

0.56 
(3.80%)

1.60 
(10.87%)

4.13 
(28.06%)

2.38 
(16.17%)

0.76 
(5.16%)

0.50 
(3.40%)

0.40 
(2.72%)

0.50 
(3.40%)

14.72 
(18.72) 

(100.00%)

건사회연구원(2006)의 2013년의 값이 10.44%임을 고려하면, GDP의 약 4% 

정도를 더 확대하여야 상기한 판단기준에 의해 도출된 우리나라 3만불 시

의 보건복지적정지출에 도달할 수 있다.46)   

〈표 5-2〉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 구조와 우리나라의 적정규모

주: 한국의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타에 분류되었음. 의료급여는 보건으로 분류됨.

4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제4장 제2절 2) 이러한 지출 수준은 재정에서 경제의 비중이 

줄어드는 구조변화를 동반한다면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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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책영역의 비중을 보면 OECD평균의 경우 3만불 시 노령(30.13%), 

보건(26.67%), 근로무능력관련 급여(11.47%), 가족(10.58%) 등이 10% 이상

의 비중을 갖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보건(51.79%), 노령(21.43%), 근로무능력관련 

급여(8.93%), 기타(7.14%)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05년의 경우 보건

(46.29%), 노령(22.27%), 기타(10.77%), 근로무능력관련 급여(8.15%) 순으로 

비중이 높아서 우리나라 보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감소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불을 가정한 2013년의 적정 

보건복지재정의 지출구조를 보면 보건(28.06%), 노령(26.42%), 가족(16.17%),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10.87%)가 순서대로 중요한 지출이 되어 국민소득 3만 

불 시 OECD평균에서 보이는 중요도 순서에서 각각 보건과 노령 그리고 가

족과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의 순서만 바뀌고 전체 경향은 OECD 평균에 접

근해 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즉 보건의 비중이 노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OECD 평균과 같이 노령이 큰 구조로 갈 것으로 보

인다. 가족이 OECD 평균보다 커진 것은 도출과정에서 가족에 명확한 강조

점을 둔 것이 그 원인이다.

제3절 벤치마킹 가능한 국가분석을 통한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앞 절에서와 같이 평균적인 의미로 적정한 수준을 찾는 

것 이외에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킹 가능한 국가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한 가지 연구 방향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

한 방향으로 시도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추후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그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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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캐나다 미국 호주 스웨덴 덴마크

91년 65.8년 72.2년 83.5년 98.3년 111년

흔적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대로 이 연구 부분을 남겨 두

고자 한다. 

<벤치마킹 국가로 선정된 호주, 캐나다, 덴마크의 특성>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와 복지부 자문회의에서 우리나라 벤치마

킹 대상국가로서 결정된 것은 호주, 캐나다 그리고 덴마크이다. 이들 국가

를 선정하게 된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로, 세 국가 모두 복지국가의 위기 타개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의 예로 많이 언급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대상 국가로 적

당하다.

  — 둘째로, 호주와 캐나다는 영미형에 속하는 상대적인 저 복지국가로서 

우리나라와 복지수준과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아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도입 역사가 짧고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수준이 낮아 우리나라의 가까운 미래를 위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표 5-3〉 OECD 주요국가의 복지제도 도입역사(2008년 기준)

참고. 한국: 27년

주: 평균은 OECD 17개 국가의 평균임(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핀란드, 호주, 스위스, 뉴

질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 셋째로, 덴마크는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가 발달된 고복지 국가이나 최

근 혁신적인 조치를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 국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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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 가능한 호주, 캐나다 그리고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교>

  — 호주와 캐나다와의 차이는 3만불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차이가 

많이 좁아지나 덴마크와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덴

마크는 벤치마킹을 해도 먼 미래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 구조개혁에

서의 시사점은 여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 비중이 51.79%로 특이하게 높으나 앞으로 다른 

분야의 상대적 성장에 의해 다른 나라와 비슷한 비중으로 갈 것으로 생

각된다.

  — 캐나다의 경우 기타의 비중이 13.41%로 우리나라의 7.14%(2003년)나 

10.77%(2005년)보다 높다.

  — 덴마크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더 강화

하여 고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호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족부분의 지출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우리

나라가 가족부분을 확대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3만 불 시 가족 

부분의 비중이 18.69%). 

  — 고복지인 덴마크는 호주와 캐나다 보다 근로무능력관련 급여

(15.11%)와 가족(14.33%)의 비중이 높아 노령(26.35%)과 보건

(20.32%)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7%로 역시 높기는 하지만 호주(약 

57%)와 캐나다(약 63%) 보다는 낮다.

  — 고복지인 덴마크의 경우 노령이 보건보다 비중이 높으나 호주, 캐나

다의 경우 보건이 노령보다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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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 주거 기타 합

OE
CD

 평균

3만불(A)　 6.78
(30.13%)

0.56
(2.49%)

2.58
(11.47%)

6
(26.67%)

2.38
(10.58%)

0.76
(3.38%)

1.28
(5.69%)

0.38
(1.69%)

0.47
(2.09%)

22.5
(100.00%)

1만 8천불　 6.18
(29.71%)

0.99
(4.76%)

2.57
(12.36%)

5.53
(26.59%)

1.74
(8.37%)

0.74
(3.56%)

1.43
(6.88%)

0.36
(1.73%)

0.49
(2.36%)

20.8
(100.00%)

한국과
차이(A-B)

5.58
(33.02%)

0.36
(2.13%)

2.08
(12.31%)

3.1
(18.34%)

2.28
(13.49%)

0.56
(3.31%)

1.18
(6.98%)

0.38
(2.25%)

0.07
(0.41%)

16.9
(100.00%)

호주

3만불(A)　 3.9
(21.82%)

0.23
(1.29%)

2.45
(13.71%)

6.2
(34.70%)

3.34
(18.69%)

0.37
(2.07%)

0.72
(4.03%)

0.32
(1.79%)

0.34
(1.90%)

17.87
(100.00%)

1만 8천불 3.4
(20.96%)

0.29
(1.79%)

2.2
(13.56%)

5.25
(32.37%)

2.04
(12.58%)

0.7
(4.32%)

1.74
(10.73%)

0.23
(1.42%)

0.37
(2.28%)

16.22
(100.00%)

한국과 
차이(A-B)　

2.7
(22.00%)

0.03
(0.24%)

1.95
(15.89%)

3.3
(26.89%)

3.24
(26.41%)

0.17
(1.39%)

0.62
(5.05%)

0.32
(2.61%)

-0.06
(-0.49%)

12.27
(100.00%)

캐나
다

3만불(A) 3.97
(23.04%)

0.42
(2.44%)

0.99
(5.75%)

6.8
(39.47%)

1.08
(6.27%)

0.37
(2.15%)

0.78
(4.53%)

0.51
(2.96%)

2.31
(13.41%)

17.23
(100.00%)

1만 8천불 3.61
(21.73%)

0.39
(2.35%)

1.11
(6.68%)

6.14
(36.97%)

0.6
(3.61%)

0.5
(3.01%)

1.57
(9.45%)

0.53
(3.19%)

2.16
(13.00%)

16.61
(100.00%)

한국과 
차이(A-B)

2.77
(23.82%)

0.22
(1.89%)

0.49
(4.21%)

3.9
(33.53%)

0.98
(8.43%)

0.17
(1.46%)

0.68
(5.85%)

0.51
(4.39%)

1.91
(16.42%)

11.63
(100.00%)

덴마
크

3만불(A) 7.08
(26.35%)

0.01
(0.04%)

4.06
(15.11%)

5.46
(20.32%)

3.85
(14.33%)

1.75
(6.51%)

2.96
(11.02%)

0.66
(2.46%)

1.04
(3.87%)

26.87
(100.00%)

1만 8천불
　

7.34
(28.86%)

0.02
(0.08%)

3.27
(12.86%)

4.67
(18.36%)

3.25
(12.78%)

1.07
(4.21%)

4.18
(16.44%)

0.64
(2.52%)

0.99
(3.89%)

25.43
(100.00%)

한국과 
차이(A-B)

5.88
(27.64%)

-0.19
(-0.89%)

3.56
(16.74%)

2.56
(12.04%)

3.75
(17.63%)

1.55
(7.29%)

2.86
(13.45%)

0.66
(3.10%)

0.64
(3.01%)

21.27
(100.00%)

한국

2003년(B) 1.2
(21.43%)

0.2
(3.57%)

0.5
(8.93%)

2.9
(51.79%)

0.1
(1.79%)

0.2
(3.57%)

0.1
(1.79%)

0
(0.00%)

0.4
(7.14%)

5.6
(100.00%)

2013적정 3.89 
(26.42%)

0.56 
(3.80%)

1.60 
(10.87%)

4.13 
(28.06%)

2.38 
(16.17%)

0.76 
(5.16%)

0.50 
(3.40%)

0.40 
(2.72%)

0.50 
(3.40%)

14.72 
(100.00%)

〈표 5-4〉 벤치마킹 가능 3개국과 우리나라 복지지출 구조의 비교

<덴마크의 개혁에서 특징적인 것>

  — 사회투자 개념에 입각하여 기존 소득보장 체계를 개혁하고 공보육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최근 EU와 OECD 정책보고서에서 가장 자주 대안적인 모델로 제시

되고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1990년대 덴마크는 관대한 사회보장, 높은 노동이동률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훈련 간에 존재하는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모델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에서 네덜란드를 능가하는 유연성과 국

가경쟁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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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이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을 결합하되, 단순히 소득보장

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높은 고용률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러한 덴마크의 모형은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고복지와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 모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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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적정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1. 보건복지재정 적정화의 원칙과 방향의 의미

  본 절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보건복지재정투자의 적정화에 관한 논의를 종합

하여 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를 위한 

원칙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 적정화 의사결

정 시의 준거점으로 이해를 하고,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의 방향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본출발점에서 출발하여 

여건과 변화를 반영한 지출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보건복지 재

정투자의 적정화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 한다. 보건복지재정 지출의 내용에 대한 결정은 결국 지출의 내용(항목), 수

준과 구성으로 표출이 된다.

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를 위한 원칙: 선택과 집중

  이론적으로 주어진 자원(혹은 재원)의 제약 하에서 주어진 목적을 최대

화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목적에 대한 각 지출의 한계기여가 동일할 때까

지 지출을 하는 것이 적정한 재정투자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목적을 한 가지로 정하는 것도 힘들고47), 정해져도 이에 대한 

47) 한 가지로 목적을 통일하려면 가장 추상적인 수준으로 가야한다. 예를 들면 ‘삶의 질’ 

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그 이하의 추상수준에서는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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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한계기여를 실증적으로 구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도 현실

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최적을 구하

기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가급적이면 객관적 지

표를 사용하여 계속적인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차선의 대책이 될 수 있

다.48)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적정화를 위한 원칙은 선택과 집

중이 될 수 있다. 이는 주어진 제약 하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원칙이지만, 현재의 보건복지 재정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상의 제한이 보건복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유연화 등에 의해)에 비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수단이 거

시경제적인 저성장과 재정압박에 의해 제한되는 문제상황이라는 것을 고

려하면 가장 우선적인 의사결정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선택과 집중에서 먼저 고려되는 선택의 대상으로서는 효과와 효율성이

라는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 중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가를 선택

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49)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가능한 것은 되도록 민간에게 맡기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다음으로 일단 공공에서 하기로 결정한 지출들에 대해서 재정지출의 

제한과 효과 및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범주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선택과 집중에 

관한 전체틀로서 사용될 수 있다.

48) 차선의 이론(the theory second best)에 의하면 이러한 부분적 개선이 차선을 위한 필

요조건도 아니고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른 영역과 분리 가능한 경우, 혹은 파레토 최적을 충족시키지 않는 부

분의 영향력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아주 작다면 이러한 부분균형적 접근방법에도 상

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정기준, 미시경제이론, 서울: 경문사, 1986, 

pp.512-515).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부분균형적 접근방법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납득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9) 고영선 외,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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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보건복지지출의 기본적인 두 가지 사회경제적 의미와 해당 수

단 간에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 두 가지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의미는 

사회의 평화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다. 전자는 역사적으로 먼저 인식된 

의미이며 객관적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지출

이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적 물질적 자유를 부여하고 평등적인 사회적 정의

를 구현하여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 실현수

단으로서 전통적인 복지국가와 관련된 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가 주로 사

용된다. 후자는 복지제도가 확충 발전되고 사회여건이 변화(저출산 고령

화, 세계화, 지식경제 등)함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되게 된 보건복지지출의 

의미이며 경제가 복지시스템의 물질적 기반이라는 현실적인 사실에 기반

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세계화와 지식경제화 등에 기인한 경쟁심화와 

노인인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신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가 인적사회적자본이며 이와 관련

하여 인적사회적자본 형성과 축적에 관련된 보건복지지출이 의미가 크다

는 것이다. 그 실행수단은 인적사회적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하는 보

육, 건강투자 등의 투자적인 보건복지지출이다.

  이 두 가지 보건복지지출의 기본적 사회경제적 의미는 상호보완적 관계

와 함께 제약적 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보완적이라는 말은 경제는 

사회평화를 위한 보건복지지출의 물질적기반이 되고, 반대로 사회평화에 

의한 사회의 존속은 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다. 상호제약적 관계라는 것은 경제관점에서 재정적지속가능성

을 위해 사회지출을 줄일 때 사회적 가치에 의해 용인되는 수준이하로 줄

이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줄이는 것이 힘들게 되며50), 반대

로 사회평화를 위한 지출이 과다해지면 여러 가지 경로로 경제적 지속가

능성을 침해하게 되어 한계가 발생한다.51)

50) 주로 사회통합의 저하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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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한 두 가지 의미의 내용과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에서 사회평화를 확보하는 전통적 보건복지지출을 가능한 낮게 유지

하면서 가능하면 최대한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투자적 지출을 확

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과 집중방향이 된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보건복지재정의 확대여력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

의 범주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a. 구조적 변화로 보이는 재정의 경제부문감소를 보건복지부문 증가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경제부문과 증

가하는 보건복지부문의 새로운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b. 보건복지제도 안에서 지출구성으로 볼 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재정건전

성 조치를 통해 상당한 재원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공공부문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개인

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이 분야의 기본 선택방향이라 생각된다. 연

금보험의 경우 현재와 같이 다층소득보장으로 나아가 기업과 개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방향이 된다고 생각되며, 각종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계속 이루어 져야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특히 그 증가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재정안정화 조치가 긴요하다. 

장기적으로 총액예산제, DRG 등의 지불보상제도개편이 기본적 선택

의 방향이 되며, 공공과 민간을 합쳐 낭비적인 과잉보장이 되지 않도

록 하는 전체적 틀을 미리 고려한 상태에서 민간보험의 역할을 늘려

가는 것도 다른 중요한 선택방향이 되겠다.

  c. 재정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출의 효과가 높은 목표집단 제한 지출

51) 예를 들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충분히 기여를 못하는 과다한 부분의 지출은 소비성이 

되어 다른 분야의 더 유망한 투자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과다한 보건복

지지출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건전한 가치기반의 침해, 자

원의 낭비, 노동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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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ing)이 보편적인 지출보다 주가 되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생각되나,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여 투자적 의미가 확실한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투자의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 지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 늘어날 고령지출의 경우 투자적 

의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필요

가 있는 노인에 한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지만, 노동력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보육 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과 같은 경

우에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 보편적 지출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사회평화 확보의 의미가 강한 지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

하는 투자적 지출 각각의 안에서도 적정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

의 경우에는 근로무능력자를 중심으로 한 2차 안전망인 기초보장이 핵심

이 되지만,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가능하면 제한된 근로능력이 있는 사

람들일지라도 일을 통한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1차안전망으로 이동시키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업

이나 분야 그리고 사업 간 혹은 분야 간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산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나 분야로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선

택과 집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3. 보건복지재정의 적정화 방향

  보건복지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국가의 역할과 적정화 논의 틀은 보건복

지시스템이 사회적 위험에 의해 발생된 보건복지요구라는 문제를 해결하

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목표하는 결과인 삶의 질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인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을 잘 달

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즉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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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을 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규칙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 재원조달까지 

만을 하고 공급은 민간에 맡기는 역할, 그리고 공급까지 직접 하는 역할

의 3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뒤의 역할은 앞쪽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것

으로 전제한다. 각각의 역할에서 민간과의 분담이 문제가 되겠다. 조정자

의 역할의 경우는 민간에 자치를 맡기지 않는 한 주로 정부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 역할이라 상정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첫 번째로 보건복지재정의 적정화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은 보건복지 관련 재화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가

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가치재

(merit goods)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Musgrave(1987:452~453)에 따르면 가치재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회의 

가치나 선호를 받아들여서 생산되는 재화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

다는 가치판단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동어반복적 이다. 즉 역사적으로 그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형성된 가치나 선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

한 동어반복적인 성격을 조금 완화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소비에 대한 

효용의 긍정적 외부성에 근거한 경우와 가부장적 온정주의에서와 같이 개

인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나 소비행위에 대한 교정에 근거한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해명의 근거를 제공한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사

회의 가치를 수용하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 삼는 보건복지 관련 재화는 생산과 소비를 위한 평가

가 단순히 소비자 주권이라는 규범(the norm of consumer sovereignty)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규범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상기

한 가치재의 범주에 해당한다.52) 이렇게 사회의 가치에 의한 생산과 소비

52) Musgrave(1987, p.452)의 경우 사회적 규범을 ‘유기적 공동체’(organic community)를 

전제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역사적 결과물로서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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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기본이 되는 경우 더 이상은 뒤로 물릴 수 없는 국가의 핵심적 역

할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국가가 보장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을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53) 54)

이러한 필수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넓게 결정될 지는 구체적 

시점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문제의 긴급성,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문제해

결 의지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되지만55) 이렇게 국가가 보장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56) 따라서 보건복지재

정 적정화의 방향은 어떻게 이러한 국가 필수의 영역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공공의 틀을 확립할 것인가가 출발점이 되겠다. 이는 복지의 부담을 

줄이는 논의는 국가가 필수의 영역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하

고 난 후에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의 필수적 역할의 영역으로서 공공의 틀을 확립하는 과제를 

우리나라가 해결하고 있는가에 관한 판단이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 적정

화의 판단을 위한 기본여건이 되겠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두 그룹의 국가를 구분하였다. 한 그룹은 복지선진국으로서 총사회복

는 소비자 주권의 개념과 관계된 것으로서 사회적 규범과 구별하나 본 연구에서는 그 

구별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어 후자까지도 사회적 규범으로 보고자 한다.

53) 필수적 부분의 의료에서의 논의는 ‘유근춘 외, 공공의료의 역할 재정립 및 운영혁신방

안: 성과와 재정적 동기의 관계에 기반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pp. 59-61’. 단 

용어가 의료적 필요가 관련된 경우를 필수의료라 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에 의한 

필수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용어는 필수의료가 아니라 기본필수의료 혹은 실질보장 기

본필수의료를 사용하였다. 

54) 여기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구

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확정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모두 생각하

는 필수적 부분의 존재에 대한 일반적 동의는 있다고 전제한다.

55) Lampert, Heinz and Althammer, Joerg, Lehrbuch der Sozialpolitik, 수정 8판, 2007, 

pp.167-169.

56)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경우에는 시민과 재산의 보호라는 기본적인 국가 역할 이외

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건복지영역에서의 개입도 필

수적인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전제

하고 이에 따른 국가개입의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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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충분히 큰 국가들이다. 사

회복지에서 공공부문의 비율이 압도적인 국가들의 경우는 공공지출을 어

떻게 줄이는 가가 중요 문제이고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에 변화가 

없어도 공공부문의 부담이 민간으로 이전되기만 해도 성공적인 결과로 평

가하고 있다. 다른 그룹은 복지발전도상국으로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

중이 크지 않아 미처 공공부문의 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가하는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민간부문에서 조달하려는 

국가들이다. 복지개발도상국들이 민간재원을 늘이는 이유는 앞의 선진국

들과는 달리 증가하는 사회복지욕구를 채우기에는 공공부문의 재원이 크

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상 두 그룹의 국가에 관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말

할 수 없어도 사회복지가 갖는 외부성과 가치재적 성격을 고려하면 지나

치게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시장)에 의존하는 것 모두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합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재원과 공급 상의 공공과 민간의 적정한 역할 분

담을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적정한 역할 분담을 찾아내는 과정의 출발점은 상

기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국가의 필수적 역할의 영역으로서 

공공의 틀을 확립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앞에 

언급한 두 가지 국가 군 중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국제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OECD 사회지출자

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재정분담 유형에 있어 복지선진국에 

속하는지, 아니면 복지발전도상국에 속하는지를 판단해보면 우리나라는 사

회복지부문 재정에서 공공부문이 충분한 크기를 차지한 적이 없었으면서 

동시에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공공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확

대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복지발전도상국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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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가 시장우선의 영미형 복지선진국가들에서 보다도 국가의 책

임정도가 아주 낮고, 반면에 시장에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

건도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정화 관련 보건복지 기본상황에 대한 논의가 본 연구에서 갖

는 함의는 적정성의 방향에 대한 일반적 방향 제시이다. 즉 우리나라는 

복지발전도상국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재정 적정화는 

이러한 기본적 상황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상

황규정에 따르면 외부성이나 가치재적 성격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와 이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복지발전도상국에서의 적정성은 전체 사회복지재정

의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충분한 공공부문의 비중이 유지될 때 확보된

다. 이 때 형평성은 물론 비용효과성도 제고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

각된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는 공공부문의 증대가 갖는 정부실패의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통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는 경제성장기에 보건복지분야 공공부문의 기본틀을 충분히 확보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효율성의 문제를 다루는 복지선진국과 다르

게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와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서는 후발국으로서 선진

국이 이미 겪은 문제를 참고하여 좋은 점을 취하고 나쁜 점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지출의 성패는 얼

마나 선진국의 경험에서 잘 배워서 이를 창조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

는 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잘 배우고 실증적

으로 우리나라의 사실을 잘 파악하여 보건복지재정지출의 선택과 집중을 잘

함으로써 여러 지출분야 간의 균형을 잘 잡아 실제 보건복지문제를 감당해 

내면서도 제한된 재원의 제약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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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순차적으로 겪었던 경제 팽창기의 사회보장확대와 세계화경쟁시대

의 복지구조조정을 동시에 하여 압축적 발전을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현재의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는 과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한 사회가치적 기본출발점에서 시작하여 경제사회적여건변화가 제

기한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기본여건을 반영한 적정화 방향이 어떤 구체적 

보건복지지출의 내용(항목), 수준 및 구성을 보일 것인가는 앞에서 언급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이라 생각되는 

두 가지 기본적 사회경제적 의미에 기반하여 도출된 핵심 및 중점 지출분

야에 대한 논의를 하고 다음절에서 관련된 핵심정책 과제를 다룬다. 

4. 핵심 및 중점 지출분야

  앞에서 보건복지지출의 기본적인 두 가지 사회경제적 의미의 내용과 상

호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에서 사회평화를 확보하는 전통

적 보건복지지출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최대한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투자적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과 집중방

향이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따르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회평화와 관련된 구사회위험에 대한 대처분야와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국제경쟁심화 및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처분야가 핵심분야가 되고 

각각의 핵심분야에서 중점 지출분야를 생각할 수 있다.

<구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분야>

  구 사회위험에 대한 대처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본적 초석으로서 중요

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한 사업 중 가장 중점적인 지출분

야는 근로무능력자를 기본대상으로 한다고 생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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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부분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내실화와 각종 전달체계 문제 해결 

등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 기타 구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분야에

서 중점적인 지출분야는 그 지출비중이 가장 큰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분

야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 분야에서도 내실화와 효율화를 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신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적인 지출 분야>

  경제와 사회 양 측면 환경의 변화 모두에서 요구되는 보건복지재정의 

역할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하는 투자적인 것이

다. 따라서 보다 투자적인 사회지출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들에 

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문헌 등에서 논의되는 것을 참조

로 중점지출분야를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주기적 사전예방적 투자는 앞에서 우리나라

가 부족하며 투자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가족분야에 속하면서도 가

장 투자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는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투자적 조치도 속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 사전예방적 건강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역량형성은 앞에서 본 우리나

라가 부족한 비 의료적인 보건분야로서 역시 투자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비교해 차이가 컸던 분야로서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 OECD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능력제한자들의 역량형성 및 

근로보장의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타 투자적인 분야로서 자활사업개편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등이 주요사업으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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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점분야의 핵심정책과제

  본 절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핵심지출분야의 중점지출을 할 때 무엇이 

핵심정책과제가 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초생활보장부문의 내실화와 효율화57)

<기초생활보장부문의 사회경제적 의미>

  사회투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

하고 건강한 사회성원으로서 자신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심리적인 문제

를 가지고 있으며, 병들고 나이 들어 근로능력이 상실된 집단은 늘 존재

하기 마련이다. 이들에 대해 근로를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이들의 기초보장을 돕는 것

이 사회적 가치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장기

적인 안정적 성장의 기반이 되며, 일정부분 내부수요를 보강하는 면이 있

어 경제에도 기여를 하는 부분이다.

<정책여건>

  우리사회의 빈곤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

며, 단기적으로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향

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목해야 할 환경변화는 근로연령집단의 빈곤화 

문제라 생각된다.

57) 노대명 박사의 집필부분임. 양재진 외(2008)의 정형선 집필부분의 일부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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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황 및 당면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중추적 공공부조제도

이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 생

각된다.

  첫째로, 약 500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최저생계비 기준) 중 153만 명을 

보호함에 따라 매우 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58) 

  둘째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효과가 

미흡하여, 장기적으로 복지의존성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이다.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중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성하는 각 급여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빈곤층의 다양한 욕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능

력 유무에 따라 생계급여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선 고용지원 후 소득보장의 원칙

을 적용함으로써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하면서 소득보장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기 추진전

략이 필요하다.

  — 현행 최저생계비가 1~2인 가구의 기초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

58)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노인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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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계적으로 최저생계비의 계측 및 적

용방식을 개편하는 현실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급여상한액을 독립적으로 계측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주거급여를 분리함으로써 빈곤층의 주거복

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

거급여의 도입은 주택가격 및 임대료 인상에 따른 빈곤층 및 서민

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자활사업을 분리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연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활사업을 분리하는 경우, 취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체계 및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적 효율성과 탈수급성과 등에 대한 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빈곤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크게 두 가지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전달체계 

중심으로 육성한다.

  —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에게는 현물급여를 공급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실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

급여와 자활급여(일자리 제공)가 일차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지원 사

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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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적 지출부문

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주기적 사전예방적 투자59)

  이 투자적 지출부문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비교에서 크게 뒤떨어졌

던 가족분야의 중심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그 내용은 신 사회위험에서 강

조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투자적 지출 중 중요한 부분인 보육 등

을 포함한다.

<아동‧청소년 즉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서 생애주기적 사전예방적 

투자가 갖는 사회경제적인 의미>

  각 생애주기에서 독특한 취약점에 대해 사전예방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정상적이고 능력을 갖춘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이는 인적자

원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

다. 또한 낙오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낙오자로 인해 발생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한다.

<향후정책을 위한 전략>

  크게 모든 아동‧청소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역량강화 전략과 빈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자립‧자활기반 구축전략의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전자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권리증진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다양한 활동기회 제공 및 글로벌 역

량강화를 통해 미래 핵심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 하

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다. 후자는 빈곤‧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

59) 복지부 관련 정책자료와 OECD 및 World Bank의 관련 자료 그리고 양재진 외(2008)

의 정형선 집필부분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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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집단 투자기회 주요 부분 및 영역 기대된 결과

영아 및 
유야기
(0~5세)

◦ 태아기, 분만기, 신생아 보호
◦ 아동보호(모유수유, 면

역, 아  동 질병관리)
◦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
◦ 여성 및 가정에 대한 

대출지원‧교육

◦ 보건
◦ 수송, 농업
◦ 건강
◦ 교육
◦ 사회적 보호
◦ 금융

◦ 영아 및 아동 시망 감소
◦ 발병 및 장애 감소
◦ 신체 및 지능 개발
◦ 초기 중도탈락 및 사회

적 배제 가능성감소 

학령기 
아동

(6~12세)

◦ 사회적 기반 수송시설 
및 학교 기반시설 개선

◦ 교사 임용 및 훈련
◦ 학교 보건 및 영양 

프로그램
◦ 여성 및 가정에 대한 

대출 지원

◦ 수송
◦ 교육
◦ 보건 및 영양
◦ 금융

◦ 학교 등록률 증가, 
학업성취도 향상 및 
중도탈락률 감소

◦ 기초기능 및 능력의 향상

초기 
청소년기
(12~18)

◦ 중등교육 기회
◦ 직업체험 기회
◦ 생애기능습득 기회
◦ 통합적인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 청소년 중심의 

재생산적 보건 서비스
◦ 취약청소년을 위한 지역 

사회 기반의 재활서비스
◦ 미성년자 법적 보호, 

아동 및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 교육
◦ 비형식교육 및 

사회개발
◦ 스포츠 활동
◦ 보건
◦ 사회적 보호 및 

사회성 개발
◦ 청소년 사법

◦ 생활기술 개선
◦ 사회응집력 개선
◦ 건전한 라이프스타일
◦ 임신, HIV/AIDS, 

폭력의 위험의 감소

후기 
청소년기
(18~24세)

◦ 형식교육 시스템에서 
중도탈락 청소년을 
위한 치료교육

◦ 청소년 보건 서비스
◦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 사회‧경제‧정치 

시스템에서의 권한 

◦ 교육
◦ 비형식교육 및 

사회성 개발
◦ 보건
◦ 노동
◦ 스포츠
◦ 청소년 사법

◦ 생산성 향상
◦ 재생산적 보건 개선
◦ 청소년실업 감소
◦ 폭력 및 범죄 감소
◦ 사회응집력 증가
◦ 사회적 통합 향상
◦ 안전개선

망 구축‧운영을 통해 올바른 성장과 사회진출 지원 및 위기청소년의 보호

와 지원을 하는 전략이다.

<향후과제>

  생애주기에 따른 다음 표의 투자기회를 이용하여 향후 세부과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표 6-1〉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요 투자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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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및 참여
◦ 청소년과 함께하는 

국가청소년 정책
◦ 청소년의 법적 보호

  위에서 언급된 정책의 핵심정책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보편적인 역량강화 사업>

◦ 시민역량 제고를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 아동․청소년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및 활동 프로그램지원 강화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아동정책>

◦ 아동에 대한 투자는 사회투자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핵심전략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

  — 첫째, 희망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의 확

대와 아동과 그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적극

적 인간변화형 아동정책을 개발․추진해 나가야 할 것

  — 둘째, 아동복지정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등 기관 간에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 셋째, 장기적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고려하고 보육 등 아동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며, 이를 위해 아동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

  — 넷째, 위험에 처한 아동 들을 위한 사업, 예를 들어 국외입양 중단을 

위한 종합대책,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 및 가족 지원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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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사업도 이루어져야 함

<보육정책>

◦ 보육정책의 향후 과제는 좋은 품질의 보육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

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 좋은 품질의 보육서비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

장구조 개혁이 필요

  — 첫째, 보육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 이를 보조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은 참여율이 제한되어 있음.

  —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설계가 적극 검

토될 필요

  — 셋째, 취업부모의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지원이 필요 

<위험에 처한 청소년 대책>

◦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및 내실화

  — 가정해체,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자

원(상담, 의료지원, 법률자문, 학업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 청소년 발견에서 상담․보호․자립까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내에

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나. 사전예방적 건강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역량형성60)

  보건분야는 OECD 사회정책분야 중 우리나라가 3만불 소득수준 시의 

OECD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분야이다. 그러나 일반

60) 양재진 외(2008)의 정형선 집필부분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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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 비중에서 보듯이 최근으로 올수록 우리나라 의료분야의 증가속

도가 커서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보건분야에서는 의료이외의 건

강투자적인 분야의 지출이 중점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투자의 사회경제적 의미>

  건강투자는 저출산‧고령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등 사회경제적 여건

의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인적자본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하버드대학의 제프리 삭스는 건강은 투자재로서 양질의 인적자본을 확보

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

버드대학의 블룸 교수는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논의를 결합한 노동생산함

수의 추정을 통해 기대여명 1년 연장 시 GDP가 4%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Bloom 외, 2001).

<향후과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한 지출구조를 투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투자 효율적으로 전

환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투자재로서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즉 

건강증진사업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된 정책의 핵심정책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생애주기별 건강투자>

◦ 영유아, 임신여성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 청장년에 대한 건강투자

◦ 노인에 대한 건강투자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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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료 시스템의 구축>

◦ 자발적으로 민간의료공급자들이 기초예방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

티브구조 형성

◦ 기초예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

련 서비스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확대함.

◦ 당뇨병 등 만성관리질환 관리 담당 의사‧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

다.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능력제한자들의 역량형성 및 근로보장61)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는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그리고 질병관련 급

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3만 불대 지출수준보다 크

게 낮은 정책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근로무능력 관련 세 가지 분야 

중에서 장애를 투자적 지출의 우선적 영역으로 다룬다. 이는 그 대처방식

에 유사성이 있고, 장애분야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투자적인 장애관련 지출인 역량형성 및 근로보장의 사회경제적 의미>

  현재 OECD 국가에서 강조되는 방향은 장애수당과 상병수당을 받는 사

람의 수를 줄이고 이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들

의 경제적 활동은 사회보장과 조세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긴요하다. 

또한 장애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고, 하기를 원한다.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피하고 좀 더 높은 소득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의 입장에서

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경제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므로 잠재적으로 전

형적인 윈-윈 정책이다.

61) OECD의 관련문헌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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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정책을 위한 전략>

  국가적 사전개입을 통해 장애인의 발생확률을 줄이고,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여 수급자로 되는 것을 줄인다. 적시에 행해지면

서 목표가 잘 겨누어진 그리고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을 통

해 장애관련 수급자들이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갖도록 한다. 

<향후 정책과제>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이동에 관한 장애를 제거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증진

◦ 장애인 정책의 기준을 의학적 기능손상 정도에 두기보다는 근로능력 

유무에 두어 정책입안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실시

◦ 개별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사

례관리 실시

◦ 질병상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장애평가절차의 강화를 통하여 장애급

여 수급절차를 강화

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자활지원정책62)

<정책환경>

  현재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고용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시장 활

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저임금‧고용불안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62) 노대명 박사 집필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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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계층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의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 각 개인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고용정책을 개편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노

력이 필요

  — 이미 빈곤화되었거나 빈곤위험에 노출된 집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

이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개발이 필요

<정책현황 및 당면문제>

  주요 지원정책으로는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이 있다.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직면한 문제는 아

래와 같다.

  — 취업애로계층 및 근로빈곤층의 규모에 비해 이들에게 고용지원 프로

그램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적어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

이다.

  — 자활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재정을 통한 인건비 지원사업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수익창출을 통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 지원대상 대부분이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소득보장

과 고용지원 프로그램 간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은 서비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시장’형성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다.



제6장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 방향 및 정책과제 197

<정책의 개편방향 및 추진전략>

  향후 취업애로계층 및 근로빈곤층 대상 고용지원정책의 개편방향은 아

래와 같다.

  먼저 기존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개편에 주력하는 단기 

개편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과

계약방식과 공공부문사업위탁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

다.

  —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

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개별 고용지원사업을 평가하여,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종합개편방안을 수립하는 장기 개편방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서비스가 수요자 친화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고용지원정책과 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간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해

야 한다.

  위에 언급한 개편방향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촉진 프로그램의 개편: 민간부문의 밀착형 

취업알선사업의 높은 성과를 감안할 때,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민간

위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직업훈련의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 수요에 반

응하는 효과적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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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회적 기업을 통합하여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형 사회적 기업’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성

과가 낮은 사업을 퇴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을 원활하게 할 필

요가 있다.

제3절 각 보건복지 정책영역의 정책과제63) 

1. 노령(윤석명, 신화연)

  노령현금급여 (Old age cash benefit)64)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중 공적연금제도별로 노령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각각의 

제도 및 최근 급여지출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예산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63) 각 보건복지 정책영역의 필자는 각 영역의 시작 제목에 주어져 있다. 당초에는 각 정

책영역의 전문필진에게 서술의 통일된 형식으로서 a. 우리나라 현 제도 및 예산, b. 

외국의 제도, c. 우리나라의 발전방향 및 예산변화의 세 가지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지키는 것이 어려웠다. 원인은 짧은 연구기간과 자료의 부족, 각 국의 

특이성에 따른 내용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통일성을 이끌어내기에 역부

족인 연구책임자의 역량부족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당초의 의도를 그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각 필자들께서 주신 글을 대폭 요약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요약에 

있어 우리나라 제도와 문제점, 외국제도의 시사점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방향

을 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으나 이도 여러 필자가 독립적으로 쓴 글을 바탕으

로 하다 보니 통일적으로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예산에 관한 내용은 각 필자가 제

시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사용하고, 없는 경우 OECD SOCX의 우리나라 자료와 외국

자료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비교하는 기본원칙을 따랐다. 따라서 내용과 형식의 미비

점이 있다면 각 정책영역에 제시된 필자보다 연구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당

초에 의도된 3가지 내용을 제대로 담으려면 본 연구와 같이 연구의 한 부분으로 기획

되어서는 한계가 있고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4) OECD SOCX의 “노령”관련 지출항목 중 연금 등 현금급여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제6장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 방향 및 정책과제 199

가. 우리나라 현 제도 및 예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이외에 

직역별 구분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65), 군인연금의 특수

직역연금66)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급여형태 및 급여산식에서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순수 노령연금만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직역연금은 노령연

금, 퇴직금, 산재보상 등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연금액 산정에 있

어서는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합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직

역연금은 소득비례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이 밖에 소

득대체율(50%67) : 76%)과 보험료율(9% : 17%), 단 동일한 보수월액기준 적용

시 특수직역연금 보험료율은 11%로 낮아짐), 급여연동방식(소비자물가 : 소비

자물가 + 정책조정), 연금 수급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 20년), 연금수급개시

연령(장기적으로 65세 : 60세) 등에서도 양 제도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양 제도는 불균형한 수급구조로 인해 연금재정의 장기불안정이

라는 공통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노령부문 지출은 1990년의 0.6%에서 2005년의 1.5%로 꾸준

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98년과 1999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이는 

외환위기에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65) 이하 사학연금이라고 한다.

66) 그 밖에 우체국직원연금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67) 2007년 법개정을 통해 소득대체율은 2008년 현재 50%로 인하된 이후 매년 0.5%씩 인

하하여 2028년 이후 40%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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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우리나라 노령 부문 지출의 변화

자료: OECD SOCX Data, 2007

〔그림 6-2〕 노령 부문 지출의 국제비교

자료: OECD SOCX Dat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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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령부문의 지출의 비중은 2005년 기준 GDP의 1.5%이다. 이

는 OECD국가 평균 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국가 중 GDP 

대비 노령연금의 비중이 큰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그 비중은 12.6%이다. 

또한 노령부문에 가장 적은 지출을 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로서 1%를 노

령부문에 지출한다. 

나. 국민연금의 문제점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활동여부를 신고주의 방식에 의존함으로

써, 실제 소득행위를 하는 상당수의 지역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비율이 높은 편이다. 2007년 12월 

현재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5,107천명에 달하여 지역가입자의 56%, 

전체가입자의 약 28%가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고 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대비 납부예외자의 비중이 높은 현재의 추

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에의 가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현 노

령계층 외에 미래 노령계층의 상당수가 적정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후 2008년 처음으로 20년 이상의 수급조건

을 만족시키는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제도

적인 측면에서는 연금수급조건을 갖춘 수급자가 이제 갓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따라서 이후 제도가 성숙단계에 들어서는 2020년대부터 2030년 후

반까지는 노령연금 지출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8년 이전의 노령연금지출은 조기노령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그 밖에 감액연금이 200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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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역연금의 문제점

  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

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선택 비중이 1980년대 초의 32.6%(1982년 기

준)에서 최근 93.5%로 급상승함에 따라 재정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퇴직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인 20년 이상 재직자수의 비

중역시 과거(1982년 12.7%)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2007년 34%)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급여지출규모는 IMF 경제위기 이후 공무원 구조조정과정에 따른 퇴직자 

증가로 인해 1999년 약 7조원으로 급증한 이후 2000년에는 4조원으로 안정

세를 찾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약 7조원에 유지하고 있다. 이

들 지출 중 퇴직급여가 5조원대에 이르면서 전체급여지출68)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퇴직급여의 경우 신규퇴직자 중 거의 90%이상이 연금을 선택함으

로서 연금급여지출의 비중 또한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에도 거의 대부분이 연금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연금급여지출

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급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사학연금

  사학연금 연금수급자는 1984년 112명에서 2006년 24,706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초기에 비해 연금수급자들은 일시금보다 연

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1985년 22.2%→2007년 89.5%),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도 증가하여(1985년 6.7%→2007년 24.9%) 향후 심각한 재정불안정에 

노출될 전망이다.  

68) 퇴직급여 뿐만 아니라 유족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등을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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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퇴직급여의 경우 공무원연금에는 못 미치지만 신규퇴직자 중 거의 

80%이상이 연금을 선택하므로 연금급여지출의 비중 또한 70%를 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연금 거의 대부분이 연금을 선택할 것으로 전

망되므로 연금급여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급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군인연금

  2005년말 기준으로 신규퇴직자규모가 약 15천명에 달하며, 이 중 20년

미만인 자가 13천명 정도이다. 20년 이상인 신규퇴직자 약 2천명 중에서 

퇴직연금 선택자의 비중이 94.3%에 달하고 있어 퇴직자 대부분이 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인연금의 퇴역연금은 1963년 308명의 연금수급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약 51천명이 연금형태로 수급하고 있다. 제도가

입자인 병역자수의 변동이 고정적인 반면 연금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고 특히 조기퇴직으로 인한 장기수급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

간이 경과할수록 노령급여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라. 발전방향69)

  ① 국민연금

  2007년 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해 급여수준은 장기적으로 40%까지70) 낮아

졌으나 급여지출규모는 여전히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급여수준이 40%까지 낮아짐으로 인해 국민연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최저

69) 본고에서는 윤석명․신화연(2006)에서 개발한 “사회보장예산모형”에 2008년 실시된 제

2차 국민연금 발전위원회의 거시경제변수(부록 참조)를 반영하여 향후 2070년까지 전

망한다.

70) 2007년까지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한 경우) 60%를 2008년에는 50%로 낮추고 이후 

해마다 0.5%씩 인하하여 2028년이후 4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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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수급하는 계층이 다수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적 실물경

제위기로 확대되면서 전대미문의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취약한 노령층을 중심으로 저소득계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차원에서 기존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노령시기에 저소득층으로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정책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

운 형태의 재원확보 또한 시급하다. 

  ②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도입된 지 40여년이 경과하여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재

정상태 악화로 인해 2000년 법개정을 통해 급여부족분만큼 정부로부터 매

년 전액보조를 받고 있다. 2006년부터 공무원연금의 제도개혁이 수차례 시

도되었으나 각 부처 간․공무원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쳐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2008년 말 급여수준 삭감71)을 주된 골자로 한 개정

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단, 법 개정 적용대상 및 적용시점 등이 점진적

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도개혁의 본래 목적 중 하나인 재

정절감효과는 2020년대 중반이후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당분간

은 개혁 전에 비해 보조금 규모가 소폭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③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해마다 보험료수입으로 급여지출을 감당

하고 있으나 제도내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2020년대 중반이후 

71) `2008년말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에서 신규연금액 수준을 재직기간당 2.5%(2.0%)에서 

1.9%로 인하하고 이 때 반영하는 기준소득(보수월액의 약 1.5배) 또한 퇴직전 3년간이 

아닌 전체 재직기간의 소득을 재산정하도록 한다. 매년 연금액 또한 기존의 물가와 

보수인상폭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 대신 물가만으로 조정하도록 한다.(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2008) 참조) 



제6장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 방향 및 정책과제 205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72)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급여삭감효과가 2020년대 후반부

터 서서히 나타나므로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만 미뤄지는 효과에 그칠 것

으로 보인다.

  ④ 군인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타 직역연금과 달리 조기퇴직자가 대부분이므로 퇴직

자 중 20년 이상 재직한 연금수급권자의 비중이 극히 낮으나 한번 연금수

급이 결정되면 타연금에 비해 수급기간이 길어지므로 퇴역급여지출이 점

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유족(윤석명, 신화연)

  유족현금급여(Survivor cash benefit)73)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중 공적연금제도별로74) 지급되는 유족급여에 대하여 각각의 제도별

로 최근 급여지출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예산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가. 우리나라 현 제도 및 예산

  유족급여는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게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유족급여를 지

급하고 있다. 이 때 유족의 범주는 각각의 제도에 따라 정의하는 바가 다

르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데 연금의 수급조건은 국민연

72) 윤석명․신화연(2006) 참조

73) OECD SOCX의 “유족”관련 지출항목 중 연금 등 현금급여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74) 앞서 설명한 노령현금급여와 마찬가지로, 4대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

학연금․군인연금)의 유족급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우체국직원연금 및 국가

보훈연금의 유족급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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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직역연금제도로 크게 구분된다. 먼저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연금형태

로만 지급하고 직역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연금뿐만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즉,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일시금으로만 지급

하고 20년 이상은 연금 및 일시금 중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군인연금

의 경우 군복무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75) 

〔그림 6-3〕유족 부문 지출의 변화

자료: OECD SOCX Data, 2007

  우리나라의 유족관련 지출은 GDP 대비 0.2%이다. 

75) 이 때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공무상 사망자 보수월액의 55%(19.6년 미만), 65%(19.6

년 이상)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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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유족 부문 지출의 국제비교

자료: OECD SOCX Data, 2007

  우리나라의 유족부문 지출은 GDP의 0.2% 수준으로 영국, 호주와 같은 

수준이다. OECD의 평균은 0.7%이고 가장 높은 지출을 하는 나라는 이탈

리아(2.5%)이다. 유족부문의 경우 국가별로 편차가 심하여 우리나라의 지

출수준의 높고 낮음을 판가름하기 어렵다

나. 우리나라의 발전방향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유족현금급여는 노령현금급여와 마찬가지로 향

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제도성숙단계 이전이므로 향후 국민연

금의 유족연금 급여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때까지 공적연금 전체 유족현금급

여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예

전보다 높아져서 2008년 50%수준76)에 이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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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77) 여성의 노령연금수급 또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족 중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유족급여의 특성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노령현금급여의 증가추세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급여액 전망결과, 2009년 약 9,000억원 규모78)

의 유족급여지출이 2070년 31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총

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0.1%(2009년)에서 1.1%(2070년)로 증

가한다. 

  직역연금의 유족급여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향후에도 유족급여의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역연금의 유족급여는 2009년 약 6,000

억원 규모의 퇴직급여지출이 2070년 약 1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2009년)에서 0.6% 

(2070년)로 증가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의 전체 유족현금급여 지출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2009년 0.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70년에는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3. 근로무능력(장애: 변용찬, 산재: 윤조덕)

3-1. 장애(변용찬)

가. 우리나라의 현 제도 및 예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80-90년대에 시설 중심, 재활 중심

76) 통계청, http://www.kosis.kr, 2008

77) 2008년 제2차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는 2075년 기준으로 약 69.2%로 가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외(2008) 참조)

78) 이하 급여지출규모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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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러다임에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의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자립생

활, 장애인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장애인복지 제도 및 예산의 

변화 추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시설중심

의 장애인복지의 부분이 컸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장애수당, 장애아

동양육수당 등 개별 장애인에게 직접 지출되는 예산과 자립생활 패러다임

에 의한 활동보조서비스(선택적 복지)에 대한 예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6-5〕장애부문 예산의 변화 추이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세입세출 예산서｣, 각 년도.

  1987년에서 2007년까지의 20년간 GDP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1987년에 0.013%에 불과하던 장애인복지 예산 구성비가 1997년

에는 0.021%, 2007년에는 0.067% 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20년 동안 

국내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5배 증가한 것이

다. 그러나 이는 워낙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중이 작다가, 2000년도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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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장애 범주의 확대와 장애수당 지급 대상의 확대 등의 제도 시행에 따

른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GDP 대비 장애관련 지출에 

대한 타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6-6〕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관련지출 구성비 (1999년)

나.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 방향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 필요성 및 항목

별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2005년에 실시한 전국 장애인실태조사에 따

르면, 장애인들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소득보장”을 1순위, 

“의료보장”을 2순위, “주택보장”을 3순위로 응답한 바 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예산 계획에 이와 같은 장애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이

다. 각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다. 장애인 소득보장

에 대한 항목은 장애수당지급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최근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장애인 비율은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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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장애로 인하여 교육기회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것의 반증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 기초연금제

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의료보장 부분에서는 장애인의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장기요양에 대한 제도적 지원

과 사회적 대책이 부재한 현실이다. 장애인 장기요양에 대한 제도의 도입

과 이에 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거보장 부문에서는 장애인 패러다임이 탈시설화, 지역사회 

통합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규모 생활시설 보다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제도적 지

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그룹

홈(Group Home) 및 자립 홈의 양적 확대와 예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아울러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주택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임대아파트 및 임대주택의 공급에서 장애인 가정에 우

선순위를 주는 것 등이 있다.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부문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 실천 기관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의 확대 및 대상자의 확대 등을 통하여 현재 장애

인 복지의 목표인 자립생활에 대한 이념적 제도적 확립을 실시하는 것 필요

하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몇 년간 예산의 급격한 증가

를 가져왔으며 2008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

애인의 이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장애인의 의견이 지

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점차적인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의 지

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여 년간 장애인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중 등 관련 지표를 통해 다른 OECD 회원

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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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79) 이러한 예산의 제약은 우리나라 장

애인이 여전히 높은 빈곤 위험에 직면해 있고, 낮은 취업률과 자립생활지

원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욕구 충족과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행위라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복지예산은 지속적으

로 증가되어야 한다. 항목별 예산 배분은 장애인의 욕구 충족이라는 정책

적 목표와 장애인복지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자립생활이념에 근거하여 장

애인의 궁극적인 자립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08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소득보

장 뿐 아니라, 향후에는 직업재활, 주거보장, 의료보장에 대한 예산과 지

원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개인에 대한 소득 보장 뿐 아니라 직업, 주거, 

의료보장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소득보장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장애연금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립생활지

원서비스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개선하여 현재 미충족욕구(unmet 

need)인 장기요양 욕구까지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직업재

활의 경우에는 보호고용의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해 예산 비중

을 늘려야 할 것이다.

79)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0.14%로서 2005년 기준

의 OECD 회원국의 평균 장애급여 지출 비중인 3～5%에 비해 현격히 낮을 뿐 아니

라, 1990년대 후반 기준의 다른 OECD 회원국의 동 비율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

임(윤상용 외,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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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재(윤조덕)

가. 산재보험제도 현황 및 지출규모

  산재보험제도에서 피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

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등 10 종류가 있다. 장해특별급

여와 유족특별급여는 민사대불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 6-7〕 근로무능력 부문 지출의 변화

자료: OECD SOCX Data, 2007

  우리나라 근로무능력 부문의 지출은 1990년 GDP 대비 0.3%를 시작으

로 하여 2002년 까지 일정한 수준까지 유지를 하다가 2003넌 부터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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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근로무능력부문 예산의 국제비교

자료: OECD SOCX Data, 2007

  우리나라의 근로무능력부문에 대한 지출은 0.6%로 OECD평균인 2.3%의 

1/4수준이고,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스웨덴의 1/10수준

이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이 근로무능력 부문에 대한 지출이 높은 편이

다.

나. 외국과의 비교

  산재발생 후 요양급여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없다. 일부 국가에서 대기기간 제도가 있는데, 그리스는 1일, 

포르투갈은 직업병에 대하여, 그리고 뉴질랜드는 비산재사고에 대해서만 

대기기간을 두고 있다.

  산재발생 후 요양이 진행되면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임금 보충을 

위한 휴업급여 수급은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대기기간이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요양 4일째부터 지급되는 등 한국, 일본, 스위스 등

의 국가에서는 대기기간을 7일 이내로, 그리고 뉴질랜드는 대기기간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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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상이다.

  휴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산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금전적 손

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다. 회복이 되거나 장애 판정까지 기간 제

한이 없이 지급되는 국가도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국가

도 있다.

  휴업급여 지급제한에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6개월～2년 정도 기간

으로 정하여 일정시기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2년으로 

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나 요양이 계속되는 한 계속 지급하고 있다.

  휴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대략 이전에 받던 소

득의 50%～100% 수준이다. 휴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여수준

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한국은 평균 임금의 70% 수준(세금 

없음)으로 통상임금 수준이며, 수급기간의 경과에 따른 급여수준 감소는 

없으나, 고연령(61세 이상)이 되면 감액 지급(50%～70% 미만)하고 있다.

  휴업급여 수급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간병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가적인 보충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도 있다.

  장해급여수급자가 장해급여로 일상의 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일상생활동

작이 어려운 경우, 피부양자에 대한 보충급여 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 자녀에게만 보충급여가 지급되는 국가로는 

그리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가 있다. 한국은 상시간병, 수

시간병의 간병급여제도가 있다.

  배우자에 대한 유족급여 개시 연령 및 급여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

다. 일정연령 이하이면 급여를 축소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또는 일정기간

만 지급 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정소득 이하의 경우에

만 지급하거나 유족이 남성일 경우, 일정연령 이하이면 제한하기도 한다. 

  자녀에 대한 유족급여는 대부분 18세 미만(혹은 16세 미만)인 경우 지

급하는데, 학생의 경우는 24-26세까지, 장애인일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없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216

이 지급하는 국가가 많다. 또한 한 자녀당 일정액의 급여를 함으로써 자

녀의 수에 따라서 급여의 수준이 높아지지만 최고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

으며, 고아의 경우는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 방향

  기본적으로 산재관련 급여는 효율적인 산재예방을 통해 절감될 수 있

다. 산업재해 위험 저감, 즉 효율적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차원

에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사료된다.

  첫째, 사회정책 측면에서 산업재해의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

고 관리할 독립적인 기구 설립․운영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심의하

는 최고기구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1회 정도 개최되고 있으며, 실제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중장기 산재예방 계획실행의 관리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회정책 측면에서 사회안전망 기능강화를 위

한 산재예방정책과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 및 실행을 점검하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 노․사․정․학계전문가로 구성된 노동부와는 독립된 기구

의 설립 및 운영 또는 영국의 HSC(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구

의 설립․운영을 통한 체계적 산재예방정책 및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는 효율적 산재예방대책의 수립․시행이다. 정부(노동부)에서는 지

난 30년에 걸쳐, 즉 1990년대초부터 오늘날까지 수차에 걸쳐 중․장기 산

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제1차 산재예방6개년계획      

(1991~1996), 중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특별사업계획 (1994~1996), 산재예방

선진화3개년계획 (1997~1999), 제1차 산재예방5개년계획 (2000~2004), 제2

차 산재예방5개년계획 (2005~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500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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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자와 38,000여명의 산업재해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발생천인율은 2006년의 경우 우리나라(0.21)가 독일

(0.02)보다 10배나 높으며, 산업재해 장애인발생천인율도 2006년의 경우 

우리나라(3.30)가 독일(0.56)보다 5배 이상 높다. 이와 같은 통계치는 그동

안 진행되어온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 및 프로그램이 효율적인 산재예

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효율적인 산재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부문별 

사업의 분석 및 보다 효율적인 산재예방대책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산업재해 발생 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책을 통해 피해 및 손실

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 후 부상 및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장애가 남는 산재장애1～14등급의 신규 산재장해판정자들의 평균 

노동능력 상실도가 1996년 24.2%에서 2006년 27.8%로 지난 10년간 3.6%P 

증가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수립 및 시행

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산재 발생 이후 

신속한 병원이송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요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윤조덕외(2005)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가 발생 시, 병원이용방법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일반 승용차로 이송이 

50.2%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119 응급구조차로 이송(33.8%), 회사전용 응

급구조차(11.0%), 병원구급차로 이송(5.0%)의 순으로 나타났다(윤조덕외, 

2005:41).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산업재해 발생 이후 신속․전문적인 요양

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부상․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재해

자 및 산재장해자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산재장해등급을 높이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80). 

80) 권영준외(2005)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후 요양결정일까지 요양급

여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43.1일이며, 6개 표본지사 요양신청 서식 분석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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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정형선)

가. 우리나라의 현 제도 및 예산

  사회지출 보건의료비와 관련된 제도로는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제도를 들 

수 있고 의료급여제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밖에 산재보험제도와 자

동차보험제도(책임보험)도 ‘사회지출 보건의료비’를 구성하는 제도이다. 이

렇게 주로 개인의료비와 관련된 사회제도 외에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공중보건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림 6-9〕 보건부문 예산의 변화

자료: OECD SOCX Data, 2007

균 57.8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부의 보고에 의하면 2004년도 산업재

해의 재해발생일로부터 산재요양 신청접수까지 평균 49일이며, 요양결정일까지는 평

균 6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 2006, 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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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보건부문 예산의 국제비교

자료: OECD SOCX Data, 2007

  우리나라의 보건부문 지출은 2005년 현재 GDP대비 3.2%로 OECD 평

균인 6.2%에 절반정도 수준이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속

한다(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서 2.9%). 그림에 나타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지출 비중은 5%를 상회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보건분

야 지출비중은 낮다고 말할 수 있다.

① 건강보험제도

  건강보장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사회제

도이다. 물론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

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

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부담

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체 국민의 보편적 건강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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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보험인 건

강보장제도의 역할이 일차적이며, 기본적이다. 

  건강보장제도가 확대되어온 지난 수십 년간 보장성은 점진적으로 향상

되었다. 1977년 건강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의료보호 대상자 등 극

빈층을 제외하면 의료비는 전액 본인부담 대상이었으나 건강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본인부담 수준은 현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건강보장제도의 보

장성 확대는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이 달성된 이후에도 급여항목의 확대, 

급여일수의 확대 등을 통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급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취약한 보장성은 아직도 큰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지나치게 높은 보장성은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로 인한 과다한 의료이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지나치게 낮은 보장성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보장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한 비급여 서비스 영역의 존재는 현행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와 맞물려, 국민의료비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②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각 시․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월별 예탁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조

성되는데 광역시․도는 국고 80% 지방비 20%, 서울특별시는 국고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중에서 현재 특

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는 부담을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가 

50%와 20%를 다 부담하나, 도의 경우는 도가 14-16%를, 시가 6%를, 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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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를 부담한다.

  의료급여기금의 미지급금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의료급여비 예산으로 총진료비 4조6,753억

원(국비 3조5,766억원, 지방비 1조986억원)이 계상되었으나 ’08년 추경에 

‘07년 미지급액 1,875억원과 ’08년 미지급예상액 872억원이 반영되었다. 이

와 같은 미지급사태로 인해 의료공급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

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급자들의 의료이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지급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

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발전방향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향후의 발전방향은 첫째, 건강보험 및 의료급

여제도의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을 확보, 둘째, 질병으로 인한 금전

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급여패키지를 적정화, 셋째, 재

원조달의 형평성 제고, 넷째,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지불보상방식

을 최적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급여패키지 확대를 통하여  급여율을 높

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급여제도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광역시도의 자치

구도 의료급여를 위한 재원을 분담하여 의료급여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유인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 부족에 의한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하여 의료공급자들로부터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증진기금도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의 급여를 위해 상당부분의 재원

을 소비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원래의 목적에 맞게 건강투자적 사업에 적

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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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윤홍식)

가. 가족제도의 현황과 국제비교 - 한국과 그리스

  그리스의 경우 복지에서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Moreno, 1998). 

여성은 여전히 노인과 아동의 주요 돌봄 제공자로  인식되고 있다. 돌봄

의 사회화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관성이 낮아 전통적 성역할은 여전히 강하

게 남아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또한 제한적이다 (Minguez, 2003). 반

면 다른 국가들과 같이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비율은 조기교

육과 관련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성역

할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비율은 가족화우선모

형과 같이 매우 낮고 아동보육에 대한 GDP 대비 지출비율도 0.2%에 그

치고 있다. 

  한국도 그리스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3세 미만 아동보육

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비

율은 가족화우선모형의 오스트리아와 독일, 같은 미발달형인 그리스 보다 

높다. 2002년 2,103억에 불과하던 보육예산은 2008년 1조4천억으로 무려 7

배가 증가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러한 경향이 지속적으로 유지

된다면 한국의 아동돌봄의 탈가족화수준은 현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사회의 이중적 모습에 근거한

다. 내재적으로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관념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

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모순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 탈가족화 

정책의 특징은 공적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민간시설에 대

한 공적지원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동보

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는 제도화되지 되지 못하고 있다. 



제6장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 방향 및 정책과제 223

  한국은 모성휴가 기간인 13주 동안을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100%를 보

장하고 있다. 재원은 고용보험과 사업주로부터 출연된다. 고용보험에 6개

월 이상 가입여성을 대상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 종사자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수의 여성에게만 모성휴가의 이용권리가 부여된다. 그리

스는 모성휴가 이용 전 2년 동안 200일 이상을 취업한 경우 자격을 부여

하고 있다. 100%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원은 사회보험과 고용주로부

터 출연된다. 

  부성휴가의 경우 한국은 최근에 법률로 보장되는 부성휴가를 제도화했

으며 무급 3일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에게 이용자격이 부여되고 있으

면, 육아휴직 신청 전 1년 간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노동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2008년 개혁을 통해 아동 당 부모 각각 1년간의 휴가를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가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리스는 부모 각각 3.5개월의 무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휴가를 전일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허가한 경우에 한해 시

간제로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 할당제의 경우 한국도 2008년 제도개혁을 통해 부모 각각에게 1

년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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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가족부문 지출 현황

〔그림 6-11〕가족부문 지출의 변화

자료: OECD SOCX Data, 2007

  우리나라의 가족부문 지출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0.1%)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6-12〕가족부문 지출의 국제비교

자료: OECD SOCX Dat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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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가족부문 지출은 GDP의 0.3%로서 OECD 평균 지출 수준

인 2%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에 나타난 13개국에서 우리나라, 캐나

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가족부문의 지출이 평균인 2% 이상

이다. 

다. OECD 국가 가족투자 방향과 한국 가족투자의 과제

  한국과 그리스는 아직까지 특정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을 것 같다. 돌봄 

노동의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놓고 굳이 분류하자면 미국, 영국과 같이 시

장형이 되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왜냐하면 한국의 GDP 대비 가족

화 정책인 모성휴가와 부모휴가에 대한 지출비율은 2003년 현재 

0.0%(0.006%)에 불과하고, 아동보육에 대한 지출도 0.1%를 넘지 않고 있다. 

이는 영국은 물론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이다. 그리스는 한국보다는 상

황이 낫다. 그리스는 돌봄 노동의 사회화와 가족화와 관련된 GDP 대비 예

산지출 규모에서 모두 한국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의 대한 가

족의 책임을 권장하고 있으며 낮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가까운 장래

에 그리스와 한국이 탈가족화우선형 또는 가족화탈가족화병행형의 모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다. 또한 가족화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화우선형으로의 전환도 요원한 과제이다. 

  한국의 가족투자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일까? 한국 가족정책의 긍정적 방향성을 가늠해 본다면 그간 국민

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보육예산의 확대와 여전히 소수에 불과

하지만 육아휴직 이용자와 급여의 확대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

러한 방향이 지속된다면 영국과 미국을 넘어 가족화우선형 또는 탈가족화

ㆍ가족화 병행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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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동의가 강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실리라

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 국가경

쟁력이 우선되는 한국에서 네덜란드와 같이 여성 노동력의 사장은 국가경

쟁력의 위해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화우선형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최근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양육수당의 

제도화는 돌봄 노동의 가족화를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

여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적절

한 정책방향이 아니다. 또한 여성을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노동

시장 참여 동인을 낮추는 아동양육수당의 제도화 또한 적절한 가족투자의 

방향은 아닐 것이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전통적 가치에 대한 강한 이해와 

현실적 경제적 필요라는 모순적 상항은 한국의 가족투자 방향이 프랑스와 

벨기에와 같이 가족화ㆍ탈가족화ㆍ병행형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여러 문헌에서 지적하듯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확대

된 가족화 지원정책은 아동양육형태의 계층적 차이를 강화시켰다. 즉, 아

동양육의 계층적 불평등을 강화한 것이다.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제한된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는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한 가족투자가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한국사회와 같이 평

등의식이 강한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어려울 것이다. 결국 방

향은 진부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다. 가족투자는 탈가족화우선형과 같이 

돌봄의 사회화를 기반으로 가족화 정책을 보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될 

것이다.  

6. 적극적 노동시장(유길상)

가. 우리나라 현 제도 및 예산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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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한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있

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 예방, 취업 촉진, 고용기회 확대 

및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를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근

로자에게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육아휴

직급여와 산전 후 또는 유사산휴가급여로 구성되며, 모성보호를 위한 핵

심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기타 고령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양성평등을 위

한 적극적 조치 등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6-13〕적극적노동시장부문 지출의 변화

자료: OECD SOCX Data, 2007

  우리나라는 1997년 이전까지 적극적노동시장 부문에 대한 지출은 0% 

이었다가 1997-1999년 사이에 0.1%에서 0.6%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감

소하였고 2003년부터는 0.1%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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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적극적노동시장부문 지출의 국제비교

자료: OECD SOCX Data, 2007

  우리나라의 적극적노동시장 부문의 지출이 OEC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이고, 이는 OECD 평균 지출수준인 0.6%의 1/6 수준에 불과한 수준

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국가는 덴마크이고(GDP 대비 1.7%) 가

장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이다.

나. 외국의 제도

  일본은 한국과 같이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은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이 있다. 일본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안정사업

과 능력개발사업은 한국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

업과 매우 유사하다. 

  독일도 한국 및 일본과 같이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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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사회법 제4장은 근로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자 대상 취업상

담, 직장알선, 청소년 대상 직업상담, 직업양성교육 사업장알선, 구직활동

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취업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과정참가 

보조금 지급, 취업안정수당, 3개월 이내의 단기취업 보조금 지급, 자영업 

설립촉진을 위한 전환기 수당 지급, 직업양성교육이나 이를 준비하는 교

육과정 참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직업향상교육 참가기간에 교육비와 생

활비 지급,  장애자에 대한 보조, 특히 직업양성교육수당, 교육비,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시

하고 있다. 

  독일 사회법 제5장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상담 및 구인알선,  

직업양성교육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특정실업집단의 실

업자 채용보조금 지급, 소규모 사업장 설립시 실업자 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특정 실업자와 임시채용계약을 채결할 때 작업성과가 없는 기간 동안 

임금보조,  장애인의 직업양성교육과 향상교육에 대한 보조, 장애인 채용에 

대한 보조 등과 같은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독일 사회법 제6장은 직업훈련 실시 및 고용창출 등의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장

내 직업양성교육을 보충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 대부와 보조금 지급,  초기업단위의 

기관에서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 직업양성교육, 향상교육시설, 청소년 기숙사시설에 

대한 대부와 보조금 지급,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의 대부 및 보조, 경영합

리화에 따른 실업 예방조치에 대한 보조, 고용창출사업과 구조적응사업에 드는 비

용의 대부 및 보조 등과 같은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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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발전방향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의 문제점은 고용안정사업의 

방만한 운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표효율성 미흡, 고용안정사업과 직업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 평가체계 미흡, 고용보험 인프라 및 전달체

계의 후진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의 발전방향은 취약계층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의 재설계,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체계의 제도화, 고용보험 

인프라 및 전달체계의 혁신 등을 제안할 수 있다.

7. 실업(유길상)

가. 우리나라 현 제도 및 예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업 발생 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으로서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제도가 유일하다. 실업급여는 피보

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일정기간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

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급여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실업

급여제도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실업인정과정의 유명무실화, 고용

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노력 미흡 등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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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실업부문 지출의 변화

자료: OECD SOCX Data, 2007

  실업부문은 1997년 이전까지 지출이 없다가 1998년 0.2%지출을 시작으

로 2000-2003년 기간 동안 0.1% 2004년 이후에 0.2%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그림 6-16〕실업부문 지출의 국제비교

자료: OECD SOCX Dat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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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실업부문 지출은 영국,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OECD 

국가의 평균인 0.9%에는 미치지 못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지출을 하는 

국가인 벨기에의 1/16 수준이다. 

나. 외국의 제도

  일본의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년 동안의 피보험자기간이 6개월 이상

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자에게 실

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80%이고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이직사유, 피보험고용기간, 연령 등에 따라 

90~360일이다.

  독일의 실업급여는 실업급여Ⅰ과 실업급여Ⅱ로 구분된다. 실업급여Ⅰ은 

이직일 이전 3년 동안의 피보험자기간이 360일(계절근로자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되며, 급여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7%(독신

자는 60%).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고용기간 및 연령 등에 따라 12~32월

(55세 이상은 18개월)로 차등이 있다. 실업급여Ⅱ는 실업급여Ⅰ의 수급자

격이 없거나 실업급여Ⅰ을 소진한 일할능력이 있는 15세～64세의 저소득 

실업자 또는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 취업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자 개

인, 부양가족에 따라 지급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수급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 우리나라의 발전방향

  실업급여의 발전방향은 우선 실업인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업인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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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의 규정

과 취지대로 운영하고, 실업급여와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수단과의 연

계를 강화 하여아 한다.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개선을 위해선 장기실업 

가능성이 높은 실업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고용서비스와 연계하

여 조기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야 하고, 부

정수급 방지 장치의 강화를 위해 현행 고용보험법 상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에 맞게 실업급여를 집행하고, 

‘부정수급조기경보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하여야 한다.

  구직자에 대한 각종 지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부터 선별하여 지원하고 취업능력

을 함양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훈련 필요성이 시급한 사람부터 순위별로 

선별해주는 프로파일링(profiling)제도와 같은 선별장치를 개발하여야 한

다.

  8. 주거(이태진)

가.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현황 및 예산 

  주거복지란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주거요소(housing needs)에 부합하는 적

정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됨이 없이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김영태, 2006). 주거복지의 구성은 물리적 측

면, 주거환경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리적 측면에

서는 최저주거기준의 달성 및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 취약계층의 주거기

반 제공, 기존 노후불량주택의 정비지원, 주거환경적 측면에서는 주택내부 환

경(새집증후군 방지 주택 공급), 무장애 주택 공급 및 개보수 지원, 사회경제

적 측면에서는 주거비 지불능력 향상, 자활 촉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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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통합촉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3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공공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예산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

는 공공임대주택공급으로서 영구임대주택, 5년․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

(매입 및 전세 포함)임대주택 등이 있고 주거비보조지원 제도로서 전세융

자, 주택구입융자 등과 노후 및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

별회계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이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생활

보장제도 주거급여 등이 있다. 

  현행 주거복지정책은 신규주택 및 물량확보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에만 

비중을 두어 추진하였기 때문에 `06년 말 현재 장기 임대주택의 재고비율

(추정치)이 총 주택의 3.0%(건설 중인 주택 포함하면 5.9%)에 불과하여 

`12년까지 장기 임대주택을 12%로 확충하더라도 주거안정을 위한 적정재

고 수준(20% 내외)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저소득･서민층의 주거불안을 해

소하기에는 크게 미흡하여 주택구입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이

나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특히,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은 2008년 10월 기준 신규입주가구가 12,452호

로 매입호수 대비 실적률이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쪽방거주자의 

경우도 2007년 대비 2008년 계획을 하향조정하는 등 임대료의 부담으로 

입주희망을 포기하게되는 상황이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도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7만가구이며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맞춤형 매입(전세)임대 사업추진 및 전세자금 융

자지원제도도 실효성이 낮은 이유는 저소득층의 신용불량, 이자부담 등 

이들의 낮은 주거비지불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자의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5분위가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은 체계적인 저소득․서민층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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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이 추진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급정책

의 전반적 문제와 정책대상의 불명확성 문제, 그리고 복지정책과 주거정

책의 이원적 운영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의 주택정책의 기조는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춘 공급자 방식이라는 점, 수

요자 중심의 임대료보조제도의 부재, 인프라 부족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17〕부문 지출의 국제비교

자료: OECD SOCX Data, 2007

  우리나라는 주거부문에 대한 지출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거에 가장 많

은 지출을 하는 국가는 영국이다.

나. 외국의 대표제도 

  외국의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주택공급정책과 주거비보조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급정책은 공공과 민간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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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거비지원(주거급여제도)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다. 

  주택투자율은 GDP 중 주택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년도의 차이는 있

지만 대략 4~6%를 보이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에만 1.6%로 가장 낮은 주택투

자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투자율은 ‘05년 4.9%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의 비교년도를 보여주는 영국(2004)과 미국(2005)의 인구 천 명당 주택수

를 보면 각각 418.3호, 424.0호로 우리나라의 2005년 인구 천 명당 주택수의 

약 1.5배에 달하여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주택분양 및 임대사업의 투자를 늘

려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99～`00년 기준 주요 선진국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0～30% 수준

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 6.6%, 2005년 9.4%이며, 주거안정을 위한 적정재

고 수준(20% 내외)에 미달한 상황이다. 주택의 양호성과 관련하여 상하수

도, 목욕시설, 수세식 화장실 등의 구비시설보급률을 주요국과 비교한 결

과, 상수도 시설의 보급률은 90% 이상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상수도 시설

이 완비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 미국의 보

급률보다 8.5%, 2002년 프랑스의 보급률보다 9.2% 낮은 수치로 선진국의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인 것에 비교해볼 때 낮은 수치이다.

  선진국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임대료 보조정책을 도

입하였으며 대체로 임대료 보조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가 소득의 일정액

(20-30%)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경우 가구의 부담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는 OECD 사회복지재정 중 주

택지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주거급여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주의 복지국

가인 일본, 영국, 미국의 주거급여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나, 

조합주의 복지국가인 독일, 프랑스는 보편적 프로그램인 주택수당으로서

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일본, 영국의 주거급여는 주거부조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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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으나, 독일과 프랑스는 주택수당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나라의 주거급여정책은 주택공급정책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주택

보급률이 100%넘으면서 민간주택공급정책도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주택정책 운영주체는 복지관련 부처와 건설관련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

으며, 운영재원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또한 지급 방식은 미

국을 제외하고 모두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선정에 있어

서는 소득수준, 주거비부담, 시장임대료 등이 공통적으로 고려되고 있으

며, 이는 급여수준 산정과 연계되어 급여수준은 대부분이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으며, 가구규모, 소득수준, 주거비지불능력, 임대료수준 등에 따라

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선진국의 전반적인 주거복지정책방향은 주택정책과 힘께 주

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

며, 최소한의 주거수준 또는 적정 주거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지속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택지부족, 자치단체

반발, 재정부담 등의 국민임대의 적정수요규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

진 반면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대안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득 1분위 계층의 경

우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42.3%, 2분위는 23.9%, 3분위 19.9%로(건설교

통부, 2004)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부담이 매우 과중한 것으로 나타난다.

  선진국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임대료 보조정책을 도

입하였으며 이는 대체로 국가가 주거비지불능력이 낮은 가구에게 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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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정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거지불능력향상을 정책방향으로 소

득과 주거욕구 등을 고려하여 공공부조적 주거지원과 주택융자사업 등을 

확대하는 전략과제들을 추진하였다.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인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주거

수준이 미흡하거나 주거비부담능력이 취약한 가구가 적절한 자가주택구입

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과 공급자 중심의 주택정책

의 긴밀한 연계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한다. 주거는 빈곤의 주

요원인 및 결과로 적극적인 주거중심의 대빈곤정책으로 접근해야하며 구

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주거비지불능력 제고측면의 임대료보조제도와 주

거수준향상 측면의 적절한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제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다양한 주거정책프로그램들의 정책표

적대상과 수혜대상의 일치정도, 그리고 수혜수준 등의 분석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소득계층, 지역, 점유형태에 따른 차별화된 주거지원은 

대상가구 특성별로 주거복지 요구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의 대상 집단을 

명확히 하고 대상 집단과 수혜집단이 일치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체계

를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체적인 주거지원제도의 개

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정책대상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현재 주거복지 수혜는 주택공급정

책의 대상은 주거욕구를 반영하지 않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수요

자 중심의 주거비지원과 주택개량 등 공공부조성의 주거지원은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계빈

곤자 등 소득수준과 주거욕구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주거

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거자립방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주거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공임대주택공급과 같은 대물지원과 주거비보조

와 같은 대인지원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가

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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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장기임대주택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임차가구, 특히 

월세가구의 주거이동은 전세나 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일어난다. 불안정

한 월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 위주의 공공임대주택공급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확대를 통해, 지불능

력이 취약한 임차가구의 일정기간 주거확보를 통해 단계적인 주거자립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공급확대를 중시하는 주택정책 

기조 하에서 정부의 지원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에 초범이 맞추어져 있었다. 

임대주택재고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공급정책의 높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서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비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및 임대료 보조나 전세자금 지원,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등이 

더욱 확대되도록 현행의 주거급여를 임대료보조제도(월세지원이나 무이자 전

세융자제도 등)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해양부의 융자제도를 포함한 주택기금

재원의 다양한 수요자융자사업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하여 적극적인 주거자

립방안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주거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화 및 일원화가 필요하다. 

대상자 중심의 주거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지원프로그램들

의 신청과 심사‧추천기관을 자치구 중심으로 일원화하되 주거복지 민간자

원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정

책결정기관은 주로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인 데 반해, 전달

주체는 동사무소,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해당 은행, 자치구 등으로 다양

하여 서비스 수혜의 차단현상․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신청기관을 주민자치센터로, 심사‧

추천기관을 자치구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거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 및 민간의 주거제공 등 다양한 주거자원을 연

계해주는 주거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인 사회주거서비스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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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를 설치운영하여 기존의 복지콜센터사업과 긴급주거지원제도의 실효성

을 높여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의 효율화를 높이도록 

한다. 실제로 최근 영국은 주거지원을 통한 일자리사업 등의 복지정책이 

복지정책재정 전체를 절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 기타(노대명)

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예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자활 등 주요

한 급여를 지원을 담당하는 중추적 공공부조제도로, ‘07년 말 현재 기초생

활보장제도가 보호하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은 약 153만명 규모이고, ‘00년 

제도시행이후 예산은 약 3배가량 증가하여, ’07년 현재 약 6조6천억원 규

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출증가는 수급대상 확대보다 기존 수급자

의 급여인상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6-18〕기타부문 지출의 변화

자료: OECD SOCX Dat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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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기타부문의 지출은 1991-1997년 사이에 0.1% 수준을 유지하

다가 1997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19〕기타부문 지출의 국제비교

자료: OECD SOCX Data, 2007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기타부문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이다. 이는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과 같은 수준이며, 

기타 부문에 가장 높은 지출을 하는 캐나다의 약 1/5 수준이다.

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는 약 5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최저생계비 기준) 중 153만 명을 보호함

에 따라 매우 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81)두 번째는 초생활보장

제도가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효과가 미흡하여, 장기적으로 

복지의존성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81)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노인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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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중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성하는 각 급여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빈곤층의 다양한 욕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능

력 유무에 따라 생계급여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선 고용지원 후 소득보장의 원칙

을 적용함으로써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하면서 소득보장을 하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기 추진전

략이 필요하다.

  현행 최저생계비가 1~2인 가구의 기초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계적으로 최저생계비의 계측 및 적용방식을 개

편하는 현실화 작업이 필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함으로써 빈곤층의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자활사업을 분리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연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자활사업을 

분리하는 경우, 취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체계 및 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적 효율성과 탈수급성과 등에 대한 지표를 생

산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빈곤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크게 두 가지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긴급복지지원제



제6장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 방향 및 정책과제 243

도는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전달체계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

원이 필요한 빈곤층에게는 현물급여를 공급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실수요

자에게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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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1. 보건복지재정의 원칙과 적정화 방향

<보건복지재정 적정화의 원칙과 방향의 의미>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를 위한 원칙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

장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 적정화 의사결정 시의 준거점을 의미하는 것으

로 한다.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의 방향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개입하

여야 할 부분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본출발점에서 출발하여 여건과 변화를 

반영한 지출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적

정화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보건복지

재정 지출의 내용에 대한 결정은 결국 지출의 내용(항목), 수준과 구성으

로 표출이 된다.

<보건복지재정 적정화를 위한 원칙: 선택과 집중>

  이론적으로 주어진 자원(혹은 재원)의 제약 하에서 주어진 목적을 최대

화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목적에 대한 각 지출의 한계기여가 동일할 때까

지 지출을 하는 것이 적정한 재정투자이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최적을 

구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가급적이면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계속적인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차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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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적정화를 위한 원칙은 선택과 집

중이 될 수 있다. 이는 주어진 제약 하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원칙이지만, 현재의 보건복지 재정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상의 제한이 보건복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유연화 등에 의해)에 비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수단이 거

시경제적인 저성장과 재정압박에 의해 제한되는 문제상황이라는 것을 고

려하면 가장 우선적인 의사결정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전략

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렇기 않은 경우보다 문제해결을 통해 보건복

지 재정수요를 더 줄이고, 동시에 인적사회적자본의 축적과 형성을 통해 

보건복지재정 부담능력(경제)을 제고할 수 있다면 전략적 선택과 집중은 

보건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출의 확대를 양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

칙이 된다. 

  선택과 집중에서 먼저 고려되는 선택의 대상으로서는 효과와 효율성이

라는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 중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가를 선택

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가능한 것은 되도록 민간에게 맡기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다음으로 일단 공공에서 하기로 결정한 지출들에 대해서 재정지출의 제

한과 효과 및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선택과 집

중의 범주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선택과 집중에 관

한 전체틀로서 사용될 수 있다.

  첫째로, 보건복지지출의 기본적인 두 가지 사회경제적 의미와 해당 수

단 간에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 두 가지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의미는 

사회의 평화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다. 전자는 역사적으로 먼저 인식된 

의미이며 객관적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지출

이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적 물질적 자유를 부여하고 평등적인 사회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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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현하여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 실현수

단으로서 전통적인 복지국가와 관련된 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가 주로 사

용된다. 후자는 복지제도가 확충 발전되고 사회여건이 변화(저출산 고령

화, 세계화, 지식경제 등)함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되게 된 보건복지지출의 

의미이며 경제가 복지시스템의 물질적 기반이라는 현실적인 사실에 기반

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세계화와 지식경제화 등에 기인한 경쟁심화와 

노인인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신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가 인적사회적자본이며 이와 관련

하여 인적사회적자본 형성과 축적에 관련된 보건복지지출이 의미가 크다

는 것이다. 그 실행수단은 인적사회적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하는 보

육, 건강투자 등의 투자적인 보건복지지출이다. 이 두 가지 보건복지지출

의 기본적 사회경제적 의미는 상호보완적 관계와 함께 제약적 관계를 동

시에 가지고 있다. 

  상기한 두 가지 의미의 내용과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에서 사회평화를 확보하는 전통적 보건복지지출을 가능한 낮게 유지

하면서 가능하면 최대한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투자적 지출을 확

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과 집중방향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투자적인 지출이 강조되는 경우 투자가치가 있는 사회경제적 의

미 존재여부 판단이 중요해지고, 투자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준

이 아니고 확실히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지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보건복지재정의 확대여력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

의 범주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a. 구조적 변화로 보이는 재정의 경제부문감소를 보건복지부문 증가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경제부문과 증

가하는 보건복지부문의 새로운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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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보건복지제도 안에서 지출구성으로 볼 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재정건전

성 조치를 통해 상당한 재원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공공부문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개인

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이 분야의 기본 선택방향이라 생각된다. 연

금보험의 경우 현재와 같이 다층소득보장으로 나아가 기업과 개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방향이 된다고 생각되며, 각종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계속 이루어 져야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특히 그 증가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재정안정화 조치가 긴요하다. 

장기적으로 총액예산제, DRG 등의 지불보상제도개편이 기본적 선택

의 방향이 되며, 공공과 민간을 합쳐 낭비적인 과잉보장이 되지 않도

록 하는 전체적 틀을 미리 고려한 상태에서 민간보험의 역할을 늘려

가는 것도 다른 중요한 선택방향이 되겠다.

  c. 재정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출의 효과가 높은 목표집단 제한 지출

(targeting)이 보편적인 지출보다 주가 되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생각되나,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여 투자적 의미가 확실한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투자의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 지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 늘어날 고령지출의 경우 투자적 

의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필요

가 있는 노인에 한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지만, 노동력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보육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과 같은 경

우에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 보편적 지출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사회평화 확보의 의미가 강한 지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

하는 투자적 지출 각각의 안에서도 적정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

의 경우에는 근로무능력자를 중심으로 한 2차 안전망인 기초보장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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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만,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가능하면 제한된 근로능력이 있는 사

람들일지라도 일을 통한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1차안전망으로 이동시키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업

이나 분야 그리고 사업 간 혹은 분야 간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산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나 분야로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선

택과 집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보건복지재정의 적정화 방향>

  보건복지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국가의 역할과 적정화 논의 틀은 보건복

지시스템이 사회적 위험에 의해 발생된 보건복지요구라는 문제를 해결하

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목표하는 결과인 삶의 질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인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을 잘 달

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즉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규칙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 재원조달까지 

만을 하고 공급은 민간에 맡기는 역할, 그리고 공급까지 직접 하는 역할

의 3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뒤의 역할은 앞쪽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것

으로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첫 번째로 보건복지재정의 적정화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은 보건복지 관련 재화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가

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가치재

(merit goods)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Musgrave(1987:452~453)에 따르면 가치재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회의 

가치나 선호를 받아들여서 생산되는 재화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가치판단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동어반복적 이다. 즉 역사적으로 

그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형성된 가치나 선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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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문제 삼는 보건복지 관련 재화는 생산과 소비를 위한 평가

가 단순히 소비자 주권이라는 규범(the norm of consumer sovereignty)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규범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상기

한 가치재의 범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사회의 가치에 의한 생산과 소비결

정이 기본이 되는 경우 더 이상은 뒤로 물릴 수 없는 국가의 핵심적 역할

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국가가 보장을 할 의무가 있는 것

으로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을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수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넓게 결정될 지는 구체

적 시점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문제의 긴급성,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의지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렇게 국가가 보장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재정 

적정화의 방향은 어떻게 이러한 국가 필수의 영역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

는 공공의 틀을 확립할 것인가가 출발점이 되겠다. 이는 복지의 부담을 

줄이는 논의는 국가가 필수의 영역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하

고 난 후에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경우 보건

복지분야 지출을 근거지우는 사회적 규범의 핵심적 사회경제적 의미는 사

회평화에 의한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국가의 필수적 역할의 영역으로서 공공의 틀을 확립하는 과제를 

우리나라가 해결하고 있는가에 관한 판단이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 적정

화의 판단을 위한 기본여건이 되겠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두 그룹의 국가를 구분하였다. 한 그룹은 복지선진국으로서 총사회복

지지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충분히 큰 국가들이다. 사

회복지에서 공공부문의 비율이 압도적인 국가들의 경우는 공공지출을 어

떻게 줄이는 가가 중요 문제이고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에 변화가 

없어도 공공부문의 부담이 민간으로 이전되기만 해도 성공적인 결과로 평

가하고 있다. 다른 그룹은 복지발전도상국으로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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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크지 않아 미처 공공부문의 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가하는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민간부문에서 조달하려는 

국가들이다. 복지개발도상국들이 민간재원을 늘이는 이유는 앞의 선진국

들과는 달리 증가하는 사회복지욕구를 채우기에는 공공부문의 재원이 크

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상 두 그룹의 국가에 관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말

할 수 없어도 사회복지가 갖는 외부성과 가치재적 성격을 고려하면 지나

치게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시장)에 의존하는 것 모두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합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재원과 공급 상의 공공과 민간의 적정한 역할 분

담을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적정한 역할 분담을 찾아내는 과정의 출발점은 상

기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국가의 필수적 역할의 영역으로서 

공공의 틀을 확립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앞

에 언급한 두 가지 국가 군 중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국제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OECD 사회지

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재정분담 유형에 있어 복지선진국

에 속하는지, 아니면 복지발전도상국에 속하는지를 판단해보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부문 재정에서 공공부문이 충분한 크기를 차지한 적이 없었으면서 

동시에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공공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확

대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복지발전도상국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는 우리나라가 시장우선의 영미형 복지선진국가들에서 보다도 국가의 책

임정도가 아주 낮고, 반면에 시장에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도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정화 관련 보건복지 기본상황에 대한 논의가 본 연구에서 갖

는 함의는 적정성의 방향에 대한 일반적 방향 제시이다. 즉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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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발전도상국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재정 적정화는 

이러한 기본적 상황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상

황규정에 따르면 외부성이나 가치재적 성격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와 이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복지발전도상국에서의 적정성은 전체 사회복지재정

의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충분한 공공부문의 비중이 유지될 때 확보된

다. 이 때 형평성은 물론 비용효과성도 제고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

각된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는 공공부문의 증대가 갖는 정부실패의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통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또한 이러한 복지발전도상국의 적정화 방향은 기존의 공공재원과 시장

도입 간에 벌어지던 논의에서 얻어진 결과와도 상응한다. 즉 이 논의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정책성공요인 중 하나는 어떤 수준이든 이미 안정된 

보편적 공공체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이 논의에 의하면 시장

도입을 통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 높은 대신 시장도입의 잠재적 이

점은 아직 증명되지 못하여 신중한 접근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발전도상국의 적정화 방향은 경제성장기에 보건복지분야 공

공부문의 기본틀을 충분히 확보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효율성

의 문제를 다루는 복지선진국과 다르게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와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

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지

만 다른 측면으로서는 후발국으로서 선진국이 이미 겪은 문제를 참고하여 

좋은 점을 취하고 나쁜 점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지출의 성패는 얼마나 선진국의 경험에서 잘 

배워서 이를 창조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잘 배우고 실증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실

을 잘 파악하여 보건복지재정지출의 선택과 집중을 잘함으로써 여러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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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간의 균형을 잘 잡아 실제 보건복지문제를 감당해 내면서도 제한된 

재원의 제약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는 복지선진국이 순차

적으로 겪었던 경제 팽창기의 사회보장확대와 세계화경쟁시대의 복지구조

조정을 동시에 하여 압축적 발전을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현재의 선진국

의 수준에 이르는 과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한 사회가치적인 가치재라는 기본출발점에서 시작하여 경제사회적

여건변화가 제기한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기본여건을 반영한 적정화 방향

이 어떤 구체적 보건복지지출의 내용(항목), 수준 및 구성을 보일 것인가

는 앞에서 언급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2. 국제비교결과

<지출현황>

  국민소득과 연금제도 성숙도를 고려하는 국제비교 연구방법에 따라 우

리나라 2006년의 일인당 GDP 1만8천불대로 소득을 통제하고 국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고복지인 북구형과 대륙형의 약 32%수준, OECD평균의 

약 38%수준 그리고 상대적 저복지인 영미형의 약 53% 수준의 공공사회

복지지출 수준을 보인다. 연금보험의 성숙도 4%를 고려하면 고복지인 북

구형과 대륙형의 약 49%수준, OECD평균의 약 57%수준 그리고 상대적 

저복지인 영미형의 약 80%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수준과 복지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해도 공공부문이 보건복지에 공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전체수준으로 보아서

는 아직 기존의 복지선진국의 한 형태로 분류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외

형상으로는 상대적 저복지지출국인 영미형 국가들과 국가책임이 낮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 국가는 시장우선의 기조를 가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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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시장우선의 기조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장

우선의 기조를 선택한 영미형의 약8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국가책임을 

보이면서, 동시에 이들 영미형 국가들 만큼 민간시장 부문에서 보건복지

필요를 충족할 정도로 관련 시장이 발전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앞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여건에서 보았던 것처

럼 복지개발도상국이라 할 수 있겠다.

  항목의 구성에 있어서도 기존 복지선진국의 유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

지 않고 있다. 또한 각 보건복지구성 부분에서 국제비교 시 차이가 평균

적으로 10%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은 노령, 보건, 근로무능력이다. 가족과 

실업은 평균적으로 약 9%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담현황>

  부담수준도 지출수준과 같이 OECD 평균 복지선진국과 비교하면 지출

의 경우와 같이 크게 미달한다(약 7/10수준). 특히 가장 고복지 지출국인 

북구형과 비교하면 1/2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연금성숙도를 반영

하면 고복지인 북구형의 6/10수준으로 낮지만, OECD 평균이나 대륙형의 

8/10수준이며, 저복지형인 영미형과는 현재에도 국민부담수준이 거의 같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공적연금의 부담이 높아지면 현재의 국민부

담구조를 유지해도 시장중심의 영미형의 평균에 접근하는 국민부담수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시장중심형에서 보다는 

좀 더 국가의 책임을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고려하면 아직은 공적

연금의 성숙도를 미리 계산하여 부담에 더해도 선진국의 80%수준 정도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과 지출을 함께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부담의 수준이 지출의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담수준을 가지고도 

선진국과 같은 보건복지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과의 우선순위 조정을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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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면 현재보다 더 높은 보건복지지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겠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히 경제부문 재정지출의 비중 감소를 

통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문이 감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지출전망>

  기존의 복지선진국이 국민소득 1만8천불 대(우리나라 2006년)에서 3만불 

대(본 연구의 가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2013년)로 국민소득이증가할 때 증가

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 증가분은 평균 1.7% 포인트로서 크지 않

다고 보겠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을 현 제도의 자연

성숙과 일부 추가제도를 고려한 ‘비전2030’의 전망치(GDP 대비 12.0%, 연

금성숙도를 고려하면 16%)를 고려한다면 해당소득의 변화기간에 4.17% 

포인트의 변화가 있어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기존 복지선

진국의 경험에 비교해 볼 때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증가를 하는 것이어

서 경제의 부담능력과 재정적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는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에서는 2차 대전 후 장기적인 경제성장기에 보

건복지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저성장과 세계경쟁 상황에서 

보건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화를 하는 순차적인 발전을 한 것

에 비교할 때 동일한 과정을 더 짧은 기간에 동시적으로 압축하여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양적으

로는 주로 경제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질적으로는 

제도적으로 후발국으로서 복지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것은 따르

고 나쁜 것은 피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틀을 만드는 것을 통

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후자를 위해서는 국민성, 경제여건 등 우

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해서 토착화 시키고 제도 간에 정합성을 갖도록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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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는 일관된 입장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조화된 제도 설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2030의 전망 추계치에 따르면 OECD국가 평균대비 우리나라 복

지지출 수준의 비중은 37.6%에서 53.3%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OECD 

국가 중 저복지지출국인 영미형 국가들과 비교하면 53.3%에서 74.5%로 

더욱 비중이 높아진다. 그리고 현재에 이미 연금보험제도의 성숙을 가정

하여 GDP 대비 4% 포인트의 지출을 더하면 이러한 기존 복지선진국의 3

만불 대 지출에 대한 비중은 훨씬 높아져 OECD 평균과 대비한 경우 

56.9%에서 71.1%로 높아지고, 저복지지출국인 영미형과 비교하면 80.5%에

서 99.4%로 증가한다. 따라서 ‘비전 2030’의 가정에 근거한 전망추계치에 

근거한다면 소득3만불 대에 이르는 2013년에는 연금제도 성숙을 가정하면 

저복지지출국인  3만불대의 영미형과 보건복지지출 수준이 거의 같은 수

준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중심의 복지철학을 

갖는 영미형 국가의 복지시장기반과 국가책임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 욕구를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

이 덜 되어 있고, 국민정서 상 보건복지에 관해 시장보다는 국가의 책임

을 더 요구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지출 수준이 양적으로 

선진 영미형과 비슷해 졌다고 해서 단순하게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 

<부담전망>

  2006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5.7%(조세 20.3, 사회보장 5.4)이었으므

로 각각 소득 3만 불 대 영미형과 OECD 평균을 지향하는 경우 필요한 

국민부담률인 27.05%와 33.1%를 달성하기 위해선 각각 1.35%p와 7.4%p의 

부담 증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비전 2030’에 의한 지출증가분 4.17%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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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이 29.87%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영미형 평균의 부담보다는 크고, OECD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보았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재의 세입과 보건복

지지출 간의 관계는 복지선진국에 비해 동일한 보건복지지출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세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미형 평균은 감당할 수 있지만 

OECD 평균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수준이라 판단된다. 이는 장기적

으로 재정의 분배에 있어 경제부문의 비중이 줄고 보건복지부문의 우선순

위가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문제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 전망치에 대한 과소판단>

  보험수리 중심의 모형 추계에 의한 우리나라 실제 지출 추계치와 국제

자료를 사용한 기대치로서의 회귀분석 지출 추계치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의 전망치에 대한 과소의 논의를 하겠다. 이때 국제치를 사

용한 회귀분석의 기대치는 적정지출에 대한 독립된 이론에 의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여러 국가의 실제 경험상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기대지

출 수준으로서 이를 적정지출을 판단하는 기준치로 사용하겠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의 과소는 이러한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식에서 고복지국가군

과 저복지국가군을 구분하고 소득과 노령화 그리고 복지철학 및 복지제도 

성숙도를 통제하여 얻어진 기대치를 적정치로 하고, 이와 보험수리 중심

의 추계에 의해 얻어진 실제 지출추계치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보건복지지

출 전망치의 과소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를 함에 있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 의한 전망 추정치의 비교는 약 10년 정도 

내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수리 중심의 추계전망치로 ILO Social Budget 모형

에 따른 박능후 외(2000)과 윤석명 외(2006)의 결과를 사용하고, 제도를 반

영한 추계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을 사용한다. 조성법을 사용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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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는 최준욱 외(2005)의 결과를 사용한다. 회귀분석을 주로 사용한 연구

로는 문형표 외(2000)과 백화종 외(2003)의 결과를 사용한다. 이들 연구는 

모두 OECD SOCX의 기준에 따른 자료를 사용한 연구이다. 추정치 중에

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미래의 제도변화를 최대한 반영한 것은 한국보

건사회연구원(2006)의 연구이다. 이는 비전2030에서 계획된 제도 도입(장

기요양보험, EITC 등)을 고려한 미래 전망치이다. 이 외의 다른 연구는 

해당 연구의 시점에서 기존의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다른 변화요인

(소득, 노령화정도 등)들의 변화를 고려한 추계치이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여 우리나라 기존 전망치를 비교한 표가 앞의 

<표 4-14>이다. 이표의 값들은 정확히 일치된 가정과 기간을 갖는 연구들

이 아니므로 엄밀하게는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전망치들이 아니다. 그

러나 동일한 목적으로 전망치 추계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추계의 틀이 

비교가 가능하므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 표의 추정치 간 대소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연구 고찰에

서 얻은 시사점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전망치에 있어 실제치와 적정치를 

구분하여야 하며, 실제치는 보험수리적이거나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정

을 하고, 적정치는 다른 특별한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없는 한 국제자료를 

사용한 기대치로서의 회귀분석의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적정치

로서의 회귀분석 전망 추계치의 경우 저지출국과 고지출국을 구분하고, 우

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저지출국의 추계식에 의한 전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는 것이 또한 중요한 시사점이었다. 그리고 회귀분석에 의해 기대치가 아닌 

실제치를 전망하려고 하면 과대추정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장기로 갈수록 

그러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인을 근거로 원래의 과제, 즉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를 근거로 

한 미래 전망치를 가지고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과소를 논의한 기존의 대

표적 연구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한다. 문형표 외(2000)는 연금․재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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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만 보험수리적으로 추계하고, 나머지 사회보장의 3개분야는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하여(1990-1999년 OECD SOCX) 추계한 회귀분석 식에 우리나

라의 관련 변수 추계치를 넣어 회귀식에 의해 추계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계가 14.51%로 되는 2020년에는 우리나

라 노인부양률 수준과 일인당 GDP(US$22,750)가 1995년의 OECD 선진국

들의 평균과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1995년의 OECD 선진국들의 값과 

비교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복지지출이 낮은 선진국들(일본 14.0%, 미

국 15.6%, 호주 16.1%)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60%가 되는 2030년에는 1995년의 OECD 단순 평균치 22.53%에 유사해

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노인부양률 및 일인당 소득이 비슷해지

고,  그리고 미래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성숙해진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나라 현제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계치가 해당 조

건의 저지출 선진국과 같으므로 우리나라 현재 지출이 작지 않다고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수치는 신제도 도입과 각 제도의 수혜범위 확대 등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과소추계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적하여 이러한 주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회귀분석에 의한 전망치 추계는 제도와의 관련성이 작고, 

과대추계의 위험이 있다는 기존 연구 고찰의 시사점처럼 기존의 연구결과 

중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또한 최대한 미래의 제도 변화까지를 고려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의 결과보다도 크다. 2030년의 경우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2006)은 GDP 대비 14.99%를 보여 문형표 외(2000)의 20.60%

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제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고령화, 국민소득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면 현

재의 지출 수준이 낮지 않고, 또한 자동적으로 최소한 장기적으로 저지출 

선진국이나 OECD 평균수준에 이를 것이므로 양적확대를 지향하기 보다

는 각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우선순위 조정과 함께 정책효율성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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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을 제고하는 질적 개선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결론은 부

분적으로만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우리나라가 복지에 관한 후발국

으로서 선진국의 경험에서 얻은 효율성과 효과성에 관한 질적 개선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점은 타당성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국민소득 등의 결정요인을 고려하면 낮지 않아 질적개선을 양적 

확대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문형표 외(2000)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타당성 없는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보험수리나 조성법

에 의한 우리나라 실제치 추정을 하고 회귀분석은 적정 기대치를 산출하

는데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데 우리나라 실제치를 제도와 관련이 적고 과

대추계의 경향이 있는 회귀분석에 의해 산출하여 비교를 하였기 때문임을 

본 연구에서 밝혔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하고, 우리나라가 사회재정의 공공부문이 취약한 

복지개발도상국이라는 여건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재

정의 수준은 저지출 복지선진국의 기대치를 적정으로 상정할 때 2020년의 

경우 20.35%가 되는데 이는 제도의 도입까지를 고려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의 전망추계치 12.32%를 기준으로 할 때 GDP 대비 약 8% 포인트 정

도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만일 앞의 비교에서와 같이 윤석명 외

(2006)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연금의 성숙을 2030년경으로 보아 이때까지 

GDP 대비 약 4%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2020년이 2010년에서 

2030년까지의 중간이라 가정하여) 그 차이 중 2%를 고려해도 약 6% 포인

트가 적정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2020년까지 우리나라 보

건복지재정의 적정화 방향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질적 개선노력과 

함께 저지출 복지선진국의 기대 전망추계치를 적정수준으로 가정하고 실제

추계치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의 값으로 상정할 때 양적으로도 6% 포

인트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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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장기 보건복지 적정 재정투자 수준과 구성 도출에 대한 

예시>

  OECD 국가의 소득증가에 따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조변화를 살펴보

고, 이에서 구조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 소득증대는 앞의 논의와 일관성

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나라 2006년의 1만8천불대에서 다음의 대표적인 소

득이라 할 수 있는 3만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한다. 이곳에서는 복

지철학과 함께 제도성숙도를 반영하는 복지국가유형도 구별을 한다. 복지

국가의 구조변동은 OECD SOCX의 9개 사회정책의 변화로 판단하고자 한

다. 다음은 OECD 복지선진국에서 관찰된 변동이다.

  소득변동에 따라 OECD SOCX 사회정책 분야 9개로 나타내어지는 보건

복지분야 지출의 구조변동은 이들 분야에서 지출과 비중이 소득증가에 따

라 어떻게 증감했는가를 보고 판단하고자 한다.

  이때 구조변동을 관찰하는 관점으로서 OECD 평균은 전체적 경향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북구형과 대륙형은 고복지로 해석하고, 영미형은 저복지

로 해석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소득변동에 따른 보건복지재정의 구조

변동을 나타낸 것이 앞의 <표 5-1>이다.

  먼저 OECD평균의 전체적 경향을 보면 가족, 노령, 보건,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주거, 근로무능력관련 급여는 전체적으로 약한 증가 이상을 보

이고, 기타는 아주 약한 감소로 현상유지 수준을 보인다. 유족과 실업은 

감소하고 있다

  소득이 1만 8천불 대에서 3만 불대로 변화할 때 OECD 복지선진국에서 

관찰된 보건복지지출의 구조변동의 관찰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가족분야의 지출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로부터 소득이 증가할수록 신 위험과 관련된 가

족분야의 지출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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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인 현금급여 중심의 공공부조분야는 소득증가에 따라 고복지인 

대륙형과 북구형에서는 증가, 그리고 저복지인 영미형에서는 약한 

증가를 보이고, OECD 평균적으로는 현상유지에 가까운 약한 증가

를 보여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분야라 볼 수 있다. 이는 현급급

여 형태의 공공부조에 대해 부정적인 일반적인 현재의 경향을 고려

할 때, 모든 복지국가 유형에서 이 분야에 거의 변하지 않는 핵심부

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이 분야에서 구조조

정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즉 고복지 국가

인 북구형과 대륙형에서 저복지 국가인 영미형보다 작은 차이지만 

더 증가하고 있다. 

  — 주거는 소득증가에 따라 고복지인 북구형에서는 증가, 대륙형과 영

미형에서는 약한 증가를 보이고, 평균적으로는 약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분야로 볼 수 있겠다. 

  — 보건복지지출 중 가장 비중이 큰 두 가지인 보건과 노령은 인구고령

화 등 필요증가에 따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수준이 낮은 영

미형에서 다음의 고복지인 대륙형으로 가면서 증가하다가 가장 고

복지인 북구형에서는 감소하고 있어 증가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장 고복지인 북구형에서는 이미 재정능

력에 비해 충분히 증가한 보건과 노령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났

을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 고복지국가인 북구형과 대륙형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저복지국가

인 영미형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감소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 실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즉 고복지국가에서는 이들 분야에서 소득

변화에 따른 증가가 있었고, 저복지국가에서는 이들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다. 이를 통해 고복지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노동관련 복

지분야,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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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그리고 질병관련 

급여를 포함)의 경우 저복지지출국인 영미형에서는 증가하나 고복지

지출국인 대륙형과 북구형에서는 감소한다. 이는 고복지의 경우 이

미 충분한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구조조정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저복지의 경우에는 이 분야의 부족한 급여에 확충이 일어

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유족은 전 복지국가 유형에서 소득증가에 따라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 분야의 수요가 다른 부분에 비

해 안정적이거나 감소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한 보건복지

재정의 적정규모와 구조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즉 국민소득 3만 불 시 우

리나라 복지재정의 적정규모와 구조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전제 혹은 관

점 그리고 대안들을 그대로 들어내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

다. 이는 가능하면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변화의 방향은 앞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서(2020년) 결정요인을 고려한 국제비교에 의해서도 

전체적으로 복지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기본적인 위치도 공공적인 기본틀

이 아직은 부족한 복지개발국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증가

가 적정한 방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가 수준과 구성에 있어서는 

소득증가에 따른 기존 복지선진국의 증감과 분야의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

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 구성과 수준의 도출 방향과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적정수준의 비객관성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기준으로 적정규모의 상대적인 위치와 크기

를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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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일반원칙은 현재 우리나라의 OECD SOCX 공식자료가 있는 

2003년과 3만 불 시 OECD 수준 사이의 차이를 메우는 방법이다.

  — 차이를 적극적으로 메우는 경우는 OECD평균과의 차이를 사용한다. 

이는 고복지인 북구형과 대륙형은 아직 우리에게 부담이 크다고 생

각되기 때문이다.

  — 차이를 소극적으로 메우는 경우는 영미형과의 차이를 사용한다.

  — 그러나 분야특성에 따라 다른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사용하여 

차이를 메운다. 일반적으로 전제되는 사실 외에 위에서 살펴본 소득증

가 시의 기존 OECD 선진국의 변화방향과 우리나라 기본여건이 주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원칙과 앞의 구조변동의 시사점 등을 고려 3만 불 시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의 가능한 적정 구조와 규모를 명시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노령, 보건, 가족, 장애 등이 순서대로 차이가 큰(2%p 이상) 분야이다.

  — 노령 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도입과 연금개혁으로 나름대로 대

처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보다 더 중점을 둘 경우에는 세심한 주

의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서 우리나

라 현재 보건복지지출 구조가 장기적인 수혜연령으로 볼 때 노령인

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최준욱 외, 2005:228~230) 노령분야에서 기본

틀을 확충할 때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현재에 스스로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는 계층에까지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보건 분야에서는 현재 국제비교 상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건강보험

과 의료 이외에 건강투자적인 지출이 중점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가족 분야는 신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주된 분야이면서, 인적자

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인간에의 투자 분야이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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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부분(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등)이 있

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사업 분야가 되어야 한다.

  —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분야는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부족한 분야이어

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덧붙여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능력제한자들의 자립에도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

어 져야한다.

◦ 노령과 보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인당 GDP가 본연구의 장기적 가

정에 의하면 3만 불대로 되는 2013년에 각각 2.39%(공적연금과 노인의 

합), 3.23%(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합)의 실제 예측치가 있다(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6에 사용된 본 연구자의 계산).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

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륙형의 1만8천불 대에서 

3만 불대로 소득증가 시의 각각의 증가 1.5%p와 0,9%p를 더해 노령은 

3.89% 그리고 보건은 4.13%로 우리나라의 2013년 적정 규모를 하고자 

한다. 이는 이 두 분야에서 메우어야 할 차이는 너무 크다고 생각되어 

실제치의 자연스런 증가에 최소한의 복지선진국 증가치를 고려한 것이

다.

  유족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충분히 보장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

어 우리나라 2003년과 OECD평균과의 차이 0.36을 더하여 0.56%로 하였

다.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와 가족의 영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OECD국가들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보건복지지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근로무능

력 관련 급여가 보건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증가에 따라 작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의 경우 아직 부족

하기는 하나 선진국에서 이 분야의 효율화를 위해 일자리 복귀를 강조하

고 있어 현금급여의 적극적인 확대보다는 소극적인 확대를 선택하여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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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차이(1.1% 포인트)를 사용하여 차이를 메운다. 이에 의하면 3만 불 

시 1.60%가 된다. 가족의 경우는 모든 유형의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고,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처 그리고 앞으로 중요해지는 인적자본과 사회적자

본의 축적에 중요한 투자이므로 적극적인 OECD평균과의 차이(2.28% 포

인트)를 사용하여 차이를 메운다. 이에 의하면 3만 불 시 2.38%가 된다.

  주거와 기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OECD국가들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타는 OECD수준과 비슷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3만 불 시 OECD평균과의 차이

0.1%p(0.07의 반올림)의 증가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0.5%가 된다. 

주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분야이고, 모든 복지국가유형에서 증가하였

으므로 강한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OECD평균과의 차이 0.4% 포인

트(0.38%의 반올림)를 사용하여 차이를 메웠다. 이에 따르면 3만 불 시 우

리나라의 주거는 0.4%가 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의 경우 고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라 생각되

어 OECD평균과 우리나라와의 차이(0.56% 포인트)를 사용하여 차이를 메

웠다. 이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은 3만 불 시 0.76%가 된다. 실업의 

경우 고복지 국가에서는 증가하였지만 평균의 감소세를 반영하여 소극적

인 영미형과의 차이(0.4% 포인트)를 사용하여 차이를 메웠다. 그 결과 3만

불 시 0.5%가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앞의 <표 5-2>의 마지막 행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1인

당 GDP가 본 연구의 장기가정에 따르면 3만 불이 되는 2013년에는 보건

복지재정 지출이 GDP의 14.72%가 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된다. 이

는 앞의 <표 4-14>에서 우리나라의 적정치로 상정한 저지출국 기대적정추

정치의 2013년 16.28%에 근접하는 값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제 전망치 

중 제도의 도입까지를 고려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의 2013년의 값이 

10.44%임을 고려하면, GDP의 약 4% 정도를 더 확대하여야 상기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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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의해 도출된 우리나라 3만불 시의 보건복지적정지출에 도달할 수 

있다.   

제2절 정책과제

1. 핵심 및 중점 지출분야의 선정

  보건복지지출의 기본적인 두 가지 사회경제적 의미의 내용과 상호관계

를 고려할 때 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에서 사회평화를 확보하는 전통적 보

건복지지출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최대한 경제적 지속가능

성에 기여하는 투자적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과 집중방향이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따르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회

평화와 관련된 구사회위험에 대한 대처분야와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관련

된 국제경쟁심화 및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처분야가 핵심분야가 되고 각각

의 핵심분야에서 중점 지출분야를 생각할 수 있다.

<구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분야>

  구 사회위험에 대한 대처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본적 초석으로서 중요

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한 사업 중 가장 중점적인 지출분

야는 근로무능력자를 기본대상으로 한다고 생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며 이 부분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내실화와 각종 전달체계 문제 해결 

등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 기타 구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분야에

서 중점적인 지출분야는 그 지출비중이 가장 큰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분

야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 분야에서도 내실화와 효율화를 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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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적인 지출 분야>

  경제와 사회 양 측면 환경의 변화 모두에서 요구되는 보건복지재정의 

역할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하는 투자적인 것이

다. 따라서 보다 투자적인 사회지출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들에 

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문헌 등에서 논의되는 것을 참조

로 중점지출분야를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주기적 사전예방적 투자는 앞에서 우리나라

가 부족하며 투자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가족분야에 속하면서도 가

장 투자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는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투자적 조치도 속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 사전예방적 건강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역량형성은 앞에서 본 우리나

라가 부족한 비 의료적인 보건분야로서 역시 투자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비교해 차이가 컸던 분야로서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 OECD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능력제한자들의 역량형성 및 

근로보장의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타 투자적인 분야로서 자활사업개편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등이 주요사업으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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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분야의 핵심정책과제

가. 기초생활보장부문의 내실화와 효율화

<정책현황 및 당면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중추적 공공부조제도

이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 생

각된다.

  첫째로, 약 500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최저생계비 기준) 중 153만 명을 

보호함에 따라 매우 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82) 

  둘째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효과가 

미흡하여, 장기적으로 복지의존성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이다.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중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성하는 각 급여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빈곤층의 다양한 욕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능

력 유무에 따라 생계급여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선 고용지원 후 소득보장의 원칙

을 적용함으로써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하면서 소득보장을 하는 방안을 

82)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노인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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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해야 한다.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기 추진전

략이 필요하다.

  － 현행 최저생계비가 1~2인 가구의 기초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

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계적으로 최저생계비의 계측 및 적

용방식을 개편하는 현실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급여상한액을 독립적으로 계측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주거급여를 분리함으로써 빈곤층의 주거복

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

거급여의 도입은 주택가격 및 임대료 인상에 따른 빈곤층 및 서민

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자활사업을 분리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연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활사업을 분리하는 경우, 취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체계 및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적 효율성과 탈수급성과 등에 대한 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해야 할 것이다.

나. 투자적 지출부문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주기적 사전예방적 투자

<향후정책을 위한 전략>

  크게 모든 아동‧청소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역량강화 전략과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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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자립‧자활기반 구축전략의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전자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권리증진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다양한 활동기회 제공 및 글로벌 역

량강화를 통해 미래 핵심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 하

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다. 후자는 빈곤‧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

망 구축‧운영을 통해 올바른 성장과 사회진출 지원 및 위기청소년의 보호

와 지원을 하는 전략이다.

<향후과제>

  생애주기에 따른 다음 표의 투자기회를 이용하여 향후 세부과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정책의 핵심정

책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보편적인 역량강화 사업>

◦ 시민역량 제고를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 아동․청소년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

◦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및 활동 프로그램지원 강화

◦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아동정책>

◦ 아동에 대한 투자는 사회투자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핵심전략

◦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

  － 첫째, 희망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의 확

대와 아동과 그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적극적 

인간변화형 아동정책을 개발․추진해 나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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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아동복지정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등 기관 간에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 셋째, 장기적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고려하고 보육 등 아동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며, 이를 위해 아동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

  — 넷째, 위험에 처한 아동 들을 위한 사업, 예를 들어 국외입양 중단을 

위한 종합대책,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 및 가족 지원체계 구축 등

과 같은 사업도 이루어져야 함

<보육정책>

◦ 보육정책의 향후 과제는 좋은 품질의 보육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

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 좋은 품질의 보육서비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

장구조 개혁이 필요

  — 첫째, 보육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 이를 보조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은 참여율이 제한되어 있음

  —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설계가 적극 검

토될 필요.

  — 셋째, 취업부모의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지원이 필요. 

<위험에 처한 청소년 대책>

◦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및 내실화

  — 가정해체,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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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담, 의료지원, 법률자문, 학업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 청소년 발견에서 상담․보호․자립까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내에

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2) 사전예방적 건강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역량형성

<향후과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한 지출구조를 투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투자 효율적으로 전

환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투자재로서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즉 

건강증진사업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

된 정책의 핵심정책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생애주기별 건강투자>

◦ 영유아, 임신여성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 청장년에 대한 건강투자

◦ 노인에 대한 건강투자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체계화

<예방의료 시스템의 구축>

◦ 자발적으로 민간의료공급자들이 기초예방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

티브구조 형성

◦ 기초예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

련 서비스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확대

◦ 당뇨병 등 만성관리질환 관리 담당 의사‧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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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능력제한자들의 역량형성 및 근로보장

<향후정책을 위한 전략>

  국가적 사전개입을 통해 장애인의 발생확률을 줄이고,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여 수급자로 되는 것을 줄인다. 적시에 행해지면

서 목표가 잘 겨누어진 그리고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을 통

해 장애관련 수급자들이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갖도록 한다. 

<향후 정책과제>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이동에 관한 장애를 제거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증진

◦ 장애인 정책의 기준을 의학적 기능손상 정도에 두기보다는 근로능력 

유무에 두어 정책입안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실시

함

◦ 개별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사

례관리 실시

◦ 질병상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장애평가절차의 강화를 통하여 장애급

여 수급절차를 강화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자활지원정책

<정책현황 및 당면문제>

  주요 지원정책으로는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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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직면한 문제는 아래와 

같다.

  — 취업애로계층 및 근로빈곤층의 규모에 비해 이들에게 고용지원 프로

그램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적어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

이다.

  — 자활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재정을 통한 인건비 지원사업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수익창출을 통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 지원대상 대부분이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소득보장

과 고용지원 프로그램 간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은 서비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시장’형성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의 개편방향 및 추진전략>

  향후 취업애로계층 및 근로빈곤층 대상 고용지원정책의 개편방향은 아

래와 같다.

  먼저 기존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개편에 주력하는 단기 

개편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과

계약방식과 공공부문사업위탁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

다.

  —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

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개별 고용지원사업을 평가하여,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종합개편방안을 수립하는 장기 개편방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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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서비스가 수요자 친화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고용지원정책과 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간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해

야 한다.

  위에 언급한 개편방향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촉진 프로그램의 개편: 민간부문의 밀착형 

취업알선사업의 높은 성과를 감안할 때,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민간

위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직업훈련의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 수요에 반

응하는 효과적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활공동체

와 사회적 기업을 통합하여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형 사회적 기업’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성과가 낮은 사업을 퇴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보건복지지출의 적정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명시적인 근거

와 절차를 통해 제시하고 있고,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

의 과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의 논쟁점을 추계방법과 실제치 및 적정치

의 구분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또한 소득변화에 따른 선진국의 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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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동과 여건을 감안한 근거제시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건복지지출 적

정수준 구성에 대한 가능하면서 투명한 방안을 제시하고, 한 가지 가능한 

적정지출의 수준과 구성에 관한 결과의 도출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도한 내용 중 OECD SOCX의 각 보건복지 정책

영역의 구분에 따른 정책과제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필진에게 

서술의 통일된 형식으로서 a. 우리나라 현 제도 및 예산, b. 외국의 제도, 

c. 우리나라의 발전방향 및 예산변화의 세 가지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하

였으나 이를 지키는 것이 어려웠다. 원인은 짧은 연구기간과 자료의 부족, 

각 국의 특이성에 따른 내용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당초의 의도를 그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각 필자들께서 주신 글

을 대폭 요약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요약에 있어 우리나라 제도와 문제점, 

외국제도의 시사점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방향을 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으나 이도 여러 필자가 독립적으로 쓴 글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통일적으로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당초에 의도된 3가지 내용을 제

대로 담으려면 본 연구와 같이 연구의 한 부분으로 기획되어서는 한계가 

있고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핵심 및 중점지출 분야의 서술에서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별도로 다루

어지지 않고 선택과 집중의 한 항목으로서 일반적인 방향만 제시가 되고 

있다. 이 분야의 정책과제를 자세히 다루는 것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국민부담률에 대한 별도의 추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정한 가정을 사용

하여 전망을 하고 있어 추세비교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도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벤치마킹 가능한 국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에 관한 내용도 국가선정

의 기준, 자료 수집 등의 문제를 제한된 연구진과 짧은 연구기간으로 해

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 부분도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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